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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수원국의 개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최근 국제사회가 점차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도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공여국 사이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정책의 한 형태로서, 공여국들이 몇몇의 원조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우선 대상국 또는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수원국 

또는 지역들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공여국들은 중점협력국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대상 국가와 개발 필요

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전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조계획을 수립

하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공여국의 전체적인 원조체계의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조직체계가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원조정책의 일환이자 하나

의 정책수단이며,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 제도는 크게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에는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표, 수원국에 대한 분석 

및 정치외교적 관계에 관한 고려 등과 같이 공여국 입장에서의 기준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의지, 원조 필요 분야와 사항, 수원국의 거버넌스 실태와 과거 경험 

등과 같은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준이 모두 고려된다. 선정 이후의 운영은 이 

두 기준의 접점을 찾고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원조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핵심에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문서가 있다. 

중점협력국 운영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원조정책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관한 거시적인 밑그림과 함께, 공여국 정부의 어떤 

기관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협력전략 문서를 작성하여 원조계획을 수립

하는지, 그리고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하며 성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미시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배경 및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만한 선진공여국 3개국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이며, 상대적으로 중점협

력국 운영 역사와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였다. 우선, 각 사례 공여국가의 전반적인 



원조정책 목표와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과 원조예산 결정, 구체적인 국가협력문서 작성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례 공여국가의 구체적인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여국가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점

협력국 운영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원국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3개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별지원전

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그 

방향 설정 자체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고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국의 경우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틀이 있으며, 이 틀이 부처간 

원조정책을 협의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정‧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

로 지역별로 원조제공의 취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국별로 원조배분이 이루어

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과 집행’은 현재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지만 우선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는 일원화를 취지로 유‧무상을 비롯한 원조수단별로 통합하여 지역별 

목표와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청사진(마스터플랜)의 

작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원조의 수립과 계획은 총량 개념에 기초하여 



취지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배분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

기관들간 협의‧협업을 통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조정위원회 성격의 부처간 관련 정책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총리실에서 마련한 CAS 또는 CPS 문서에 관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및 충실성,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에 관한 결정은 3개국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구체

성, 체계성, 핵심적 사항 제시 및 수원국과의 상호 협의 등의 측면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서 소개한 3개국의 사례는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약어 표기

일반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국별지원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WB World Bank (세계은행)

스페인

AECID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국제개발협력처)

DEP Documento de Estrategia País (국가전략문서)

DGPOLDE Dirección General de Planificación y Evaluación de Políticas para el Desarrollo (개

발정책 기획 ‧ 평가국)

FAD Fondo de Ayunda al Desarrollo (개발원조기금)

FONPRODE Fondo para la Promoción del Desarrollo (개발진흥기금)

GEC Grupos Estables de Coordinación (상시조정그룹)

MAEC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외교협력부)

MAP Marco de Asociación País (국별협력체계)

MEH Ministerio de Economía y Hacienda (경제재정부)

MITC Ministerio de Industria, Turismo y Comercio (산업관광통상부)

PACI Plan Anu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연간계획)

PAE Plan de Actuación Especial (특별행동계획)

PO Programación Operativa (운영계획)

SECIPI Secretaría de Estado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y para Iberoamérica (국제협

력차관)



SGCID Secretaría Gener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국제개발협력

총국)

프랑스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프랑스 개발청)

APD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공적개발원조) 

CICID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정

부 부처간 국제협력개발위원회)

COCAC Conseiller de coopération et d’action culturelle (협력문화활동 담당관)

COM Contrat d’objectis et de moyens (목표 ‧ 수단계약)

COS Conseil d’orientation stratégique (전략기조심의회)

CSLP Cadre stratégique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빈곤퇴치를 위한 일반전략)

DCCD Document cadre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개발협력일반문서, 일반문서)

DCP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국가협력전략 일반문서, CPS(영문))

DGM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udéveloppement et des partenariats (세

계화 ‧ 개발 ‧ 협력총국)

DG Trésor 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재정총국)

DPT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포괄정책문서)

LOLF Loi organique relatif aux lois de finance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MA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외무부) 

MEFI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경제재정부)

OCDE CAD Organisation économique de coopération et du développement, Comité d’aide 

au développement, OECD DAC)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PAP Plan annuel de performances (연 성과계획)

POS Plan d’orientation stratégique (전략방침계획)

PPP Pays pauvres prioritairs ((최)우선빈곤국)

RAP Rapport annuel de performances (연 성과보고서)

SCAC Services de coopération et d’action culturelle (협력 ‧ 문화실)

ZSP Zone de solidarité prioritaire (우선연대지역, 중점지원지역)



뉴질랜드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 국제개발처)

CSFfD Country Strategic Framework for Development (국가별 개발협력체계)

DPM Designated Programme Manager (지정된 프로그램 매니저)

DSED Development Strategy and Effective Division (개발전략 및 효과성부)

FAP Forward Aid Plans (국가별 파트너 지원계획)

GBD Global Bilateral Division (글로벌 양자간 개발부)

IDG International Development Group (국제개발그룹)

JCfD Joint Commitment for Development (개발 공동선언)

MO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New Zealand (외교통상부)

NZAID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뉴질랜드 국제개발청)

NZAP New Zealand Aid Programme (뉴질랜드 개발원조 프로그램)

PBDD Pacific Bilateral Development Division (태평양 양자간 개발부)

PHDMD Partnerships, Humanitarian and Disaster Management Division (파트너십, 인도주

의 및 재난관리지원부)

QMR Quality Management Review (내부 품질관리 검토)

SED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Division (지속가능 경제개발부)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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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22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1.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원

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오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공여국 원조의 

양적 증대 측면과 함께 수원국에서 원조의 효과로 나타나는 개발 성과 및 

개발 지속성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원조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그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채택된 원칙과 규범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2005년 채택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과 

2008년의 ‘아크라 행동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

ship),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alignment), 원조 조화

(harmonization), 개발결과에 관한 성과관리(management for results), 상

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에 관한 5대 원칙은 수원국 중심의, 그리

고 성과 중심의 원조정책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1)

양자 원조정책에 기반한 중점협력국 정책은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할 뿐만 아니라 성과중심의 원조체계 확립과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인 원조체계로서 세계 여러 

공여국들과 국제공여기관들 사이에서 널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찍이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원조기관들도 성과 중심의 국가별 전략을 도입해 왔으

며, OECD DAC 회원국 대부분이 중점협력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OECD(200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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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국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는 짧으나 원조의 양적 증

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제도를 통해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OECD DAC가 실시한 동료평가를 계기로 중점협력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원조 관련 중점협력국 제도는 2000년대 후반 국별지원전략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도입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09년 처

음으로 26개의 대상 지원국가가 선정되었고,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원조정

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2) 이후 정부는 2010년 OECD DAC 가입과 더

불어 좀 더 통합적인 원조체계인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도입함으로써 중점협력국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원조

정책의 체계화를 꾀하였다. 2010년에 채택된 ‘국제개발협력전략 선진화 

방안’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원조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주무부처간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된 절차를 제시하고 있

으며, 기본적으로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유 원칙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3)

그러나 한국의 중점협력국 제도는 그동안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꾸

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지난 2009년 26개 중점협력국의 선정에 있어서 미비점들이 

2) 한국 최초의 중점협력국 26개국은 베트남, 가나, 솔로몬제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DR콩고,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우간다, 카메룬, 
모잠비크, 르완다이다.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a), pp.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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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

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4) 또한 중점협

력국의 실질적인 운용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핵심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이다. 그리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확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2012년 시행된 OECD 

DAC 동료평가보고서에도 잘 드러난다. OECD 보고서는 양자원조 정책

에 있어 한국은 국가협력전략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CPS 기간 동안 재정원조 예산지출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조 효과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계획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측정가능한 개발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음 등이 지적된다.6)

사실 한국의 중점협력국 역사는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매우 짧다. 따라

서 원조정책과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이 

경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의

식을 배경으로 한국의 모범이 될 만한 선진 공여국들의 중점협력국 운영, 

관리체계를 사례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페인, 프랑스 및 뉴질랜드의 중점협력국 운영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은 한국보다 오랜 원조경험과 체계

4) 한국 중점협력국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박복영 외(2013) 제1장을 참고한다.

5) 강경재(2013), p. 128. 

6) OECD(201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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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영체계를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내

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과 구성

본 연구에서 선정‧검토하는 대표적인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사례 대상

국가는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뉴질랜드이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 국

가들의 사례가 각각 특유의 여건 아래 서로 비교되는 측면을 갖고 있으

며, 한국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원조의 역사가 짧지만 원조금액을 비교적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스페인은 원조의 집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유상원조

와 무상원조가 분리되어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수

원국의 수도 매우 많아, 중점협력국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적 분절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고 원조정책을 체계화시키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스페인 정부가 원조의 구조적 분절화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연구

하고, 한국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을 위하여 어떠

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프랑스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자체는 한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구

조를 갖고 있으며, 다른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상원조의 비중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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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비슷하다. CICID(정부 부처간 국제개발위원회)가 실질적인 조

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통합 운

영한다는 점은 많은 함의를 가진다. CICID의 조정 테두리 내에서 원조정

책은 수립에서부터 부문별 그리고 중점협력지역/국별 원조계획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분산화나 분절화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또 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의회는 크게 외교관계와 개발원조를 구분하되, 모든 관련부처들의 원조관

련 예산을 통합‧연결하여 일괄 심의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논의에서 오는 

폐단을 피하고 일목요연하게 프랑스 원조정책의 기조와 집행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인 뉴질랜드는 2008년 새 정부가 출범

하면서 원조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전체적인 목표와 비

전을 확립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침을 재정비함으로써 상당히 개선된 중

점협력국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유럽의 많은 선진공여국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와의 연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조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 뉴질랜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지 경험이 없는 배경을 바

탕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각 사례분석별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스페인 사

례를 통하여 한국 중점협력국의 현재 모습 및 극복되어야 할 공통의 문제

점을 중심으로 살핀다. 프랑스의 보다 발전된 모델을 통하여 한국의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가장 선진화된 모델에서 

한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용해 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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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본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점협력

국과 관련된 운영체계 및 관리를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함께 국가협

력전략(CPS) 문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선진공여

국인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의 사례연구를 위해 각국의 원조정책과 체

계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한 후,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

례를 분석한다. 마지막 장의 결론에서는 각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정책 제언을 한다.



제2장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1. 중점협력국의 의미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의

3.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와 국가협력전략(CPS)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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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협력국의 의미

원조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은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

기 위한 기본 원칙이며, 동시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공여국이 원

조대상 국가를 소수 국가로 선정하고, 원조 목적과 관련이 높은 지원 분

야를 선택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의 기본 원칙에 잘 부합하는 양자적 

공적개발정책의 한 모델이 바로 중점협력국이다. 중점협력국을 운영한다

는 것은 공여국들이 일부 원조대상 국가/지역들을 특별 또는 우선 대상국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수원국들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 원조 방식이다. 따라서 중점협력국 운영은 제한된 예산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원조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점협력국이라는 개념은 국가 또는 국제원조기관들마다 다양한 용어

로 표현하고 있다. 의미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점협력국

은 국가전략(country strategy),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등을 모두 포

함한다. 공여국마다 특성을 살려서 자국어로 지칭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없는 실정이다.7) 

통상적으로 국별지원전략(CAS)과 국가협력전략(CPS)이라는 용어가 

7) 본 연구의 각 사례에서 보듯이, 우선(연대)국가/지역, 특별주의 국가, 선호국가 또는 국가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국가들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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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된다. 전자가 공여국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원국을 관리하는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후자는 수원국의 개발 목표와 의사를 

고려하여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CPS로 통일하며, 필요한 경우 CAS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CPS 문서｣란 중점협력국의 운영을 위하여 공여국과 해당 수원국 

사이에 협의 과정을 거쳐 조인된 일종의 ‘협약’이다. 이 기간 동안 공여국

은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원조를 집행한다. 이와 같

이 수원국에 대한 원조의 집행을 위한 최종단계에서는 그 실현이 CPS 문

서에서 공여국‧수원국 간 합의된 계획에 따른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작

성하고 또한 어떤 내용을 담는가는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의

오늘날 많은 공여국들이 중점협력국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

는 원조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체계

적 기능을 제공한다. 중점협력국 제도의 중요한 의의와 기능은 다음과 같

이 크게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중점협력국은 과거의 사업별 원조체계에 비해 국가 차원에서 통

합적이고 일관된 원조 계획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1990년대까지 많은 공여국/기관들은 하부 시행 기관들을 중심으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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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업별 원조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조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여러 하부기관이 시행하다 보니 관련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국가 차원에서 중복적이거나 

많은 비효율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국가가 통합적으

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과거 원조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

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중점협력국은 원조정책들간의 유기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

준다. 중점협력국 운영에 있어서 성과관리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전적

으로 정한 지표에 따라 특정 운영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성과

는 단순히 일회적 평가 결과로만 남는 것이 아니며, 다음으로 이어지는 

운영 계획 및 다른 중점협력국 계획 수립, 운영 시 참고‧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원조정책들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관

계를 통한 시너지가 형성되며, 종합적인 원조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

으로 보다 일관되고 통합된 원조수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조의 성과관리는 매우 까다로운 사항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떤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

가 일반적으로 공여국의 원조 성과는 수원국의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평

가하게 되므로, 국가단위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 단위

로 이루어지는 원조정책일수록 개발지원과 개발효과의 인과관계가 단순

하고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특정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실제로 평가하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중점협력국을 통한 국가차원의 원조와 수

원국 차원의 개발효과 사이에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란 매우 까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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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것이다.8) 특히 국가 단위의 성과관리는 사업단위의 원조효과보다 그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며 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원조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9)

따라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그 목표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매우 철저한 예측성과 고려를 요하며,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을 전제로 한다. 즉 단순히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제고할 것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

낼 것인가를 사전에 정하여 국가협력전략(CPS) 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

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대부분 공여국들의 사례에서도 이러

한 추세를 알 수 있다.

둘째, 중점협력국은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이자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원조제도로서 국제적 원칙에 부응하는 제도라는 점에 그 의

의가 있다. 특히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 포함된 5개 핵심

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공여국들에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된다.

무엇보다도 ‘중점협력국’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원조의 성과를 관리하

는 도구로서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원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여국은 수원국의 자체적인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8) 원조성과 측정과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Biennendijik(2000), p. 75를 참고한다. 

9) 강경재(201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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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화를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여국은 수원

국이 스스로의 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주인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공여국의 원조 목

표와 수원국의 개발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원조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

므로 ‘원조 일치’를 추구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된다. 다만 중점협

력국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국제적 행동 계획이 저절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중점협력국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여국의 전반적인 원조 목표 

확립과 운영체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10)

이와 같이 중점협력국은 국가 차원의 원조관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원

조정책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3.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와 국가협력전략(CPS) 

문서

중점협력국 체계는 일반적으로 중점협력국의 선정단계, 운영단계, 그

리고 평가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점협력국 체계는 공여국의 전체적인 

원조체계의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점협력국 

선정 및 운영의 각 단계별 중‧단기 목표와 지원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10) 중점협력국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여국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원조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강경재(2013),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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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은 바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

시적인 원조정책의 틀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서 활용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여국은 중점협력국 운영을 통하여 추구하는 국가별 

지원 목표와 체계가 자국의 거시적 원조정책의 틀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은 중점협력국 운영을 위한 좀 더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단기적‧단계별 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원

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복적이거나 낭비

가 없는 효율적인 원조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점협력국의 선정단계에서는 공여국/기관이 대상 수원국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고려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공여국 원조정책의 장기적 비전, 목표, 계획과 수원

국 개발정책의 목표, 계획, 필요를 일치(alignment)시키는 매우 중요한 단

계이다. 선정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점협력국의 운영단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공여국들이 대상 ‘수원국과 함께’ 구체적인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가협력전략(CPS)’이라는 문서를 바탕으

로 이루어진다. 공여국/기관들은 국가협력전략 문서(document, paper 또

는 plan)에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관

리, 모니터링하는 절차뿐 아니라, 지원 이후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까지 

미리 결정‧작성하며, 운영 이전에 작성한 전략 문서에 따라 실질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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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집행과 지원,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중점협력국 운영 결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는데, 국제기

관의 평가기준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전에 마련한 평가기준과 지표

(matrix)에 따라 원조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 중점

협력국 선정과 운영 시 참고로 반영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체계의 핵심은 국가협력전략

(CPS) 문서 작성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협력

전략(문서)은 원조 공여국/기관이 지정된 기간 동안 수원국에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가이드라인으로, 원조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

링하기 위한 기본 문서로 정의된다.11) 따라서 중점협력국 운영은 국가협

력전략(문서)을 대상 국가별로 도출하고 운영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점협력국 관리‧운영체계란 국가협력전략(문

서)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 작성, 시행단계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제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점협력국 운영의 기본 골격은 

국가협력전략(문서)에 따라 약 10년 주기의 장기계획, 3년에서 5년 주기

의 중기계획, 필요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1년 단위의 단기(연간)계획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이 일관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 사항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틀 설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들마다 상이한 중점협력국 운영체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프

랑스의 경우에는 원조정책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이 정부부처/기관 대표로 

구성된 단일기구 내에서 단계별로 내려지고, 이에 따라 중점협력국 운영

을 위한 기초 문서인 국가협력전략(문서)의 준비, 작성 절차를 별도로 두

11) 강경재(201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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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중앙집중적이며 일종의 다단계 식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를 갖

추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페인과 뉴질랜드의 경우는 전체적인 원

조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중점협력국 운

영을 위한 국가협력전략(문서)의 준비, 작성은 주무부처에서 소관하며, 수

원국 현지사무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를 일반화하여 기본 모델로서 제시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하에서는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중점협력국 관리‧운영체계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국가협력전략

(문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 시행단계, 평가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

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소개한다.

가. 중점협력국 현황

OECD 24개 회원국 사례를 기준으로 국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2) 공여국들이 지정한 중

점협력국의 수와 지원 규모는 국가마다 다양한 것으로 보고된다. OECD 

DAC 국가들의 경우 적게는 6개국(포르투갈)에서 많게는 60개국(독일)에

서 75개국(프랑스) 내외에까지 이르며, 대부분이 15개국에서 25개국 사이

의 중점협력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DAC 국가 2010년 기준 전

체 지원국 수 대비 중점협력국의 수가 약 19%인 것으로 집계된다.13) 중

12) OECD(2009), Annex A, pp. 109-178. DAC 회원국 대부분이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미국과 EU는 중점협력국을 운영하지 않으며, 일본은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 

대신 아시아 지역 전체를 중점협력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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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같은 해 기준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26%

(노르웨이)를 투입하는 국가에서 거의 90%(프랑스 및 독일)를 투입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14)

국제 공여기관들은 개별 공여국들보다 먼저 중점협력국을 운영해 왔으

며, 중점협력국을 성과 중심의 지원전략으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고 국제원조의 효과에 대한 측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

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우, 일찍이 1980년대

부터 수원국에 적합한 개별 지원, 즉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내부적인 비공개문서를 통하여 국가지원전

략을 시행하였다. 이 기구는 2000년대부터 국가지원전략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15) 세계은행의 최초의 국가지원전략 대상은 

1990년에 선정한 중국이었으며, 1992년부터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국가들로 확대하였다.16)

또한 세계은행은 1999년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들의 책임성(accountability)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빈곤퇴치전략문서(PRSP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를 채택하고, 이 문서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2003년 ‘결과에 기초한 국가지원전략(Results-based CAS)’을 

수립하여 4년 주기의 계획에 따라 유상과 무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13) 중점협력국 수와 지원 규모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박복영 외(2013), 제2장 1절 선진공여국 

사례연구: 개관을 참고한다.

14)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그리스 등 원조 규모가 큰 국가들일수록 

대체로 중점협력국을 통한 지원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복영 외(2013), 제2장 1절 

선진공여국 사례연구: 개관 참고.

15) World Bank(2009), pp. 3-4.

16)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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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국가지원전략은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 민간사회단체, 개발협력기

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원국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활동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17)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국가협력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

며 국가차원의 개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우선적인 지원체계로 삼는다. 

ADB의 국가협력전략은 2008년 채택된 장기전략 체계인 ‘Strategy 2020’

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장기적 개발지원목표

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협력전략과 국가협력전략

을 병행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다.18) 지역협력전략의 주요 대상지역에는 

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태평양 연안지역, 메콩강 유역이며, 국

가협력전략의 주요 대상 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5개국, 남태평양 

도서지역 12개국, 서남아시아 6개국, 중앙아시아 7개국 등 30여 개국이 

포함된다.19) ADB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위하여 준비단계, 이행과 모니터

링 단계, 그리고 평가단계로 이루어지는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두고 이

에 관한 상당히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20)

17) Ibid., pp. 45-49. 세계은행의 결과 중심의 국가지원전략(CAS)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은행 

웹사이트의 국가전략(country strategies)을 참고한다. http://www.worldbank.org/ projects
(검색일: 2013년 10월 30일).

18) ADB 웹사이트에 공개된 각국별 국가계획문서(country planning documents)를 참고하여 

계산함. http://.adb.org/countries/documents/main(검색일: 2013년 10월 30일).

19) ADB 웹사이트에 공개된 국가계획문서를 국가별로 조사해 보면, 대상국가로는 중국, 캄보디

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쿡아일랜드, 피지, 키리바티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티모르 레스티, 통가, 투발루,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고, 타지키스

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다. http://.adb.org/ countries/documents/1219?page=1 
(검색일: 2013년 10월 30일).

20) ADB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위한 국가협력전략(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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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협력국의 선정

현재까지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일반원칙 및 공통된 국제적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점협력국을 운영하는 각 공여국들도 선정기

준을 기본원칙 및 절차적 수준 정도만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하고 있어 일

반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로 DAC 동료평가보고서(Peer Review)

를 보면,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점협력국 선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언

급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공여국들의 중점협력국 관련 공식 문서를 조사

해도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공여국이 자국의 원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21) 

주요 공여국들의 사후적인 중점협력국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선정기준을 유추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점협력국 선정 시 수원

국 입장과 공여국 입장이 모두 고려된다.22) 수원국에 관하여 주요하게 고

려되는 사항으로는 수원국의 개발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 수원국이 분

석한 자국의 원조 필요 분야와 사항, 수원국의 거버넌스 실태 및 과거 원

조 운영 경험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개발을 위한 필요와 원조를 통한 

개발 효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가 평가대상이 된다. 공여국의 입장

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적, 수원국 개발 현

황과 필요에 대한 공여국 입장에서의 분석, 납세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수

2007년에 발간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Guidelines”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21) 박복영 외 (2013), p. 123.

22) 위의 책,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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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과의 경제적‧외교적 이익 극대화 그리고 국제사회 또는 다른 공여국

과의 조화 등이다.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 확립은 효과적인 원조정

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선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여국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원조 목표와 비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중점협력국 운영상 우선적 대상이 되는 

수원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중점협력국 운영을 통하여 공여국의 원조정

책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사이의 일치를 극대화시키고 운영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다.23)

다. 중점협력국의 운영과 국가협력전략 문서의 작성

국가협력전략에 있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선정된 

중점협력국가에 대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운

영하는지는 공여국의 원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중점협력국의 운영이라 함은, 선정한 대상 수원국별 구체적인 정책 목

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여국의 자원을 배분하며 단계적인 계획을 수

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아울러 원

조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차후 후속적인 결정을 내리는 단

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중점협력국 운영의 기본 원칙과 실무 차원의 가이드라인 작성 

23) 강경재(201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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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행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는 중점협력국 관리‧운영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중점협력국 관리‧운영체계는 국가들마다 매우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해당 공여국이 어떠한 전체적인 원조체계를 두고 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중앙집중적인 원조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공여국의 경우 중

점협력국의 관리‧운영체계는 총체적인 원조정책의 기조와 체계의 틀 속

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원조 수행기관들 사이의 분절이 분명하게 이

루어진 경우에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여국마다 특유한 원조 운영체계의 특

징은 중점협력국의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많은 공여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국가협력전략(CPS) 문서이다. 수원국가별로 

작성되는 이 문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중점협력국 운영을 준비하고 실행

하며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우선, 국가협력전략(문서)의 준비단계는 기획(CPS preparation)단계와 

최종승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획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시간

과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주요하게 결정이 필요한 핵심사항

은 원조 수행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의 선정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현지 조사팀을 구성하고 파견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원국의 상황을 

파악한 후 선택 가능한 원조 분야를 분석‧검토하는 한편, 그 내용을 실행

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성과 평가의 틀을 수립하여 최종적인 기

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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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공여국의 명확한 원조정책 목표와 비전이며, 다음으로 이를 기초로 한 구

체적인 지원순위이다. 구체적인 지원순위를 결정할 때 면밀하게 고려되어

야 하는 사항은 수원국의 개발 목표와 필요의 우선순위이며, 이에 따라 

공여국의 지원 방향과 규모가 결정된다.

국가개발전략상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

협력전략(문서) 작성을 위하여 자국 주무기관의 국제적 비교우위 부분, 

수원국 정부의 요청 사항 및 다른 공여국 기관 및 개발 파트너들의 활동

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24) 그러나 수원국이 국가개발전

략상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협력전략

(문서)의 기획은 정책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국가협력전략(문서)를 기획할 때에는 현장 상황과 정

보가 중요하므로 현지에서 작성되는 국가협력전략(문서)이 본부와의 협

의를 통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역

시 성공적인 원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수원국에서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의 범위도 중앙정부기관에서 언론, 시민단체, 지역 지도자, 조합, 

해당 지역의 부족대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편이다. 이

해관계자와의 대화의 지속성과 빈번함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은 없으나, 

시행 횟수보다는 적절한 이해관계자들을 찾고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25)

24) 강경재(2013), pp. 32-36.

25) ADB(2007),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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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후의 시행단계에서는 공여국마다 시행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원조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가령 본문의 사례연구를 통하

여 알 수 있듯이, 프랑스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반의 원조

정책이 실질적으로 모두 하나의 틀(CICID)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체계

가 있는가 하면, 스페인과 뉴질랜드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서 원조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과 평가 등은 여러 하부 시행 주체로 나뉘어 수행되는 운

영체계 사례도 있다. 어느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든지 간에 관건은 중점

협력국 운영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적으로 시행‧관리되고 있는지에 

달렸다. 

평가단계는 공여국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종료보고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는 종료보고서와는 별도로 평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 단

계의 주요 목적은 해당 운영사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중점협력국 운영을 후속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운영사례에

서의 교훈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도 역시 중점협력국의 시행 주체인 

현장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료보고서는 주로 중점협력국 시행과정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며 마지막 단계에 작성된다. 국가협력전략의 평가는 독립 평가를 원칙

으로 하며,26) 그 주요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 주체 기관들이 진행한 원

조 활동의 성과들이다.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이거

나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작성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

고, 따라서 그 내용이 국가협력전략상 기획된 사항 대부분이 검토대상이 

26) WB와 ADB의 경우 독립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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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7)

평가에 있어 어떠한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기준

으로 측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결과 평가의 틀은 지원과 

성과 사이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데, 그러한 논리적 

인과관계의 고리를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지원과 성과의 관계가 직접적일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중점협력국의 

실질적인 운영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과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제3장 이하에서는 본 연구

에서 대표적인 중점협력국 운영사례로 선정한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3개국의 중점협력국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7) 강경재(2013),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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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스페인은 여타 선진공여국과 비교할 때 대외원조 역사가 짧지만 OECD 

DAC에 가입한 1991년으로 이후 스페인의 원조는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

하였다. 스페인의 원조정책이 체계화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1998년 

국제개발협력법에 의해 원조를 담당하는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

이 설립되었고, 2001년부터 4년 단위의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개발협력정책을 발표하고 있다.28) 비록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원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2011년 이후 원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원

조 규모나 제도적인 면에서 선진공여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의 ODA 총 규모는 1980년대까

지만 해도 연 평균 약 6억 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OECD 

DAC에 가입한 1991년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

여 2008년에는 최대 규모인 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7위의 원조공여

국으로 성장하였다.29) 특히 2000년대 중반의 규모 증가가 괄목할 만한데,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평균 22%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스페인의 원조 규모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

다. 2010년까지만 해도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원조 예산

을 대폭 삭감한 결과 2011년 ODA 총액은 41억 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2.7% 감소하였고 순위도 12위로 밀려났다. 특히 다자원조보다 양자원조

의 감소폭이 더 컸다.

28) 김종섭 외(2012), p. 370.

29) 위의 책,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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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대비 ODA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원조 규모와 함

께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의 ODA/GNI 비율

은 0.43%로 DAC 전체 평균인 0.32%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DAC 국가

의 평균인 0.49% 또는 EU 회원국 평균인 0.58%에는 미치고 못했다. 그

러나 총 원조 규모로는 스페인을 앞서는 독일의 0.38%, 미국의 0.21%, 

일본의 0.20%보다는 높은 비율이며, 한국의 0.12%보다는 훨씬 높은 수

준이었다.30) 그러나 2011년에는 0.29%로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0.2%

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스페인의 ODA 추이(1981~2012년)

주: 2012년은 미확정 통계임.

자료: OECD 데이터. www.oecd.org/dac/stats/data.htm. (검색일:2013년 10월 30일).

30) 위의 책,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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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양자간 원조에서 조건부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50%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후 이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비

구속성 원조가 76%까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DAC 회원국 평균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을 대상

으로 한 비구속성 원조의 경우 스페인은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DAC 회원국 평균인 95%에 밑도는 수준이다.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볼 때 중남미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국

가이다. 중남미 수원국들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특수한 역사적 관

계를 바탕으로 스페인과 합작투자와 금융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31) EU 회원국이나 DAC 전체로 볼 때 중남미 지역에 배분되

는 원조 비중은 평균적으로 전체 원조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스페인의 

경우 중남미 지역으로의 원조는 1980~90년대 40% 내외, 2000년대에도 

30% 정도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스페인은 2000년대부터 중남미 국가들

에 대한 원조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가까운 동유럽 개도국이나 북아프리

카 지역에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양자간 원조

가 대폭 감소한 2010~11년에는 중남미 지역의 비중이 다시 35%로 증가

했으며, 같은 기간 상위 10개 수원국 중 중남미 국가가 6개국이나 포함되

었다.32)

스페인의 ODA 배분에서 중소득(middle-income) 국가의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여 이 역시 EU나 DAC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높

31) 위의 책, p. 375.

32) 2010~11년 스페인 ODA의 상위 10개 수원국은 DR콩고, 튀니지, 아이티, 볼리비아, 페루, 
모로코, 니카라과, 가자지구,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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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90년대까지 중상소득(upper middle-income)국에 대한 원조 

비중이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스페인의 ODA가 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스페인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및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의 선발개도국들과 협

력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남미 지역의 중진국에 

많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33)

2010~11년 평균 스페인의 ODA에서 상위 10개국이 받은 비중은 전체

의 29%, 상위 20개국의 경우 43%로서 주요 수원국으로의 집중도가 비교

적 낮은 편이다. 한편 같은 기간 수원국 수는 120여 개국으로 OECD 회

원국이나 국제권고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원조의 분산은 

OECD DAC 동료평가보고서에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왔으며, 스페인 정

부도 중점대상국의 수를 줄여 원조집중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원조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4년 주기로 발표되는 중기전략(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ola)을 통해 발표된다. 중기전략은 향후 

4년간 스페인 개발협력정책의 목적과 우선순위, 기본전략을 담게 되는데, 

섹터별 전략과 지역 및 국가별 우선순위가 명시된다. 이를 근거로 매년 

연간계획(PACI: Plan Anu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을 수립하고 

원조정책의 운영과 집행 계획, 예산을 작성한다.

지난 2009~12년 중기전략은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새천년개발목표

(MDGs) 성과 향상을 통한 인간개발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와 질을 

33) 김종섭 외(2012),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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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중기전략이 작성될 당시만 해도 스페인은 

매우 야심찬 정책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2012년까지 GNI 대비 ODA 비

율을 국제권고 기준인 0.7%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의 2013~16년 중기전략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을 언

급하며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협력전략을 수정할 것과 성과중심의 원조 및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스페인 ODA의 현황은 다른 선진공여국과 한국의 ODA 

현황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34)

첫째, 스페인의 대외원조 역사는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비교적 짧

은 편이나, 1990년대 이후 ODA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켜 온 결과 양적으

로나 GNI 대비 비율로나 상당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 DAC 

회원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페인의 

구속성 원조 비율인데, 많은 유럽 선진국들이 100% 비구속성 원조를 지향

하는 데 반해 스페인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구속성 원조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스페인의 원조 대상국들을 보면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

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식민지 지역에 

집중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사실상 다른 공여국 사례에서도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페인의 경우 경제

개발자금 등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의 선발개도국에 상당히 지원해온 

결과 수원국들이 저소득국보다 중소득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빈

국의 빈곤퇴치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MDGs 등의 국제적 합의 관점에 비

34) 위의 책,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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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볼 때, 스페인 원조가 저소득국보다 중소득국에 더욱 치중되어 있는 

것은 ODA 정책 결정에서 인도주의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경제적 이해

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스페인 원조의 대상국가들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 분

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08년간 총 수원국 수는 145개국이었으

며,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2010~11년에도 여전히 120여 개

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상위 수원국에 집중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에 소규모 지원을 하는 원조방식, 즉 원조 분화는 결

과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OECD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2004년 이후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외교협력부와 

원조 전담기관인 AECID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중기전략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히며 시행하고 있다. OECD DAC 

동료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중기전략에 반영하여 상당부

분 개선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았고 2011년 이후 ODA 총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향후 스페인의 원조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원조체계

원조운영체계라 함은 원조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설정부터, 원조를 집

행하는 기관간에 일관성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정, 시행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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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페인의 ODA 제도

가 체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1998년 법률제정과 2004년 이

후 단계적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대외원조는 중남미 지역과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한 산업‧경제협력 정책이나 유럽의 대개도국 협력방침에 따라 이루

어졌다. 본격적인 개발협력 정책은 1986년 ‘국제협력을 위한 부처간 위원

회(Comisión Interminister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가 구성되고 

1998년 국제개발협력법(Ley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법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35) 국제개발협력법에 따

르면 스페인의 대외원조는 빈곤을 퇴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제2조), 국

제적 개발협력의 공동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제7조).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스페인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은 다양한 행위

자를 포괄하게 되는데, 크게 의회, 행정부, 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

간 시민사회단체의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의회에서는 대외원조의 주요 

감독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논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행정부처로는 외교협력부(MAEC: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경제재정부(MEH: Ministerio de Economia 

y Hacienda) 산업‧관광‧통상부(MITC: Ministerio de Industria, Turismo 

y Comercio) 3개 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도 국방부, 환경부, 보건부, 

노동부 등도 원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36)

외교협력부(MAEC)는 대외원조 주무부처로서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

35) 위의 책, p. 381.

36) 위의 책,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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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외교협력부 내 국제협력차관(SECIPI: Secretaria de Estado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y para Iberoamerica)은 양자간 원조와 다자원

조 중 국제금융기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기구에의 기금부담 및 참여

를 담당한다. 외교협력부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청(AECID: La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은 원조 전담

기관으로서 스페인 대외원조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재정부

(MEH)는 주로 국제금융기구 대외기금과 외채문제를 담당하고 ODA 예

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역할을 한다. 산업‧관광‧통상부(MITC)

는 주로 FAD(Fondo de Ayunda al Desarrollo, 개발원조기금)를 통한 개

발원조차관을 담당해 왔으나, 2010년 FAD가 폐지되고 FONPRODE 

(Fondo para la Promoción del Desarrollo, 개발진흥기금)으로 대체되어 

관할이 외교부로 넘어감에 따라 향후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

인다.

스페인에서는 지방정부들도 각자의 예산에 따라 원조분담금을 분담하

고 국제원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탈중앙집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각 지방정부의 원조 역시 스페인의 원조에 있어 주요 부분을 차지한

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같이 지방정부가 원조대상 국가에 직접 사무소

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시민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NGO, 대학, 민간부문, 기업협회 및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

민사회단체 차원에서의 원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ECD DAC 동

료평가보고서는 탈중앙집중 방식으로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원조활동

이 활발한 데 반해, 이러한 원조 주체간 대화채널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함

을 지적하며 원조 분절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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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스페인 ODA 운영체계

자료: OECD DAC(2007), p. 20. 

스페인의 원조운영체계는 주무부처인 외교협력부(MAEC)의 전반적인 

책임하에 원조 전담기관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이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1998년 국제개발협력법 제정으로 원조운영체계의 법적인 틀을 

마련한 이후 스페인은 단계적으로 원조운영체계를 개편하였다. 2000년대 

초까지 스페인은 원조정책을 외교정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시행해 왔

으나, 개발협력을 별도의 정책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 비

로소 ‘외교부’를 ‘외교협력부’로 명칭을 바꾸어 개편하고, 2005년에는 국제

협력차관(SECIPI) 아래 평가담당 부서인 개발정책 기획‧평가국(DGPOLDE: 

Dirección General Planificación y Evaluación de Políticas de Desarrollo)을 

설립하여 스페인 개발협력정책과 ODA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DGPOLDE는 2013년 국제개발협력총국(SGCID: Secretaría Gener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으로 개편되어 중기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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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의 작성과 평가도 담당하고 있다. 1998년에 국제협력법안에 의

해 설립된 국제협력청(AECI)은 2007년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청(AECID)

으로 독립, 개편되어 원조 전담기관으로서 스페인 원조사업의 관리와 집

행을 담당하고 있다.37)

그림 3-3. 스페인 부처별 원조집행 비율(2009년)

(기준: 순지출)

        양자 및 다자 원조(47억 3천 유로)                양자원조(31억 9천 유로)

자료: OECD/DAC(2011), p. 46.

AECID 예산을 포함한 외교협력부의 양자간 원조 집행비율은 70%에 

이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외교협력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재정부(MEH)나 산업‧관광‧통상부(MITC)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분담되어 있어, 전담기관인 AECID를 중심으로 원조업무를 통합하고 조

정할 수 있다면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ODA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37) 위의 책,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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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ECID는 원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2009년 

기준 집행한 원조 비율이 전체의 19%, 양자간 원조의 28% 정도로서 아직

까지는 그 역할과 영향력을 미국이나 일본의 전담기관인 USAID나 JICA

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ECID는 2007년 OECD 동료평가보

고서의 권고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ODA 규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상당수

의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AECID는 61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총 직원수

는 1,3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38) 그러나 2011년부터 예산이 대폭 삭

감되었을 뿐 아니라, 2013~16 중기전략에 따르면 중점협력국 수를 23개 

이하로 줄이고 상당수 국가에서 협력사업을 철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인력규모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39)

나. 중점지원국 지원 현황

2005~08 중기전략에서는 중점지원국 선정을 외교적 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뒤쳐진 국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한 개발협력법에 의거

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지역(국가)은 빈국 우선, 수원국의 개발의지, 스페

인의 비교우위, 수원국과 스페인과의 협정 유무 등의 기준에 의거해 선정

한다. 수원국가(지역)는 우선국가, 특별주의 국가, 선호국가의 3개 범주로 

나뉜다. 우선국가(지역)에는 원조자원이 집중되며 각각의 국가에 대해 국

가전략문서(DEP: Documento de Estrategia País)가 작성된다. 특별주의 

38) AECID 홈페이지. www.aecid.es/. (최종 검색일: 2013년 10월 30일).

39) 실제 AECID는 해외사무소 수를 30개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AECID 본부 면담: 201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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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분쟁 중이거나 인권, 민주주의 취약국 등이 포함되며, 특별행동계

획(PAE: Plan de Actuación Especial)이 작성된다. 선호국가는 우선국가

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원조를 특별한 지역 또는 부문에 필요로 하는 국가

를 말하며, PAE가 작성된다. 이 원칙에 따라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에 

원조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동 무슬림 국가, 아시

아에도 어느 정도의 원조를 배분하였다.

그러나 우선국가만 하더라도 23개 국가(지역)가 선정되었으며, 특별주

의 국가와 선호국가를 포함하면 50개 국가(지역)가 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중점적으로 협력할 국가들을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표 3-1. 중점협력국(2005~08 중기전략)

구분 국가

우선국가

(23)

∙ 중남미: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북아프리카 중동: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스페인령 사하라, 팔레스타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잠비크, 앙골라, 나미비아, 세네갈, 카보베르데

∙ 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특별주의 국가

(16)

∙ 중남미: 쿠바, 콜롬비아

∙ 중동: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수단, 기니비사우

∙ 아시아 ‧ 태평양: 동티모르,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2004년 쓰나미 피해 

동남아시아 국가

∙ 중앙 동유럽: 보츠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선호국가

(14)

∙ 중남미: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중동: 이집트, 요르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

∙ 아시아 ‧ 태평양: 방글라데시, 중국

자료: SGCID(2004),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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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중기전략은 우선국가에 스페인 양자 ODA의 70%를 배정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출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표 3-2]

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우선국가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 ODA의 

49.05%에 불과하였으며, 제일 높았던 2007년에도 60% 이하였다. 우선국

가와 특별주의 국가를 합칠 경우 그 비율이 거의 80%에 가깝지만, 이 두 

그룹의 국가가 39개 지역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스페인이 집중된 방

법으로 ODA를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2.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비율(2006~08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ODA

(천 유로)
%

ODA

(천 유로)
%

ODA

(천 유로)
%

우선국가 788,523 49.05% 1,066,113 59.70% 1,192,511 53.89%

선호국가 212,102 13.19% 240,656 13.48% 250,171 11.31%

특별주의 국가 413,043 25.69% 331,825 18.58% 540,588 24.43%

기타 193,997 12.07% 147,185 8.24% 229,423 10.37%

자료: DGPOLDE(2012a), p. 52.

2009~12 중기전략은 스페인의 중점지원 지역과 대상국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룹 A]는 주로 저개발국과 저소

득 국가들로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큰 규모의 

ODA가 필요한 국가군이고, [그룹 B]는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지만 협

력 프로그램이 A그룹 국가군들에 비해 제한이 있고, 전 분야에 걸친 개발

보다는 제한적인 분야에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적인 수단에 의

해 이루어지는 국가군이다. [그룹 C]는 개발공고화 부문에서 협력이 필요

한 국가들로서 포괄적 공공정책의 강화, 남-남 협력의 촉진, 삼자협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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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재 제공 등의 특정한 협력전략이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들을 포함한다. 각 그룹에 속한 중점 지원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면 [표 3-3]과 같다.

표 3-3. 지역별‧그룹별 중점협력국(2009~12 중기전략)

구분
그룹 A

(22)

그룹 B

(14)

그룹 C

(13)

라틴아메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쿠바

마그레브/중동
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팔레스타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사하라 이남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세네갈, 케이프베르데, 니제르

적도기니, 수단, 

기니비사우, 감비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나미비아

아시아 ‧

태평양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자료: SGCID(2008), pp. 192-194.

광범위한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ODA가 필요한 [그룹 A]에

는 모두 22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남미와 사하라 이남의 저소득국이 

대부분이다. 분야별 집중 원조가 가능한 [그룹 B]에는 모두 14개국이 포

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의 최빈개도

국으로서 수혜국의 필요를 반영한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룹 A]에는 지리적으로 배분된 전체 ODA의 3분의 2를 배정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룹 B]에는 5분의 1을 배정하여 [그룹 A]와 [그룹 

B]가 2012년 지리적으로 배분된 전체 ODA의 약 85%가 배분되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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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였다. 그러나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에 [그룹 A]와 [그룹 

B]에 지출된 ODA 합계 비율은 62.62%로서 목표 대비 22.38%가 미달되

었으며, 2010년에도 75.32%밖에 이르지 못하였다.40)

표 3-4.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비율(2009~10년)

구분 2012년 목표

2009년 2010년

ODA

(천 유로)
%

목표와의

격차

ODA

(천 유로)
%

목표와의

격차

그룹 A 66.66% [2/3] 1,269,069 49.46% -17.21% 1,137,274 54.90% -11.77%

그룹 B 20% [1/5] 337,859 13.17% -6.83% 423,224 20.43% 0.43%

그룹 A+B 85% 1,606,928 62.62% -22.38% 1,560,498 75.32% -9.68%

그룹 C 　 282,201 11.00% 　 290,174 14.01% 　

기타 　 676,858 26.38% 　 221,037 10.67% 　

자료: DGPOLDE(2012a), p. 52.

2013~16 중기전략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국가에게 다양한 분야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원조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원조효과성이 떨어진다

는 점을 인식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수를 대폭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1) 수원지역을 크게 3개 지역(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으로 나누고 수원국 수를 최대 

23개국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였다.42) 중점협력국 명단은 [표 3-5]와 같다. 

40) DGPOLDE(2012a), p. 52.

41) 2013~16 중기전략에서는 원조분야도 간소화시켜 수평적 우선분야를 다음과 같은 5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회통합 및 빈곤퇴치, ② 인권신장과 민주적 거버넌스, ③ 개발과 여성, 
④ 지속가능한 환경, ⑤ 문화적 다양성 존중.

42) 현재 진행 중인 2013~16 중기전략의 지원현황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므로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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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지역별 ‧그룹별 중점협력국(2013~16 중기전략)

구분 국가

라틴아메리카 (12)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북아프리카/중동 (4) 모로코, 모리타니, 스페인령 사하라, 팔레스타인

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
말리, 니제르, 세네갈

중앙 ‧ 동 ‧ 남 아프리카 (3)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모잠비크

아시아 ‧ 태평양 (1) 필리핀

자료: SGCID(2012), pp. 37-38.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스페인에서의 원조는 4년마다 외교협력부에서 작성하여 각료회의에서 

승인되는 ‘스페인협력중기전략(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ola)’

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기전략에서는 스페인 원조의 중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스페인이 중점적으로 지원할 지역 또는 국가를 선정하

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국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중점협력국이 선정되면 외교협력부에서는 각각의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4년 내외인 국별협력체계(MAP: Marco de Asociación 

País)를 작성하여 수행하게 된다. 모든 중점협력국에 대해서 국별협력체

계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별협력체계는 순차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따라서 기간이 중기전략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중기전략과 국별협력체계를 고려하여 외교협력부에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PACI(Plan Anual de Cooper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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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cional)라고 한다. PACI에서는 당해의 원조 목표와 전략을 명시하

고 예상되는 총 ODA 지출을 항목별 또는 기관별로 보여주고 있다.

MAP가 국가별로 협력전략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문서는 스페인의 원

조 주체마다 어떤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은 담고 있지 않다. MAP가 만들어지면 AECID를 비롯한 원조 주체들은 

각자 2년 단위의 구체적인 수행활동을 규정한 운영계획(Programación 

Operativa)을 작성하여 수행하게 된다. 양자 원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AECID의 운영계획은 2년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MAP가 유효한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작성되게 된다.

중점협력국과 관련된 평가는 수원국 수준의 평가와 전체 스페인 원조

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가 있다. 수원국 수준에서는 국별협

력체계(MAP)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중기

전략과 MAP에서 계획된 내용에 맞추어 평가하게 된다. 중점협력국의 전

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는 중기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같이한

그림 3-4.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중기전략
중점협력국 선정 

주체: MAEC

�

국별협력체계
국별전략 

주체: MAEC

�

운영계획

구체적인 활동계획

주체: AECID 등 

원조기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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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중기전략에 대한 평가에서는 MAP를 활용한 중점협력

국 운영뿐 아니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 집중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각각의 중기전략은 지역/국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간략하게나

마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1~04 중기전략

협력법 제6조에 따라 “스페인이 역사적‧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결고리

를 유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무슬림 국가 등”의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수원국은 빈곤/개발 정도, 갈등 상황, 외교

적 우선순위국, 개발목적 부합국 등의 기준에 의거해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이 선정되었다.

2) 2005~08 중기전략

외교적 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뒤쳐진 국가에 우선 지원하

도록 한 개발협력법에 의거한다. 우선지원 지역은 빈국 우선, 수원국의 개

발의지, 스페인의 비교우위, 수원국과 스페인과의 협정 유무 등의 기준에 

의거해 선정한다. 수원지역은 우선지역, 특별주의 지역, 선호지역의 3개

의 범주로 나뉜다. 우선지역에는 원조자원이 집중되며 각각의 국가에 대

해 전략문서(DEP)가 작성된다. 특별주의 지역은 분쟁 중이거나 인권, 민

주주의 취약국 등이 포함되며 특별행동계획(PAE)가 작성된다. 선호국은 

부분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PAE가 작성된다. 이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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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 원조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무슬림 

국가, 아시아에도 원조를 우선 배분한다.

3) 2009~12 중기전략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 개발협력계획의 국제적 동향에 집

중해 우선지역을 선정한다. 최빈국 우선, 한정국과 섹터에 집중, 공여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부문에 우선지원, 취약국가 우선지원 등을 원칙으로 

한다. DAC의 권고사항, 인간개발지수, 스페인의 개발역량, 수원국의 협

력 프레임워크 등에 의거해 선정한다. 이러한 기준은 공식 통계, 평가자

료, DEP와 PAE, 과거 사이클로부터 도출된다.

우선순위 지역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일반적 파트너십(A그룹, Asociación amplia): 최빈국, 저소득국, 중

저소득국 등의 국가 중 스페인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집중적 파트너십(B그룹, Asociación focalizada): 개발 파트너로서

의 상대국의 잠재력, 정책의 조화나 보완성의 측면, 또는 국가 내의 

스페인 협력정책의 구조 등으로 인해 A타입의 파트너십이 불가능

할 때. 특히 자연재해나 분쟁, 재건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국가

∙개발성과 공고화를 위한 파트너십(C그룹, Asociación para la con-

solidación de los logros de desarrollo):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진 중

소득국 중 스페인 협력정책과 개발 파트너로서의 상대국의 잠재력

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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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16 중기전략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① 라틴아메리카, ② 북아프리카와 중동, ③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그중에서도 서부 특별 고려) 3개 지역에 원조를 집중

하며, 그 지역 안에서는 인간개발 수준, 스페인 원조의 잠재적 영향력이 

높은 지역, 그 외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인간개발’ 요소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에 집중하기 위한 요소로서 

다음의 세 가지가 고려되고 있다. 

∙ HDI(불평등으로 보완된 D-HDI)가 평균 또는 그 이하인 국가 우선

∙ 1인당 국민소득 - MLIC, LIC, 민감국가(fragile states)

∙경우에 따라서는 극빈(일소득 1.25달러 이하) 인구의 비율을 고려함.

그리고 ‘스페인 원조의 잠재적 영향력’ 요소로서 다음 세 가지가 고려

되고 있다. 

∙프로그램 평균 규모: 스페인 원조가 해당국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소 규모 이상인가? 이것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여국들 중 스페인의 상대적 위치: 스페인이 주요 공여국들 중 하

나라면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대화의 능력과 신뢰 관계가 존재하는가?

그 외 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지역(국가)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또는 앞으로 

지역 프로그램을 수행할 가능성



68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다른 공여국들의 퇴장. 스페인 원조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수원국에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제공

∙수원국 내에 물리적 충돌이 있고 스페인의 원조가 오랫 동안 약속

되어 있을 경우 원조를 유지할 수 있다.

2013~16 중기전략에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중점협력

국을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위의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되, 상당한 정도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

다고 한다. 따라서 스페인에서는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

하여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국별협력체계 작성 및 집행체계

중점협력국과의 협력은 국별협력체계(MA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에서 국별협력체계(MAP)를 작성하는 목적은 수원국의 인간

개발과 빈곤근절을 위해 수원국 또는 다른 공여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공

동작업을 유지하면서 스페인 개발협력 주체들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MAP라는 문서는 201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비슷한 목적으로 국별전략문서(DEP: Documento de Estrategia 

País)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전략 또는 계획을 담은 문서라기보

다는 있는 현황을 서술하는 데 그친 문서였다. 따라서 국별협력체계라는 

문서가 스페인이 수원국과 중기적으로 추진할 협력 또는 원조 제공 방식

과 계획 등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한다면, MAP에 와서야 그 특징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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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다.

MAP가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3) 

∙수원국과 협의하여 합의된 스페인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사업과 약

속: 여기에는 수평적 우선분야와 범분야를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중

기전략에 나타난 전체적인 스페인의 원조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합의된 목표와 결과: 이는 수원국의 정책, 다른 공여국들과의 보완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에 대한 양측의 책임: 여기에는 원조의 효과성을 측정할 지표와 

정책일관성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원조금액: 3~5년 동안 제공될 원조의 예상 금액을 반영한다. 

∙상호책임성을 높일 방법

MAP의 주요 내용에서 보듯이 MAP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파

리선언의 5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과의 협의를 강조하며, 합의된 목표는 일반적으로 국

가개발계획에 일치시키고 있다. 이는 원조일치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

다. 원조조화를 위해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정책

과 활동을 분석하여 원조의 보완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또한 MAP는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원조효과성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게 하며, 상호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MAP는 사업결정이나 예산배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을 배분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43) DGPOLDE(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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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MAP가 유효한 기간 또는 시작과 종료 시점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원국 사정에 맞춰 협력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간으

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일치시키면서 3~5년 

정도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다음 

MAP가 작성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다. 

MAP의 작성이 완성되면 이 문서는 스페인과 수원국의 장관들로 구성

된 양국위원회(Comisión Mixta)의 결의로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

다. 이 문서는 또한 스페인의 상‧하원에 제출되어 수원국에 약속한 다년

간 사업의 지원을 쉽게 하고 있다.

1) MAP의 작성

MAP의 작성은 외교협력부의 개발정책 기획‧평가국(DGPOLDE: Dirección 

General Planificación y Evaluación de Políticas de Desarrollo)에서 만든 

‘MAP 작성 매뉴얼’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44) 이 매뉴얼은 MAP를 단계

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보

여준다. 전체적인 목차뿐 아니라 각 챕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개략적

인 분량까지도 지정해 주고 있다. 또한 주제별로 작성해야 하는 매트릭스

의 양식도 제공하고 있어 어느 수원국에 대하여 MAP를 작성하더라도 어

느 정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4) DGPOLDE는 2013년 SGCID로 개편되었다. 이 글에서는 DGPOLDE와 SGCID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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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 주체

스페인의 국별협력체계(MAP) 작성 절차는 스페인 원조 주체의 수가 

많다는 특징을 반영한다. MAP 작성 절차는 원조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

에 이들이 모두 모여서 각자 갖고 있는 수원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화롭

게 하나의 문서에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MAP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은 외교협력부의 DGPOLDE

가 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MAP 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무조직은 수

원국에서 조직되는 현지조정그룹(GEC: Grupo Estable de Coordinación)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조정그룹(GEC)은 국제개발협력청(AECID) 현지 

사무소(OTC: Oficina Técnica de Cooperación)의 주도와 기술적 지원하

에 관련 대사관 내에 조직된다.45) AECID 본부에서는 이에 맞춰 지역협

력과, 부문/다자협력과, 문화과학교류과, 인도지원팀, 기획팀 등의 전문가

들과 외교협력부 DGPOLDE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업무확대지원팀

(equipo país ampliado)이 구성되어 현장의 GEC를 지원하며 활동하게 된

다. 외교부의 DGPOLDE는 MAP 작성 매뉴얼을 만든 주체로서 MAP 작

성에 있어서도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GEC에는 AECID의 현지사무소, 스페인 문화센터, 훈련센터, 대사관, 

NGO뿐 아니라 스페인 자치공동체, 지방정부, 대학, 노동조합, 기업, 상공

회의소 등 수원국에서 원조활동을 하는 스페인의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

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45) DGPOLDE(201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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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 절차

MAP의 작성 절차는 [표 3-6]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데, 시작에

서 수원국과의 협약 체결까지 6~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모든 단계에서 AECID 현지사무소(OTC), 대사관, 국제개발협력처

(AECID) 본부, 국제개발협력총국(SGCID), 현지조정그룹(GEC), 국가업

무확대지원팀(equipo país ampliado)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되며, 활발

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MAP를 완성한다.46) 이는 개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들을 최대한 통합하여 면밀한 대화를 나누고 협력 작

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스페인 협력정책의 기초를 보여준다.

표 3-6. MAP 작성 절차

단계
예상 소요 

기간
세부내용 관련기관

0단계: 

준비단계

15일~ 

1개월

작업일정(Plan de trabajo) 및 개념

문건(Nota de concepto) 작성

현지사무소(OTC) 초안 작성, 국제개발

협력처(AECID) 국제개발협력총국

(SGCID)의 유효화 후 다음 단계로 진행

1단계: 

분석단계

4~6개

월

분야별‧국가별 분석(인간개발, 민주

적 주인의식,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 

및 스페인의 비교우위에 관한 조사)

조정그룹(GEC)의 검토 및 국제개발협

력처(AECID)의 유효화

2단계: 

전략적 결정

개입 부문과 수평적 우선순위 선정 

및 협력지도 구상

조정그룹(GEC)의 결정 및 국제개발협

력처(AECID)의 유효화

3단계: 

국별협력체

계

개발성과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원

조효과성에 대한 체계, ODA 정책 외

의 정책과의 일관성, 추정 예산 및 

상호책임성과 평가

조정그룹(GEC)의 검토 및 국별협력체

계(MAP)의 완성, 국제개발협력처

(AECID) 국제개발협력총국(SGCID)의 

유효화 후 MAP 완성

검토 및 

피드백
1개월

본부 내의 협의 및 조정그룹(GEC)

과의 피드백

국제협력 및 이베로아메리카협력 사무국

(SECIPI) 운영위원회(Comite Directivo)

의 유효화 및 승인 후 합동위원회(COMIX)

가 MAP에 서명

자료: 저자 작성.

46)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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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단계: 준비단계

MAP 작성의 첫 단계인 0단계는 준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AECID 

현지사무소(OTC) 주도로 MAP 작성을 위한 자세한 작업일정을 마련하

고 개념문건을 작성하게 된다. 작업일정 안에는 관련 주체의 역할조정과 

활동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개념문건에는 수원국의 성평등, 인권보호와 

환경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수원국의 경제현황을 설명하게 된다. 

또한 준비단계에서 조정그룹(GEC) 구성뿐 아니라 스페인 원조 주체들

간 또는 수원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기구 등 필요한 장치를 만들게 된다. 

준비단계는 AECID와 DGPOLDE가 작업일정과 개념문건을 승인함으로

써 종료된다.47) 

(2) 1단계: 분석단계

준비단계에서 작업일정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MAP 작성을 위한 작

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업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 

정책과의 일치성(alignment), 다른 공여국들과의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수원국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중에서 스페인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서 원조를 제공하되, 다른 공여

국들과 중복되거나 부조화하는 부분이 없게 하려는 데 있다.

주인의식에 있어서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각 나라에 제대로 작성된 개발 계획이 존

재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표 3-7]과 같은 

47) Ibid.,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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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시나리오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3-7. 국가개발계획 유무에 따른 대응방안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방안

국가개발계획과 부문별 정책이 없는 경우
스페인이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여 수원국의 개발정

책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 고려국가개발계획은 없지만 일부 부문별 정책은 있는 

경우

국가개발계획이 있지만 아직 미승인 상태
MAP의 진행속도를 수원국의 개발계획에 맞추는 것

이 필요

국가개발계획과 부문별 정책이 있지만 지표가 구체

화되지 않은 상태

수원국이 작성한 통계수치에 맞춰 특정한 지표를 

세우는 것 필요. 이 과정에 스페인이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음. 혹은 수원국에 세계은

행의 인간개발지수를 도입하는 것 고려

국가개발계획과 부문별 정책이 목표‧지표를 잘 정의

하고 있는 경우
이상적인 프로젝트 수행 기반

자료: DGPOLDE(2011), p. 23.

(가) 원조일치

원조일치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48)

첫째, 수원국과 정책 관련 대화의 심도를 높인다. 원조일치의 원칙은 

공여국들이 수원국이 설정한 목표와 행동에 관한 전략에 보조를 맞출 때 

달성된다. 다양한 이유(통치나 취약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의 개발의

지가 불분명한 경우, 정책 방향이 스페인과 완전히 다른 경우 등)로 수원

국 개발정책과의 일치가 불가능하거나 권고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48) Ibid.,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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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섹터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거나 다른 공여국과 협의하여 더 

깊은 대화를 통해 일치를 도모해 본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를 지원해 민주적 주인의식을 제

고한다.

∙특정 지표 달성(인권 등) 시 인센티브와 수원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

시한다.

∙절대 수원국 정책과 “다른” 정책을 작성하지 않는다.

둘째, 수원국에 새로운 병행수행 조직(PIU: Parallel Implementation 

Unit)를 만들지 않으며 기존의 것은 축소한다.

셋째, 수원국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수원국의 입찰 시스템과 절차를 활용한다.

다섯째, 유럽위원회와 다른 공여국이 수원국의 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위험분석을 활용한다.

여섯째, 기술원조의 방향을 현지 사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한다.

끝으로, 경제적‧정책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원조조화

원조조화를 강화하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

다.49) 우선, 수원국 내의 다른 공여 주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른 

주체들이 어떤 섹터와 분야에 특화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스페인

이 역할을 분담할 여지는 어디인지 파악한다.

49)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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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떠한 대화의 장들이 있어 수원국과 의논할 수 있는지를 파

악한다. 그리고 다른 공여국과 조화를 도모할 포럼이나 대화의 장이 무엇

인지 파악하고, 수원국 내에 그러한 대화의 장이 없는 경우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한다. 또한 다른 공여국과 보조를 맞출 이니셔티브를 파악한다. 이

를 통하여 스페인이 참가할 수 있는 협동 프로젝트의 수 및 각각의 목표

와 달성 지표를 파악한다. 그리고 다른 공여국과의 조화와 분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업데이트한다.

(다) 비교우위

비교우위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스페인이 해당 수원국에서 다른 공여

국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각각의 스페인 개발 주체가 보유한 비교우위와 스페인이 종합적으로 

보유한 비교우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우선, GEC의 틀 안에서 스페인의 비교우위를 정의해야 한다. 수원국

에 주재하는 스페인 주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이 특화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분업가능성이 있는 위치와 분야‧부문을 파악

한다. 비교우위는 다른 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정의될 수 있다. 비교우위를 

정하는 기준은 해당 수원국과 섹터에서의 스페인의 기존 경험, 그에 대한 

평가, 현지사무소(OTC)와 다른 스페인 주체들의 제도적 역량, 스페인 주

체들의 현지 조직력, 해당 개발 섹터에 관해 실시된 연구에 명시된 스페

인의 역량 등이 있다. 많은 경우 비교우위는 대화를 유도하는 능력과 태

도, 변화 과정을 동반하는 능력, 제도를 건설하는 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

다. 언제나 최고의 전문가가 비교우위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스페인의 개

발협력은 다른 공여국들의 협동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는 수원국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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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원국 내의 비정부주체들과 다른 공여국이 스페인의 비교

우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에 관한 분석이 이

루어지면 비교우위 매트릭스를 작성할 것이 권고된다.

(3) 2단계: 전략적 결정

(가) 중점 협력부문 선정

준비과정과 분석과정을 마치면 이에 기초하여 전략적 결정을 하게 되

는데, 전략적 결정에서는 다음의 질문들과 같이 먼저 스페인이 협력할 중

점분야를 선정하게 된다.50) 

∙어떤 부문에 대해 어떠한 수평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협력할 것인가 

및 공여국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협력국 내의 어떤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할 것인

가 및 어떤 타공여국과 협력할 것인가?

∙스페인 협력조직 내에서 어떤 주체가 어떠한 역할로 참여할 것인가?

부문을 결정하는 이유는 원조를 몇 개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효

과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부문별 집중을 위해 양자 ODA의 약 70%가 

스페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우선부문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그 외의 

비우선 부문이나 종료예정 부문 등에는 나머지 30%를 지원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집중 섹터의 수는 3개 부문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부문별 집중

은 스페인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타 공여국들과의 보완성 및 분업의 가능

50)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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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협력국의 주도하에 타 공여국들과의 조화를 고려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개입 부문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협력의 집중에 대한 협력국의 평가 및 제안

∙해당 섹터에 대한 지역의 민주적 주인의식 수준

∙해당 섹터에 대한 현행 공여국의 수(공여국의 수가 많을수록 개입

하지 않을 유인이 많아진다)

∙해당 섹터가 중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스페인 협력 주체

∙해당 섹터에 대한 스페인의 비교우위

∙이미 스페인이 개입하여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국별협력체계에서 

규정된 부문들

∙중요한 부문이면서 수평적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한 “이중적으로” 우

선적인 부문

한편 집중과 관련하여 중기전략에 따른 국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카테고리 A: 3개의 집중 또는 우선 부문에서의 점진적 고려 및 제

한적이고 선택적인 총 개입 부문의 수(5개에서 7개)

∙카테고리 B: 하나의 부문, 전략적 집중 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

나 이상의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중의 수평적 우선순위에 대한 

점진적 집중

∙카테고리 C: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

은 중기전략에서 규정된 4개의 축(방침) 내에서의 협력을 기본 틀로 

하여 하나에서 3개의 전통 부문에 대한 점진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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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중점협력 부문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

은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고려가 있다. 연구, 과학, 혁신 및 R&D에 관한 기존 활동은 스페인 

협력의 비교우위를 구성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AP에서 스페인

의 비교우위를 분석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 기술 및 혁신

은 특히 협력이 단순히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서 나아가 통합적인 경

제성장 및 정책의 질적 발전 등을 목표로 해야 하는 중진국(C타입)과의 

협력과 관련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51) 

둘째, 문화 부문에 대해 고려한다. 스페인은 문화 부문에 특별한 관심

을 갖고 있으며, MAP에서는 문화 부문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

고 있다. ① 집중 부문으로서 원조의 상당한 재원이 이 부문에 투입될 수 

있으며, ② 개입 부문으로서 어느 정도의 원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③ 개입 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문의 계획에 있어 문화와 관련이 있

는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문화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집중 또는 

개입부문을 강화할 수도 있다.52)

셋째, 다자협력 방식임을 고려한다. 다자협력기구를 지원 채널로 사용

하는 양자 ODA의 지원은 집중 부문뿐 아니라 타 개입 부문에도 가능하

다. 이러한 경우 스페인의 역할이 보다 덜 적극적이어야 하며(개입의 주

체는 해당 기구이다), 다자협력기관을 통한 개입이 특정 개입 부문에 대

한 유일한 협력 방식일 때에는 이것이 개입 부문이라고 하더라도 집중 부

문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한다.53)

51) Ibid., p. 31.

52)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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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입종료 부문에 대해 고려한다. 종료 부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입을 종료하고 재정지원 역할까지도 하지 않을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수원국과의 대화를 통해 내려지며, 또는 타 공여

국들과의 협조가 가능할 때 한해서 이루어진다. 개입종료에는 종료전략

(Estrategia de Salida)이라고 하는 종료 과정이 계획되는데, 이는 종료를 

위해 효과적인 종료 시점까지 어떠한 단계와 속도로 어떤 수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해당 부문에 참여하는 공여국 수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스페인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공여국일 경우 종료를 

지양하고 있다.54)

다섯째, MAP에서는 중기전략에서 규정한 수평적 우선분야를 고려하

여야 한다. 중기전략(2013~16)에서 규정한 수평적 우선분야는 다음과 같

다. 즉 ① 사회통합 및 빈곤퇴치, ② 인권신장과 민주적 거버넌스, ③ 개

발과 여성, ④ 지속가능한 환경, ⑤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 해당된다.55)

예) 콜롬비아 2011~14 MAP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절차뿐 아니라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스페인 

원조 관련자들 46명과 스페인 원조와 관련된 콜롬비아 및 외국 인사들 65명에게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아 중점협력 분야를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평화구축이라는 일반 목표를 

갖고, 중기전략에서 규정한 수평적 우선분야 중에서는 여성, 인권, 환경을 수평적 우선분야

로 채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를 중점협력 부문으로 결정하였다.

∙평화구축

∙개발과 여성

∙빈곤감축을 위한 경제발전

∙식수와 위생

53) Ibid., p. 31.

54) Ibid., p. 32.

55) Ibid.,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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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지도 구상

중점협력 부문이 선정되고 나면 협력지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부

문별로 수원국 및 국제적인 공여자들과 각 스페인 원조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 방식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문별로 누구에 의해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

이다.

협력지도에는 부문별로 협력 주체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게 

된다.56)

∙주도적 원조제공자(스페인의 경우 보통 AECID가 수행하지만, 스페

인의 다른 원조 주체가 수행할 수도 있다)

∙적극적 참여(상동)

∙조용한(silent) 원조제공자

∙스페인 기금을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해당 부문에 간접적

으로 참여

협력지도에는 스페인 원조 주체의 참여 뿐 아니라 부문별로 수원국의 

정책과 전략, 수원국의 협력대상 기관, 같은 부문에 지원하고 있는 공여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물은 [표 3-8]과 같은 매트릭

스로 종합할 수 있다. 이 협력지도는 협력체계가 유효할 동안 장기적인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으며 설정

된 관계 또한 변경될 수 있다.

56)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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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협력지도

스페인 개입 부문 부문별 

전략/

정책

수원국 

주요 

협력기관

국제공여자 지도 스페인 원조 주체

국가개발

계획
(PND)

스페인 
협력 

중기전략

주도적 

공여자

적극적 

공여자

조용한 

공여자

기타 

공여자

조정/
주도적 

역할

적극적 

참여자

자료: DGPOLCE(2011), p. 36.

예를 들어 콜롬비아 MAP에서 중점협력 분야인 식수와 위생 분야에 

있어서 협력지도는 [표 3-9]와 같다. 콜롬비아와의 MAP에서는 중점협력 

분야 중 하나를 식수와 기초위생으로 하였으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가개

발계획 요소 2(지속가능 성장 및 경쟁력)와 요소 5(환경지속가능성 및 위험 

표 3-9. 콜롬비아 MAP에서 식수와 위생 분야 협력지도

스페인 개입 부문

부문별 전략/정책
수원국 주요 

협력기관

국제공여자 지도
스페인 원조 

주체

국가개발

계획
(PND)

스페인 
협력 

중기전략

주도적 

공여자

적극적 

공여자

조용한 

공여자

기타 

공여자

조정/
주도적 

역할

적극적 

참여자

요소 2: 

지속가

능성장 

및 

경쟁력

요소 5: 

환경지

속가능

성 및 

위험 

방지

식수와

기초 위생

법령 142/1994. 거주지에 대한 공공서

비스를 규율함.

CONPES 3550.
1)
 환경 건강 관련 통합적 

정책입안 지침. 공기, 물의 질, 화학 안보 

강조

CONPES 3463. 상하수도와 청소 서비

스의 민간 공급에 대한 주별 계획

CONPES 2011년 8월 5일. 식수와 위생

에 대한 농촌 정책

수자원 운영에 대한 국가 정책 

환경 ‧주택 ‧

국토개발부

지방자치기

관

사회활동과 

국제협력을 

위한 

대통령위원

회,

ICBF, DANE,

지역기구,

시민단체

NGO

IDB

네덜란

드

UNICE

F 

스페인

스위

스

AECID NGO

주: 1) CONPES는 경제사회정책위원회(Consejo Nacional de Política Econímica y Social)를 뜻함.

자료: Embajada de Espaía en Colombia and AECID OTC(2010), Anexo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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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부문에 있어서 제도와 정책은 법령 

142/1994와 경제사회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정책이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식수와 기초위생 분야에 있어서 콜롬비아의 주요 협력기관으로는 

환경‧주택‧국토개발부, 지방자치기관 등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NGO 등

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공여자로는 주도적 공여자로 미주개발은행(IDB)과 

네덜란드가 있으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스페인과 함께 적극적 

공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원조 주체 중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AECID와 NG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3단계: 협력체계

협력지도가 작성되고 나면 수원국에서의 스페인 협력전략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57)

∙기여하고자 하는 개발성과와 수행방법

∙개입 형태와 수단

∙활용 재원

∙원조효과성과 개발정책의 일관성

∙여러 가지 상호책임 평가 매커니즘과 협력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

스템

∙MAP의 중간/최종 평가와 관련된 지침

협력전략의 결과를 위한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

련하고 있다. 즉 스페인이 협력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개발 결

57) Ibid., p. 37.



84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과를 구체화하고, 관련 지표들과 기준치 및 검증원을 규정해야 하며, 항상 

해당 협력국 또는 UN, 세계은행 또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통계적 자

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원하는 개발성과가 협력국의 어느 부문에 해당

되고 부문별 정책 및 전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가 중기전략에

서 구체화된 부문별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선정된 부문에서의 규

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과 그것을 수행할 스페인 원

조 주체를 규정한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나면 [표 3-10]와 같은 개발성

과 매트릭스에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0. 개발성과 매트릭스

운영 수준 검토날짜

부문별 상관관계 수원국에서의 영향 (스페인 협력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개

발계획

(PND) 

부문

스페인 

협력 

중기전

략에 

따른 

부문

해당 

부문에 

대한 

중기전

략의 

구체적 

목표

국가개발계

획(PND)의 

전반적 

목표-MDG

s와의 관계

스페인이 

기여하는 

국가개발계획

(PND)의 결과

(중장기적인 

직접적 효과)

지표 기준치 검증원 스페인 

협력 

주체

제3차 

중기전략

에 따른 

수단

각각의 

개발성과

와 관련된 

스페인 

협력의 

주요 개입

자료: DGPOLCE(2011), p. 39.

예를 들어 콜롬비아 MAP에서는 중점협력 분야의 하나인 개발과 여성 

분야에서 개발성과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으며 [표 3-11]은 그의 일부이다. 

이 매트릭스에는 여성과 개발 분야가 콜롬비아의 국가개발계획의 어떤 

분야와 일치하며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개발과 

여성 분야의 개발성과를 여성 관련 범죄의 근절 등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에 대한 검증은 검찰에서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고발 건수 등으로 하

여 개입 이전 기준치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 협력 주체로는 AEC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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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그리고 자치단체(CCAA) 등이 있으며, 주요 개입 수단은 프로그램

과 프로젝트 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구체적으로는 주요 원조활동으로 

여성과 여성 아동을 위한 법접근 개선, 법령 1257 제정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띤 

구체적인 수행활동이라기보다는, 해당 분야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표 3-11. 콜롬비아 MAP에서 개발과 여성 분야 개발성과 매트릭스

개발과 여성 운영 수준
검토날짜

2012/1/15

부문별 상관관계 수원국에서의 영향 (스페인 협력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개발

계획(PND) 

부문

스페인 

협력 

중기전략

에 따른 

부문

해당 

부문에 

대한 

중기전략

의 구체적 

목표

국가개발계획

(PND)의 

전반적 

목표-MDGs와

의 관계

스페인이 

기여하는 

국가개발계획

(PND)의 

결과(중장기적

인 직접적 효과)

지표 기준치 검증원 스페인 

협력 주체

제3차 

중기전략

에 따른 

수단

각각의 

개발성과와 

관련된 

스페인 

협력의 주요 

개입

요소3:

사회번영

을 위한 기

회

평등

개 발 과 

여성

목표2:

여성과 여

성 아동의 

사회적‧

법적‧ 정치

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식적이

고도 실제

적인 평등

으로 변화

하기 위한 

절차의 강

화에 기여. 

특히 평화

구축을 위

한 여성에 

대한 폭력

의 근절

성평등에 대한 

통합적 국내정

책을 입안. 이 

정책은 공공정

책에서 이러한 

이슈를 범분야

적으로 반영하

여야 함. 필요

한 행동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

며, 여성과 여

성 아동의 사회

적‧ 법적‧정치적

‧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현 법령을 실제

적으로 적용

R1. 여성과 관

련된 범죄를 모

니터링하였으

며, 이를 근절

하기 이한 지침

과 전략을 규정

하였음. 

2.1.1. 여성에 

대한 범죄의 연

간 고발 건수 

vs. 여성에 대

한 범죄에 대한 

연간 법적 절차 

개시 건수

2010년 여성에 

대한 범죄 고발 

건수: 

성범죄: 4,297

식사 미제공: 

85,745

가정 내 폭력: 

74,891

총계: 164,933

여성에 대한 범

죄에 대한 연간 

법적 절차 개시 

건수:

성폭력: 282

식사 미제공: 

1,202

가정 내 폭력: 

1,373

총계: 2,857

검찰 AECID

NGO

CCAA

기타

부처

프로그램

프로젝트

NGO에 대

한 지원

다자기구

에 대한 일

반 기여

대학간 협

력

여성과 여성 

아동을 위한 

법 접근 개선

법령 1257 제

정을 위한 지

원

여성 피해자 

방지, 치료, 보

호를 위한 국

가 또는 지방 

공공정책 지

원

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기구와 

네트워크

지원

자료: Embajada de Espaía en Colombia and AECID OTC(2010), Anexo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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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의 매트릭스는 이후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체계를 

작성할 때부터 이를 고려하면서 작성한다. 관리수단으로서의 이 모니터링 

체계는 현지 조정그룹 또는 본부에 따라 1년 혹은 2년마다 갱신된다. 

표 3-12. 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및 검토 날짜

부문별 상관관계 수원국에서의 영향

국가개발계

획(PND) 

부문

스페인 

협력 

중기전략에 

따른 부문

해당 

부문에 

대한 

중기전략의 

구체적 

목표

스페인이 

기여하는 

국가개발계

획(PND)의 

개발 결과

0년차 

기준치

1년차 값 계획/정책 

등의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효과적 

기여

평가 및 

관측(수행 

결과 얻은 

주요 교훈, 

개입 평가 

등)

결정 및 

수정

자료: DGPOLCE(2011), p. 39.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MAP에서 사업(프로젝트) 단위까지 계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MAP에서는 스페인의 협력으로 원하

는 결과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을 열거하긴 하지만, 구체

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업단위의 기획

은 각 원조 주체별 운영계획(PO: Programación Operativa)에서 규정하게 

된다.

협력전략을 구상할 때 목표(장기영향)부터 결정하게 되며, 장기적인 목

표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차례대로 중기성과와 단기성과, 산출물, 수행활

동 및 투입이 결정된다. 이것은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을 수

행하고 그 활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계획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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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 MAP에서는 장기영향과 중기성과까지만 다루게 되며, 그 

이하 단기성과, 산출물, 수행활동, 투입 등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구

체적인 내용은 원조 주체들의 운영계획(PO)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3-5. 국별협력체계와 운영계획

장기영향
impact

중기성과
outcome

단기성과
outcome

산출물
outputs

수행활동
activities

계획 

 수행

국별협력체계(MAP) 영역 운영계획(PO) 영역

자료: 저자 작성.

(가) 예산

MAP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사

용할 가능성이 있는 재원을 예시적으로 보여줄 뿐이다.58) MAP에서는 향

후 4~5년간 개발협력을 위해 스페인이 약속한 재원과 이의 부문별 분배

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력체계의 수행에 필요한 스페인 개발협

력 관련 인적 자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도 명시하여야 한다. 상호 

협력 차원에서, 공동의 개발 결과 성취를 위해 협력국(수원국)이 배정한 

재원과 다른 공여국들이 배정한 재원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59) 

다년도 예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DGPOLDE는 AECID와 OTC

58) 스페인 전체 ODA 예산은 스페인 국회에서 결정하며, ODA 예산의 국별 배분은 정부 

또는 각 부처에서 정한다. 

59) DGPOLDE(2011), p. 43.



88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년도 예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이 분석 내용은 

규범으로서 [표 3-13]에서 볼 수 있듯이 재원과 개발 결과 및 예측가능성

에 관한 매트릭스에 종합된다.

표 3-13. 개발 결과와 재원 배분

개발 결과 재원

국가개발계획

(PND)의 

전반적 

목표-MDGs와

의 관계

실질적인 

국가개발계획

(PND)의 

개발 결과

부문 해당 부문에 

대한 

중기전략의 

구체적 목표

20xx년-

20xx년 

정부 재원

20xx년-20xx년 스페인 협력 재원

국가개발

계획

(PND)에 

따른 부문

스페인 

협력 중기 

전략에 

따른 부문

1년차 2년차 3년차 …

자료: DGPOLCE(2011), p. 44.

또한 MAP의 작성이 완성되면 이를 스페인 상‧하원에 제출하여 다년

간 예산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MAP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AP를 통해서 다년간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회에서는 예산이 수원국별로 구분되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처

별로 구분되어 결정된다. AECID의 예산도 의회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AECID에서는 이렇게 전체 예산이 결정되면 AECID 임원들의 협의를 통

해 목적별 또는 국별로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도 1년

간 예산이며 다년간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별 예산배분

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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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스페인 원조정책의 변화 같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년과 비슷한 정도의 안정적인 원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 국별협력체계 목차

국별협력체계 작성 매뉴얼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별협력체계

에 포함될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부터 전략 문건에 어떤 형태와 분량

으로 기술하여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별협력체계의 기본 목차와 분량은 [글상자 3-1]과 같다.60) 국별협

력체계 내용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매 챕터마다 결과를 매트릭스로 정

리하도록 하고 있다. 

글상자 3-1. 스페인의 국별협력체계 내용

국별협력체계 내용

목차

약어

부록 목차

1. 요약 (최대 2쪽)

2. 서론 (최대 1쪽)

3. 협력의 기초. 진단 (최대 8~10쪽)

  3.1 수원국 인간개발 상황. 개발지수와 진단

  3.2 주인의식

∙개발전략과 프로그램. 산업구조와 제도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의 일반적, 다면적, 부문별 개발목표. MDGs와의 관계

∙개발을 위한 현지 관계 기관 현황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대한 민주적 지지와 참여 수준

⇒ 민주적 주인의식 매트릭스 (선택)

  3.3. 일치성과 조화

∙수원국 제도 이용

60) Ibid.,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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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조건성

∙수원국과의 정책적 소통의 질

∙수원국에서의 공여국(기구) 현황 

∙조화를 위한 주요 제도와 포럼

∙공여국 공동 계획 

⇒ 일치성 및 조화 매트릭스 (선택)

  3.4 스페인 협력의 비교우위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스페인 협력 주체들의 협황

∙스페인 협력의 비교우위

⇒ 비교우위 매트릭스 (선택)

4. 개발성과를 위한 협력전략 (최대 10~15쪽)

  4.1 전략적 결정

∙개입 또는 협력 부문

∙다면적 우선분야

∙각 개입 부문별 스페인의 협력 방식

∙스페인 협력의 역할분담과 보완성  

⇒ 협력 매트릭스

  4.2 개발성과와 학습을 위한 운영체계

∙스페인의 협력이 기여하는 개발성과 확인. 수원국 부문과 DAC 부문, 다면적 우선분야와의

관련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기준치, 확인 자료 출처

∙스페인 협력의 개입 방법

∙다자협력 및 인도적 지원과의 관계

∙스페인 협력의 원조효과성 관련 약속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 개발성과에 대한 개략적 체계 (계획과 모니터링 매트릭스)

⇒ 개발효과성 매트릭스 (약속과 수행)

⇒ 다면적 우선분야 매트릭스 

5. 예산 (최대 2쪽)

   ∙스페인 협력을 위한 예산

⇒ 예산과 개발성과 매트릭스

⇒ 예산과 예측가능성 매트릭스

6. 보고와 학습 (최대 2쪽)

⇒ 보고 매트릭스 (선택)

별첨

자료: DGPOLCE(201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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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협력체계의 내용에 대한 분량은 제한되어 있으나 별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긴 내용이 작성된다. 가령, 콜롬비아와의 국별협력체계

는 53쪽에 불과하지만 별첨 매트릭스가 16개로서 210쪽에 이른다. [글상

자 3-2]는 콜롬비아 MAP에 포함된 별첨 목록이다.61) 

글상자 3-2. 스페인의 콜롬비아 MAP 별첨 목록

별첨 1. 민주적 주인의식

별첨 2. 현지 협조기관 현황

별첨 3. 콜롬비아에서의 주요 공여국 현황

별첨 4. 주요 대화 채널

별첨 5. 원조 일치성와 조화

별첨 6. 콜롬비아에서의 스페인 협력 주체 현황

별첨 7. 스페인 협력 주체에 대한 설문 결과

별첨 8. 콜롬비아와 국제협력 주체들에 대한 설문 결과

별첨 9. 국가개발계획과 MAP의 관계성

별첨 10. MAP의 각 부문별 콜롬비아의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

별첨 11. 다면적 접근의 확인 가이드

별첨 12. 협력 전략

별첨 13. AECID 운영에 대하여 평화구축 초점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

별첨 14. 개발성과 계획 매트릭스

별첨 15. 인도적 지원 분석 매트릭스

별첨 16. 예산, 개발성과, 예측성 매트릭스

자료: 저자 작성.

다. 원조 주체의 운영계획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MAP는 원조를 이용하여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

인 영향과 중기성과까지만 다루고 단기적인 성과와 산출물, 수행활동과 

61) Embajada de España en Colombia and AECID Oficina Técnica de Cooperación(2010), 
Anexo.



92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투입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MAP가 작성되면 

MAP에 명시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원조 주체별로 운영계획

(Programación Operativa)을 만들게 된다. 이 운영계획에는 해당 원조기

관의 투입과 수행활동, 산출물, 단기적인 성과 등 프로젝트(또는 프로그

램)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외교협력부(MAEC)에서 국별협력체계(MAP)를 완성하면 AECID는 

국별 운영계획을 만들기 위해 국별팀을 구성한다. 국별팀은 본부와 현지

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국의 해당 국가 과장이 조정 임무

를 맡는다.

그림 3-6. 스페인의 CPS 운영 주체

자료: 저자 작성.

AECID에서 이러한 운영계획을 만들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

니다. AECID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계획 매뉴얼을 만들고 시험적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20여 

개국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62)

운영계획 매뉴얼은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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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매뉴얼에는 그 이전 운영계획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2~13

년 운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AECID의 운영계획에는 AECID의 산출물과 수행활동 뿐 아니라, 이러

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수원국 협력기관을 명시하도록 하

고 있다. AECID의 운영계획은 MAP가 완성된 국가들에 대하여 2년 주

기로 만들어지며, 수행 1년 후에는 평가를 한 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별협력체계가 일반적으로 4년 주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별협

력체계와 운영계획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그

림 3-7 참고). 즉 국별협력체계 첫 해에 운영계획 1-2가 만들어지며 그 

1년 후에는 이에 대한 운영보고와 중간평가를 거쳐 성과 매트릭스를 수정

하게 된다. 2년 후에는 첫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보고가 이루어지며, 이를 

반영하여 두 번째 운영계획이 수립된다. 두 번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1년 후 중간평가와 성과 매트릭스 수정을 거쳐 마지막 

해에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보고를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게 된다. 

AECID의 운영계획(PO)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서 수원국에서의 ‘전

략적 위치(Posición Estrategica)’라는 문건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문건에서 

AECID는 국별협력체계가 유효한 기간 동안 AECID가 기여하길 원하는 

부문별 중기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전략적 목표를 확립하게 된다. 이 부분

은 MAP의 내용을 AECID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62) AECID(20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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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스폐인의 국별협력체계에 따른 운영계획

자료: AECID(2011), p. 17.

다음 단계에서는 중기성과에 기여할 산출물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와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산출물을 이끌어낼 

수행활동을 규정한다. 이러한 운영계획은 국별프로그램(Programa País)

이라는 문서로 작성된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63)

∙수원국에서 AECID의 중기적 전략적 위치: ‘전략적 위치’라는 문건

의 내용, 즉 AECID가 기여하길 원하는 부문별 중기 개발성과와 전

략적 목표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각 부문별로 기대되는 개발성과 부문별

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얻고자 하는 가장 직접적인 산출물과 각각

의 특징(형식, 도구, 지리적 전략, 다른 공여기관의 참여, 수행활동, 

위험 등), 수행 결과, 프로그램 기간 동안 현지 사무소가 수행할 활

동의 결과와 중요한 특징, 국별 프로그램 예산, 즉 전체 프로그램 

63)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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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예상되는 배정액으로부터 추정,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특

징, 그리고 대화와 조정, 다시 말해서 정책 대화의 주요 우선과제, 

원조의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내용을 기술

∙모니터링과 평가: 국별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출처

와 분석 방법

국별 프로그램은 2년 단위로 작성되고 수행되지만, AECID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년 동안 AECID가 수행해 왔던 활동이 예상했던 산출

물을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활동 방향 또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개발성과 매트릭스에 나타나 있는 AECID

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산출물과 지표에 대한 자료와 수행활동 매트릭스

에 나타난 수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4. 국별 프로그램 작성 절차

활동 주체

전략적 위치 문건

∙ AECID의 전략적 목표와 효과

MAP에 기초하여 현지 사무소에서 작성

국별팀에서 확인

개발성과 매트릭스

∙ 전략적 목표로부터 산출물과 수행활동 규정

현지 사무소가 제안하여 국별팀에서 확인
수행성과 매트릭스

∙ 현지 사무소의 목표와 활동

모니터링과 평가

∙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

국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요약한 문건

현지 사무소가 제안

국별팀이 확인

AECID 이사회 승인

자료: AECID(201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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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행과 평가

외교협력부를 중심으로 국별협력체계(MAP)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각 원조 주체들의 운영계획(PO)가 만들어지면, 각 원조 주체들은 이에 따

라 수행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MAP가 유효한 기간 중에도 현

지조정그룹(GEC)은 각 원조 주체들이 MAP에 따라 여러 가지 원조활동

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게 되며, 만약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

우에는 MAP를 수정하기도 한다. GEC는 모임의 횟수와 성격 등을 자율

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최소 연 1회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평가는 중점협력국 운영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교협

력부가 2013년 발간한 �스페인 협력의 평가정책�에서는 양자원조의 평

가는 다른 공여국들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국

별협력체계(MAP)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수원국을 참여시키도

록 하고 있다.64) MAP 매뉴얼에는 MAP에 대한 평가는 현지조정그룹

(GEC)이 수원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GEC은 평가 모니터

링 위원회에 참여하며, 평가는 독립적인 현지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는 GEC에서 발표되어야 하며, 여기서 승인

이 되면 결론과 권고사항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절

차에는 DGPOLDE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MAP 매뉴얼에서도 국별평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원조

가 장기적인 영향에 기여했다는 것과 장기적인 영향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스페인의 원조가 기대하던 산출물을 

64) SGCID(201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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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스페인의 원조가 개발성과를 달성

하게 한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가 많고 적고는 수원국 또는 다른 공여국들과 구축한 협력

의 질로 평가할 수 있으며, 스페인이 이러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

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의 지표에 따라 수원국의 우선적 발전 분야에 대해 어떻

게 활동하였는가를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MAP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MAP가 국가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아프리카 1개국(에티오피아), 중남미 1개국(과테말라)의 사

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MAP의 작성 주체 및 절차, 집중개입 부문이나 

지역의 선정,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초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 에티오피아 MAP(2011~15년)

스페인은 에티오피아에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공여국 중 하

나이지만, 2005~08 마스터플랜에서는 에티오피아를 특별행동계획(PAE: 

Plan de Actuación Especial)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주의 지역으로 분류

했으며, 이어서 2009~12 중기전략에서도 개발‧저소득 국가이지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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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적인 분야에서의 선택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군인 그

룹 B(일반적 파트너십)에 에티오피아를 포함시켰다. 2006년 에티오피아

에 지원한 ODA는 750만 유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6,980만 유로

로 원조 규모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대상국의 수가 대폭 축소된 

2013~16년 최신 기간의 중기전략에서도 이를 23개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에티오피아와의 개발협력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65)

에티오피아에서의 스페인 협력은 ‘스페인‧에티오피아 협력에 관한 기

본 협정’을 바탕으로 2007년 4월 스페인 AECID의 에티오피아 사무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NGO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교육, 건강, 영아, 농업,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적 집중이나 국내 정책과의 연관이 

없이 이루어졌다. 현지 사무소는 2008년 5월 본부의 지원을 받아 에티오

피아 현황 및 스페인 협력의 비교우위 및 유용가능 예산과 분업체계 등을 분

석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원조 집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개 이상의 개입이 진행되고 있어 원조의 분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8년 1월 승인된 제1차 합동위원회는 스페인의 마스터플랜과 에티

오피아의 빈곤감축 국가계획인 PASDEP 및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을 기초로 하여 에티오피아의 발전전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양자협

력 논의에서 젠더와 문화와 관련된 개발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초 사회서

비스, 건강, 농촌개발과 빈곤퇴치가 원조를 집중할 3개의 주요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65) Ministerio de Finanzas y Desarrollo Economico de Etiopia, Embajada de España en 
Etiopia, AECID Oficina Técnica de Cooperación(20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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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작성되어 2011년에 협약이 체결된 스페인‧에티오피아 MAP

는 이전까지의 특별행동계획(PAE 2006~08)을 대체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스페인은 협력을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일치시키면서 보다 효과

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MAP는 내용적으로 당시 작성단계에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최신 국가전

략인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1~15)에서 규정한 우선

순위와 목표에 스페인 협력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며, 기간도 권고 사항

대로 GTP 수행 기간과 일치시켰다. 에티오피아 GTP는 2011~15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MAP의 작성의 절차와 참여 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 에티오피

아 스페인 대사와 에티오피아 재무경제개발부 장관의 공식 회의를 개최

하였다. 다음으로 MAP 작성의 시작을 알리고, 합동조정그룹(Grupo 

Mixto de Coordinación)의 합동위원회에 참여할 주요 행위자를 지명한

다. 그리고 새로운 MAP 구상을 위해 에티오피아 재무경제개발부와 함께 

2008~10 스페인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식량안보 전략수립 

과정에서 스페인 AECID는 에티오피아 주재 NGO들과 농업부 대표들과 

함께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NGO들의 이해 및 참여

를 장려하고 원조의 일치 및 조화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지 사무

소에서 스페인 협력 행위자들과 조정회의가 개최되어 RESCATE의 

Santiago Santos가 MAP 작성 과정에서 NGO 대표로 선출되었다.66) 

66) 현지조정그룹(GEC)은 스페인협력 총괄책임자 Maria Cruz Ciria, 부책임자 Jose Antonio 
Nsang, 프로젝트 담당자 Ángel Chicar, Marta Romero, 스페인 대사관 대표 Nicolás Cimarra, 
NGO 대표 Santiago Santos, 카이로 주재 스페인 상공회의소 대표 Alicia Varela, FCSAI 
대표 Marieta Iradier, 스페인 전통치즈산업엽합 대표 Rafael Barbajero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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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MAP는 매뉴얼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력의 기초를 평가하

는 단계에서는 수원국의 인간개발 현황 및 경제상황, 민주적 주인의식, 원조 

일치성과 조화 및 스페인 협력의 역사와 비교우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개발성과를 위한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개발성과를 위한 매트

릭스를 작성하는데, 특히 스페인이 본 MAP 수행 기간 동안 자원을 집중

시킬 3개의 집중 부문과 2개의 개입 부문 및 1개의 활동 영역(ámbito de 

actuación)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셋째, 예산 배정 및 수행 및 평가와 상

호책임의 매커니즘 등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담고 있다.

1) 협력 맵의 작성

협력의 효과성, 효율성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하여 스페인이 지원하는 프

로젝트는 우선지역에 집중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MAP 작성 

틀에 따라 현지조정그룹은 만장일치로 2011~15년 기간 동안의 지역적 우

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선정 지역은 아파르(Afar), 오로미야(Oromiya), 소

말리(Somali)이다. 관련 NGO들과 조정회의를 거쳐 집중으로 인한 기회 

및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행 기간을 두고 지역적 집중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부문

에 대한 NGO 지원 프로젝트를 집중지역에 실행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우선순위를 다른 스페인 협력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

나 특수 프로그램에 한해서 다른 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인 MAP 작성 참여자는 2010년 12월 10일 현지 사무소에서 열린 현지조정그룹과 합동그룹 

회의 내부회의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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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지역을 선택하는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NGO

가 많은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 ② 인구에 비해 보다 적은 국제 

개발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③ 만성적인 식량안보 문제가 있는 지역 

중 외지고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④ 자치단체가 NGO와 행동계획을 시

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이 그것이다.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원조 조화(특히 EU의 틀 내에서)를 위해서 지속

적인 현지조정그룹과 합동조정그룹 회의를 개최한 결과, 에티오피아 내의 

집중개입 부문은 기초사회서비스, 건강,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3부문으로 

결정되었다. 개입부문으로는 젠더와 문화 관련 개발이, 활동 영역(ámbito 

de actuación)으로 인도적 지원이 선정되었다.

2) MAP의 적용, 수행 및 모니터링

예를 들어 기초사회서비스 부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조가 진행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예산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에티오피아의 기초서비스의 질과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은 기초서비스보호(PBS: Protection of 

Basic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다. PBS 프로그램은 현재 기초서

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주요 수단으로서 에티오피아 빈곤감축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데, 기초부문에 대해 지역예산에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협력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에티오피아 정부

와 주요 공여국들간의 원조 조화 및 대화를 촉진시킨다. 당시 진행 중인 

2단계 PBS 프로그램이 2013년 종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여국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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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3단계 프로그램의 또는 일반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기 시

작한 상태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은 지방 수준의 기초서비스 제공

을 목표로 하는 서브 프로그램 A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상예산과 자본예

산을 지원하고, PBS 회의 및 성과를 측정하는 수행 및 평가에 관한 하위

그룹의 회의에도 매월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취학률(초깃값 및 목표: 2010년 87.9%, 2015년 목표 100%)

∙초등교육에서의 여:남 비율(초깃값 및 목표: 2010년 0.93:1, 2015년 

목표 1:1)

∙산모 사망률(초깃값 및 목표: 2010년 590/100,000, 2015년 목표 

267/100,000)

∙식수공급 범위(초깃값 및 목표: 2010년 농촌지역 65.8% 및 도시지

역 91.5%, 2015년 목표 농촌지역 98% 및 도시지역 100%)

∙농업생산(초깃값 및 목표: 2010년 17,000lb/ha, 2015년 목표 

22,000lb/ha)

∙포장도로 진입에 걸리는 평균시간(초깃값 및 목표: 2010년 3.7시간, 

2015년 목표 1.4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 MAP의 개발목표와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 등은 에티오피아 국가발전계획인 GTP와의 조화를 이루

도록 하였다. �원조 관리 플랫폼�은 스페인을 포함한 모든 협력국으로부

터 에티오피아가 받는 ODA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상

호책임성을 증진하도록 하며, 스페인의 향후 5년간 협력전략은 에티오피

아 정부 및 국제사회와 공유된다. 스페인은 향후 5년간 성과평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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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개발을 추진하고, 유럽연합의 틀 내에서 에티오피아 내 원조 분업

화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촉진할 것이다. 매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에 대한 국가 수준의 �연간 진행 보고�를 수행하며, 스페인은 계획에서 

규정된 연간목표의 달성 수준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PBS 프로

그램, 새천년개발목표성과기금(MDGs PF: Millenium Development Goals 

Performance Fund), 또는 농업개발 프로그램(AGP: Agricultural Growth 

Program)과 같이 스페인이 참여하는 다자 프로그램과 뮤추얼 펀드도 매

해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3) MAP의 평가

국가발전계획과 부문별 전략은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스페인 협력계획

의 기초 문서로 AECID는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들간의 합의된 지표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진전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새로운 협력체계에서

는 에티오피아 GTP와 부문별 전략에 포함된 지표를 2010년 초깃값의 

75% 정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적으로 스페인 AECID는 매년 스페인 관련 기관들에게 연간보고

서를 제출하며, 최소한 하나의 개입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가

진다. 국제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스

페인의 원조 데이터를 원조관리 플랫폼을 통해 재무 및 경제개발부에 보

고하고, 공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 공여국들과 합동평가를 수행함으로

써 개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의무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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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테말라 MAP(2013~17년)

스페인과 과테말라의 협력관계는 1977년 기술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

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매년 개최되는 합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대화

가 이루어져 왔다. 2008년에는 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안티

구아 선언 I‧II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기초해 정의 및 안보, 건강, 교육, 

환경과 식수라고 하는 네 가지 부문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식량 및 영양

안보 부문이 추가되었다. 과테말라에 대한 원조제공에서 스페인은 스웨덴

과 함께 가장 주도적인 공여국으로서 정부 부문과 시민사회 부문에 초점

을 맞추어 지원을 해 왔으며, 과테말라 정부 및 시민사회로부터 중요한 

공여국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해당 부문에 대해 스웨덴과는 다른 전문성

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67)

과테말라는 스페인의 2005~08년 중기전략에서는 전략문서(DEP)를 바

탕으로 원조자원이 집중되는 우선국가의 범주에, 2009~12 마스터플랜에

서는 분야별 집중 원조가 가능한 집중적 파트너십 [그룹 B]에 속했다. 이

어서 중점원조 대상국의 수가 대폭 축소된 2013~16년 최신 중기전략에서

도 23개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선정되어, 스페인이 개발협력의 중요 파

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테말라의 MAP는 

2012년 12월 승인된 제4차 중기전략(2013~16)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최

신 문서로 스페인 개발협력정책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68) 

67) DGPOLDE(2012b), p. 32. 

68) 2013년 2월 1일 작업일정 및 개념문건 작성을 시작으로 4월 2일 준비단계가 종료되고, 
3월 8일부터 시작된 분석단계는 4월 11일 종료, 4월 5일 시작된 전략적 결정단계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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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기전략에서는 원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합의

도출 과정이 핵심으로 지적되어, 본 MAP의 작성을 위해 스페인 내의 협

력 행위자들(특히 현지조정그룹 참여행위자)과 과테말라 정부와 시민사

회기구, 타 공여국들과 다자 행위자들 간의 적극적인 정책 대화 및 협상

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성과를 

위한 협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과테말라 내에서 스페인의 양자 또는 다자 원조를 승인하는 절차는 다

음과 같았다.69) 우선 과테말라 행정부는 공공투자시스템(SNIP)의 기준에 

맞추어 프로젝트 문서를 작성한다. 또한 과테말라 대통령기획실은 재무부

에 예산을 요청한다.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기획실에 기술보고서를 요청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획실은 기술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스페

인 AECID 현지 사무소에 원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현지 사무소는 과테

말라 대통령기획실에 원조허가 결정서를 전달한다. 그러면 행정부는 원조 

승낙 통지서를 발행한다. 행정부는 원조의 적법화(legalización) 과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 과테말라 대통령비서실은 정부간 협정을 

승인하고 발행하는데, 이로써 원조지원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승인된 협정을 바탕으로 스페인 AECID는 과테말라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 과테말라 MAP의 작성을 준비, 협상하기 시작했다. 과테말

라의 현지조정그룹은 대사관(대사 1인, 경제무역관 1인, 문화담당관 1인, 

총 3인), 스페인 AECID(총괄담당자 1인, 스페인협력 훈련센터 담당자 1인, 

13일에, 마지막으로 MAP의 작성은 4월 26일에 시작해 6월 5일 종료되는 것으로 MAP 
작성에 총 6개월이 소요되었다. DGPOLDE(2012b), Anexo p. 28.

69) DGPOLDE(2012b),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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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인), 기업(주과테말라 스페인상공회의소 대표 1인, 총 1인), NGO(총 

3인), 자치단체(안달루시아 국제개발협력청 대표 1인, 총 1인), 기술협력

국(현지 사무소 담당)으로 구성되었다. 현지 사무소가 전반적인 현지조정

그룹의 업무를 관장하며 대사가 현지조정그룹의 총 책임자, 스페인 

AECID의 총괄담당자가 부책임자 역할을 맡았다.70) 흥미로운 점은 안달

루시아 국제개발협력청이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과테말라 MAP 작성

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2008~12년 기간 동안 안달루시아 국제개

발협력청은 과테말라에 1,250만 달러 규모로 양자 및 다양한 안달루시아 

협력행위자(NGO, 협력기금, 대학 등)를 통한 원조를 지원했다.

과테말라 MAP는 MAP 매뉴얼에서 설명된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력

의 기초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수원국의 인간개발 현황, 민주적 주인의

식, 원조 일치성과 조화 및 스페인의 비교우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개

발성과를 위한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개발성과를 위한 매트릭

스를 작성하는데, 특히 스페인이 본 MAP 수행 기간 동안 자원을 집중시

킬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셋째, 예산 예측, 수행 및 평가

와 상호책임의 매커니즘 등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담고 있다.

1) 협력 맵의 작성

원조의 부문별 분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스페인은 MAP 수행 

기간 동안 원조를 스페인이 비교우위를 가진 아동 영양실조 감축 프로그

램(2013~17)과 여성 외 인사감축 프로그램(2015~17)의 2개 프로그램에 

70) DGPOLDE(2012b), Anexo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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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문들에 대한 포괄적

인 접근을 통해 보다 큰 개발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스페인의 목표

였다.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원조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015년 중간평가

까지 아동 영양실조 감축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본 프로그

램은 총 6개의 주요 행동방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데, 이는 총 3개의 우

선부문(총 5개의 하위부문 OECD 분류코드 43040, 12220, 12230, 12240, 

14030), 즉 건강(행동방향 1 모성 및 가임기 여성건강 및 행동방향 2, 3, 

4을 위한 부문) 식수/위생환경(행동방향 5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을 

위한 부문), 농촌개발(행동방향 6 소득증진을 위한 부문)으로 되어 있다. 

2015년에 있을 중간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허용되는 선 안에서 주

요 행동방향 외의 잔류 부문과 점진적 종료 부문을 결정하는 이차 행동방

향을 추진하여 보다 깊은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2015년부터는 

아동 영양실조 감축 프로그램에 이어서 여성 외 인사감축 프로그램을 위

와 같은 방식으로 2개의 주요 행동방향(관할기관의 적절한 수사 및 유가

족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1개의 집중부문(15210-치안 시스템 관리 및 개

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은 과테말라에

서 건강, 식수/위생환경, 농촌개발, 분쟁예방 해결과 평화 및 치안이라는 

4개의 집중 부문에 협력 자원을 집중 투입하게 되었다.

중간평가 이후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주요 행동방향의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산발적 지원으로 인한 

원조효과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 개입 부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원조의 지역별 분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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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아동 영양실조 감축 프로그램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16개의 시

(municipios)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킨다. 둘째, 2015년부터 실시되는 여

성 외 인사감축 프로그램도 평화안보협정을 바탕으로 한 과테말라 정부

의 평가에 기초해 8개 구역(departamentos)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이와 같은 지역별 집중 조치는 과테말라의 국가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실

시한다.

2) MAP의 적용, 수행 및 모니터링

스페인 AECID는 MAP의 수행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을 지원할 의무

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 영양실조 감축 프로그램과 관

련해 과테말라 식량 및 영양 안보국(SESAN)이 실시할 2개의 아동양양실

조에 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

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스페인 협력의 기초 및 목표를 명확히 하게끔 

돕고 개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게 하였다.

여성 외 인사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예방뿐 아니라 조사 및 사법

적 조치와 관련된 행동방향에 있어서 중미안보전략(ESCA)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스페인은 중미 지

역 내의 다른 국가들의 치안 시스템 및 사법권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함으

로써 과테말라 대통령기획국(SEGEPLAN) 및 기타 관련 기관들간의 정

책적 일치성 및 정보의 교류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MAP의 모니터링은 상호책임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 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첫째, 현지조정그룹과 정부 간 모니

터링은 대통령기획실과 현지조정그룹 간에 연 2회(또는 정부의 필요에 의



제3장 스페인 사례  109     

해 그 이상의 임시회의를 포함)의 정기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다. 현지조정그룹은 과테말라 정부에 MAP 매트릭스에 규정된 지표들이 

달성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지조정그룹과 과

테말라 정부는 함께 지표와 기초자료 및 중간결과 목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목표 등에 대한 시기별‧지역별 기준 또는 틀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둘째, 현지조정그룹 내에서도 정기적인 연간회의를 통해 MAP의 내용 수

정이 필요한 이슈들을 토론하거나 추적 매트릭스(la matriz de trazabilidad)

에 규정된 지표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미 사용 중인 보고 형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국가정보 시스템을 개선하

는 데 있어 과테말라 정부가 적절하다고 동의한 감독 및 모니터링 템플릿

을 새로 만들 수도 있게 하였다.

3) MAP의 평가

제4차 중기전략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스페인은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어젠다를 적용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여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개발성과를 협력행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협력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② 스페인 국민 및 협력국에 투명

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③ 스페인 협력 행위자들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도우며, ④ 국가정책의 수행과 다양한 지역적 개입을 조화시키고, ⑤ 효

과성 증진을 위한 원조 방식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⑥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스페인은 MAP 수행기간 동안 정책적 일관성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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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현지조정그룹이 대통령기획실을 통해 과테말라 정부와의 대화

를 지속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 

파편화를 줄이도록 하였다. MAP에서 규정된 연간 또는 연 2회의 모니터

링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개발 측면에서 성과와 관련해 정책의 결과 및 영

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4. 스페인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2009년에 실시한 스페인 협력 중기전략 2005~08의 평가에서 도출한 아

홉 가지 권고사항 중 첫 다섯 가지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스페인이 원조하는 부문, 국가, 

다자협력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파리선언과 아

크라 행동계획에 맞춰 수원국 안에서 전략적 우선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하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수원국의 우선적인 필요에 맞추어 전략적 계

획과 운영계획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계획과 모니터

링, 평가의 체계를 갖춰 개발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

섯 번째는 스페인 원조 주체들의 조정과 보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

이었다. 

2011년에 실시한 스페인 협력 중기전략 2009~12의 중간평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존하지만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점협력국의 수를 줄이고 이들에 대한 원조비율을 높임으로써 원조 집

중도를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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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략 2013~16에서는 중점협력국 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원조집중도

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점협력국 운영체계가 개선된 것은 2010년 국별협력체계(MAP) 

작성지침을 만들고 각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MAP를 순차적으로 작성하

여 수원국 대한 원조활동을 이에 의거하게 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MAP는 개발협력 담당자들에게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게 되었으며, 성과관리를 위해 수원국 원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하게 되었다. MAP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국별전략문서(DEP: Documento 

de Estrategia País)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있는 

현황을 설명하는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EP의 특징은 수원국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MAP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주인의식의 강조와 수원국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MAP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NDP)의 분석에서 시작된다. 

국가개발계획에서 수원국의 분야별 필요를 검토한 후 스페인의 비교우위

에 입각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 검토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스페인 원조 담당자들이 해당 분야의 수원

국 기관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여 협력할 분야를 결정

한다. 최종 문서를 완성하면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하여 수원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MAP가 이미 수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

원국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MAP를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면 합의하

에 MAP를 수정할 수도 있다. 

MAP의 작성에 있어서는 수원국에 주재하고 있는 스페인의 여러 원조 

주체들로 구성된 현지조정그룹(GEC)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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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이 협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MAP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실무

자들이 수원국 담당자들과 구조화된 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큰 이득

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은 MAP를 통해서 중앙집중적인 개발협력 체

계를 분권화하여 현장 사무소와 현지 정부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하였

는데,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아직 국별협력전략(CPS)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조차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총리실에서 몇 개 중점협력국에 대

하여 CPS를 작성하여 그것이 모델이 되고 있지만, 실용적이면서 통일성 

있는 CPS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CPS 작성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지침에는 CPS 작성 주체, 작성 기간과 유효 기간, 수원국과

의 원조일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CPS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작성되고 있는 CPS는 주로 총리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의 본부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수원국 현

지 사무소 또는 대사관의 원조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CPS

의 작성을 통해 한국 원조 담당자들과 수원국 담당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된다.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조 담당자들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의 필요를 

반영한 적절성 높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지 담당

자들과 수원국 담당자들의 참여를 높일 뿐 아니라, 양자간의 대화도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CPS 작성에 있어서 현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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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성과중심의 계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결과는 대부분 국가 단위의 지표이며, 이러한 지표

에 대한 자료 출처도 수원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스페인의 프로젝트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통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 단위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국별

평가를 하는 데도 문제를 야기한다.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조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해서 수원국의 지표가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

렵지만, 스페인 정도의 작은 원조 규모로 국가 단위의 지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MAP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갖

고 국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스페인 원조의 분절화와 관계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스페인 원조의 특징은 많은 수의 원조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스

페인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은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게 되는데, 행정부

처로는 외교협력부, 경제재정부, 산업‧관광‧통상부의 3개 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도 국방부, 환경부, 보건부, 노동부 등도 원조사업에 참여하

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각자의 예산에 따라 원조분담금을 분담하고 국제

원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NGO, 대학, 민간부문, 기업협

회 및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의 원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원조 주체들을 조정하기 위해 MAP의 작

성은 현지조정그룹(GEC)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으며, GEC에는 현지에 

주재하는 스페인 원조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각 주체는 MAP 작성 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MAP의 작성만으로 여러 주체들

의 원조활동을 조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MAP 작성 이후에도 G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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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모니터링하지만, GEC 자체가 조직이 있는 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원조 주체들을 조정할 기능과 권한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없는 기구가 스페인 원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MAP가 작성되고 나면 스페인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각자의 

활동계획을 담은 운영계획(Programación Operativa)을 만들어 사업을 수

행하게 된다. MAP에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등 수행활동 단위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조 주체들은 이미 자신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MAP를 참조하여 자신들이 수행할 활동을 기획하게 된다. 그러나 

AECID나 안달루시아(지방정부) 같이 원조 규모가 큰 주체들은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원조 규모가 작은 원조 주체들로

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AECID는 MAP가 완성된 국가에 대해서 PO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작성하기 위한 매뉴얼도 갖고 있다. 그러나 운영계획 역시 성과관리를 위

한 지표를 수원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지표를 이

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활동에 대한 효과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적

절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지표는 원조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점검하

는 지표로 사용하고, 개별 원조활동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

거나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MAP는 스페인 중점협력국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의욕적인 

시도였지만, 이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작성하기 힘든 문서가 된 것도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MAP의 본문은 일반적으로 60쪽 이내이지만, 별첨 

매트릭스의 분량이 그 이상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유용한 것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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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조사 차원에서 알아야 할 내용도 많다. 그러나 매트릭스 하나하나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MAP의 작성이 시간과 노력

이 많이 필요한 매우 부담스러운 작업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MAP

가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복잡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은 그리 높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AP가 스페인의 수원국에 대한 협력의 구체적

인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한다면, 모든 스페인 원조 주체가 

수시로 참조하는 문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조 주체가 MAP를 

참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1) 여러 원조 주체들의 조정에 

관해서 MAP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스페인은 2013년에 MAP 작성을 위한 매뉴얼을 수정하였는데, 중점

협력 부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행동지침(action lin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매뉴얼의 가장 큰 변화는 복잡한 매트릭스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매뉴얼은 현

장의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했던 PACI도 같은 이유로 없어졌으며 이제는 훨씬 간소화된 문서로 대

체되었다.

71) AECID 2013년 6월 20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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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개발원조의 추이 및 구조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은 2000년 44억 5천만 유로에서 

2011년 93억 5천만 유로에 달해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가 GNI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2000년의 0.3%에서 2010

년 0.5% 그리고 2011년 0.46%을 기록하였다. 2011년의 경우 경기저조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의 하락을 보였다.72) 

표 4-1. 프랑스 개발원조의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액 8,067 8,445 7,220 7,562 9,048 9,751 9,345

GNI 대비 % 0.47 0.47 0.38 0.39 0.47 0.50 0.46

주: 프랑스 정부 통계자료는 유럽연합(EU) 17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Euro)화로 표시되어 있음. 미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연 평균 환율은 0.6933(2008), 0,7181(2009), 0.7550(2010), 0.7192(2011)이었음. 

자료: OCDE CAD(OECD DAC)(2012), p. 39.

프랑스의 개발원조 총액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면 2011~12년의 경우 

미국, 독일 및 영국 다음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나

머지 3개국간 개발원조 규모는 매년 서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

의 개발원조 규모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

72) OECD DAC에서 발표한 2012년 회원국별 원조총액 잠정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 

121억 600만 달러로서 2011년 대비 약 6.9%의 하락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선진국들 내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침체로 인해 국가간 순위나 ODA/GNI 구성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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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다.

프랑스의 개발원조는 절대규모 면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소득규

모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는 다소 뒤진다. 즉 GNI 대비 

공적 원조(ODA/GNI)는 2011년에 OECD DAC 회원국 중 10위에 위치함

으로써 중위그룹에 속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OECD DAC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실현하기로 한 ODA/GNI 0.7%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2013년 재정법(Loi 

de Finance)이다. 3년간 정부예산을 전망하는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개발원조 예산은 2015년 109억 유로로서 GNI 대비 0.48%에 머무를 것

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개발원조 중에서 양자원조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65% 내외이

며, 잔여 약 35%가 다자차원의 경로를 통해 집행된다. 양자원조 중에서 

프로그램 원조와 비프로그램 원조의 비율은 약 26%와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원조는 프로그램 원조로서 EU(EDF, 유럽개발기금), 세계은

행,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원조기금에 대한 기여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

성비는 프랑스의 원조 관련 예산제도(3년 단위)에 따라 2013년까지 큰 변

동을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의 중요 원조대상 국가들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단지 10개

국에 속하는 수원국을 제외한 그 이후 순위국가들의 경우 원조금액이 국

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소규모로 분산

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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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원조규모별 10대 수원국(2011년)

(단위: 백만 달러)

 1. 콩고 민주공화국(DR 콩고) 594

 2. 모로코 510

 3. 콩고 공화국 504

 4. 중국 366

 5. 아이보리 코스트 358

 6. 멕시코 357

 7. 마요트(Mayotte)* 305

 8. 튜니지아 299

 9. 베트남 290

10. 터키 212

총 원조액에 대한 구성비

  순위 1~5개국 25%

  순위 1~10개국 40%

  순위 1~20개국 57%

주: *Mayotte(인도양 위치)는 2011년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프랑스 속령으로 지위가 바뀜에 따라 

OECD가 정의한 ODA 대상국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OCDE, CAD(OECD, DAC)(2013), p. 9. 

프랑스의 개발원조에 있어서 최근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차관형

태의 원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연간 

양자원조에서 차지하는 차관의 비중(집행기준)은 14% 내외였으나, 2008년

부터 가속화되어 2010년부터는 이 비중이 약 40%로 확대됨으로써 거의 

3배가 증가하였다. 그 중요한 원인은 원조 집행기관인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와도 연

결된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수원국에도 상응하는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AFD는 차관을 비롯한 유상원조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특히 차관의 내용은 대부분(70% 내외)이 프로젝트 원조이며, 수원지역은 

지중해 연안국가, 그리고 중국 및 베트남 등 대부분 중소득 국가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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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은 주로 생산부문과 환경부문이다.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상원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프랑스의 양자원조에서 국별 프로그램 원조는 아직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실례로 2010년(집행기준)의 경우 그 구성비는 52%에 

달했으며, 원조 총액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분의 1에 이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그램 원조는 해당 수원국과의 유대나 원조의 지

속성 및 일관성을 말해준다. [그림 4-1]은 지역별 프로그램 원조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아프리카 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북아프리

카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sub-Saharian) 지역에 거의 40%에 해당할 정도

로 집중된다. [표 4-2]에서 살폈듯이 10대 수원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고

려한다면 그 이외 국가들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2010년 프로그램 원조의 지역별 구성(집행기준)

오세아니아

자료: Ministíre des Affaires Etrangíres(2012),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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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수원국 소득수준별 프랑스 양자원조의 지원규모를 비교

한 [그림 4-2]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010년 최빈국에 대한 원조는 전

년 대비 급속한 증가를 보여 총 개발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서 

전년 대비 40%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원조의 형태는 주로 보조금과 무

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형태는 차관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과 대비를 이룬다. 지중해 연안지역이나 중국 등에 대한 

원조는 환경 관련 투자(R&D) 및 생산부문을 비롯한 유상차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4-2. 수원국 소득수준별 양자원조의 구성

(단위: 백만 유로)

자료: Ministíre des Affaires Etrangíres(2012), p. 80.

[그림 4-2]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추세는 기타 저소득국가에 대한 원조

가 2009년 총 원조 대비 21%로서 이 한 해만 예외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같은 해 아이보리코스트에 대한 부채탕감과 부채

상환 연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73)

한편 개발원조 제공을 그 대상부문별로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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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교육부문이 2007년 4분의 

1에 까지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후 다소 하락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반면 MDGs에서 강조되는 기

초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4-3. 부문별 원조규모 

부문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건 1% 4% 4% 5%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25% 22% 22% 19%

기초교육   2% 2% 3% 2%

고등교육 18% 14% 13% 11%

농업 및 식량안보 9% 7% 5% 4%

지속개발 4% 8% 9% 13%

성장지원  6% 10% 9% 8%

거버넌스 1% 2% 2% 2%

기  타 54% 47% 49% 51%

부채탕감 및 연기 25% 15% 23% 19%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 Ministíre des Affaires Etrangíres(2012), p. 81.

프랑스 원조정책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보건 관련 원조가 주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데 비해, 

교육부문에 대한 원조는 거의 양자 경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부문별 지원 추세를 보면, 농업 및 식량안보 부문이 2007~10년 사이에 

2배 이상 감소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환경보호를 중요 취지로 하는 지속

개발에 대한 원조는 4년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국제공공재라고 할 수 

73)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2),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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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는 프랑스 원조정책 한 단면을 보여주며 

Post-MDGs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강조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것은 부채탕감 및 연장이 교육부문과 비교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부채문제가 프랑스와 개별 대상국가와의 협상에서 다

루어지기 때문에 부채처리의 향방은 양자원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요소의 하나이다. 

원조집행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인 프랑스 개발청(AFD)이 총 원조의 거

의 50%를 담당하는데, 실제 집행액은 2010년의 경우 그보다 다소 낮았

다. 여기에 경제재정부(MEFI), 교육부(MEN) 및 외무부(MAE)를 포함하

는 4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다음에 상세하게 살피겠지만 프랑스 원조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AFD

가 핵심적인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기관 운영이사회에 외무부 및 경

그림 4-3. 원조기관별 양자원조 규모(2010년)

(단위: 백만 유로)

자료: Ministíre des Affaires Etrangíres(2012), p. 82. 



제4장 프랑스 사례  125     

재재정부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세 기관이 총

체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표 4-3]에 

나타나듯이 직업형성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중점협력(우선연대)지역/국가 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

프랑스 원조정책의 총체적인 기조 및 전략을 설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

구는 CICID(정부 부처간 국제협력개발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이다. 1998년 창설된 

이 위원회 의장은 프랑스 총리이며, 외무부 장관 및 경제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개발원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참고로 프랑스는 중점협력지역/국이라는 용어 대신 우선연대지역(Zone 

de solidarité prioritaire, 이하 ZSP)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중점협력지역/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단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연대

지역이라고도 한다. 또 이 지역이 프랑스의 총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므로 원조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의사결정은 거의 

중점협력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09년 이후 CICID를 구성하는 체계와 참석기관 대표들은 [그림 4-4]

와 같다. 

CICID는 1~2년마다 개최되는데, 창설 이래 2009년까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그 후 거의 4년간 개최실적이 없다가 2012년 5월 올랑드

(F. Hollande) 대통령의 새 정권이 들어선 후 2013년 7월 말 최초로 제9차 

CICID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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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프랑스의 ODA 추진체계와 조직도 

주: 1) COM: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목표 ‧수단계약)

2) AEFE: Agence pour l’enseignement français à l’étranger(해외프랑스교육청)

3) Egide: 2012년부터 Egide는 관련기관들과 통합되어 외국 장학생들을 초청하는 Campus France로 발전하

였음.

4) GIP Esther: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Ensemble pour une solidarité thérapeutique hospitalière 

en réseau(공공의료구호사업망연대)

자료: OCDE CAD(2012), p. 53.

CICID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선연대지역(ZSP)의 선정으로서 개발원조 대상 부문에 따라 

유‧무상으로 구성되는 프랑스의 중점적인 개발지원 대상지역을 확정하는 

업무이다. CICID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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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대로라면 우선연대지역이라는 명칭은 2014년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사

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 ‘차등적 협력국(partenariats différenciels)’이라는 

취지의 명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전반적인 개발원조정책과 관련된 목표와 지원형태의 총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다. 특히 양자 및 다자 원조정책의 구성을 결정하

는 업무로서 우선연대지역의 선정과도 연결된다. 

셋째는 원조의 내용을 우선지원 대상부문별로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지

역별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넷째는 원조가 당초 예정했던 정책목표와 수단의 선택에 적합하게 집

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후속조치(수행) 및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

검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10년간 중점지원 국가에 대한 개

발성과 관리를 위한 19개 지표가 운영되고 있는데 CICID에 의해 작성되

었다.74)

이와 같이 CICID는 프랑스의 개발원조정책의 기조와 총체적인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 및 조정기구이다. 현실적으로는 총

리가 주재하는 CICID는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 또는 의사결정체계를 말

해주며, 실질적인 작업은 이 기구 내 제한된 몇 개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

업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크게 본다면 CICID의 테두리 내에서 프랑스 개발원조정책은 두 갈래

로 나뉘어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외무부(MAE), 경

제재정부(MEFI) 및 프랑스 개발청(AFD)으로 연결되는 원조로서, [그림 

4-3]에서도 보았듯이 그 대상은 전체 개발원조 총액의 80~85%에 해당한

74) 제4장 2절의 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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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 두 부처의 원조는 AFD를 통해 조정되며 

체계를 갖추고 일관성 있게 집행된다. 다른 하나는 CICID에 참여하는 교

육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부처들이 관장하는 원조예산이다. 관련 정부 부

처들이 개발원조를 집행하지만, 경제재정부 및 외무부를 제외한다면 교육

부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이외 정부 부처들의 경우 극히 

소규모로 분산된다.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자국 언어, 제도 및 문화를 중심

으로 한 교육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이 부문이 원조내용에 많이 반영된다.

이들 부처는 각각 원조예산을 집행하며, CICID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

협력과 조정을 거치면서 총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조와 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CICID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개발원조정책의 중요 개혁 및 전략방

향과 같은 기조를 다루는 최고의결기구라고 한다면, 내부 실무차원에서 핵

심의제들을 다루는 최상급 기관은 공동사무국(co-secrétariat)이다. 프랑스 

개발원조 ‘미션(mission)’75)과 관련된 부처 책임당국들을 위원으로 하는 

공동사무국은 구체적인 원조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다. 공동

사무국의 역할은 CICID의 결정을 집행에 옮기고 또 개발정책의 발전을 

총괄 관리하는 데 있다. 공동사무국은 자주 회의를 갖으며 개발 관련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총체적으로 원조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동사무국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CICID의 결정

에 맞추어 개발협력 일반문서(DCCD, Document cadre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이하 DCCD 또는 일반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76) 

75) 의회에 예산심의를 위해 정부의 개발원조예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안’의 명칭을 말하는 

용어이다. 뒤의 라. 개발원조예산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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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D는 10년간 중점지원 분야, 부문 및 중점협력 대상지역 그리고 원조

집행 방식을 중심으로 프랑스 개발정책의 비전과 전망을 담은 기본문서

이다. 이 문서는 최종단계에서는 중점협력국과의 합의를 거쳐 국별 원조

전략을 담은 국가협력전략(CPS, 프랑스 명칭 DCP,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이하 CPS 또는 DCP)을 작성하는 기초를 제공한다.77)

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조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재정법

(안)에 첨부되는 범분야 정책문서(DPT(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이하 DPT)78) 역시 일반문서(DCCD)에 근거한다.

여기에 더하여 DCCD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목표‧수단계약(COM: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의 전 단계의 의미를 갖는다. 이 계약은 원조의 

집행을 위해 국가(정부)와 프랑스 개발청(AFD) 간 체결하는 한 과정이다.

CICID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에 제한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CICID가 정부 부처간 상이한 입장을 바탕으로 단순한 합의(consensus)를 

추구하는 조정기구에 불과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즉 각 부처나 기관이 

준비한 안건에 대해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총리가 최

종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한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76) Ministère de Affaires Etrangères et Européennes(MAE) 2011. 이 문서는 일명 DCCP라고도 

한다.

77) 국가협력전략(CPS)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한 예로 보고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듯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협력일반문서(DCP: documents cadres des partenariats)라고 부르는 

한편, CAS(country assistance strategy), RSP(country/regional strategy paper) 또는 CPS 
(countrey partnership strategy)이외에도 영미계통에서는 CSP(country strategy paper, 또는 

country strategy programming), OP(operational plan)등으로 통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DCP 
혹은 CPS라고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CPS(DCP)라고 병기한다. 

78) 이 문서의 내용은 Gouvernement français(2013)의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정책과 연관된 정책(poitique transversale)을 의미하며, 즉 

범분야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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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ICID 내부 조정절차와 주요 기관의 역할

외무부를 대표하는 개발협력부 장관은 CICID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을 

겸하며, CICID가 심의하여 결론을 내린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재정

부 및 외무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이 관장하는 원조예산을 조정한다. 또 개

발협력장관은 외무부를 대표하는 세계화‧개발‧동반자 총국(이하 DGM) 

및 경제재정부를 대표하는 재무총국(DG Trésor)을 주축으로 하는 전략방

침심의회(Conseil d’orientation stratégique, 이하 COS)를 주재한다. COS

는 프랑스 개발청이 준비하는 목표‧수단계약의 제안 내용을 조정하고 그 

실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이외에도 개발협력장관은 매 2주 

간격으로 AFD 사무총장을 만나서 개발업무의 진전 상황을 보고받고 업

무를 지시한다. 따라서 개발협력부 장관의 기본 임무는 정책 일관성을 유

지하는 데 있다.

한편 프랑스 원조정책의 운영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주역은 DGM, 

DG Trésor 및 AFD(프랑스 개발청)의 3개 기관이다. 2009년 창설된 DGM

은 외무부를 대표하여 CICID의 공동사무국의 활동에 참여하며 관련 행

정조직과의 협력 아래 프랑스 원조정책의 전략수립 및 조정역할을 담당

한다. DGM은 원조정책 중에서 주로 환경 및 기후변화, 거버넌스 부문, 

프랑스어 및 문화권 육성, 문화, 과학‧기술, R&D, 교육 및 직업형성 원조 

등에 특화하며, 비정부기구의 국제협력 활동과 관련된 이행조치 지원 등

을 담당한다. 원조의 형태는 무상 및 보조와 같이 주로 가장 좋은 조건의 

수단을 활용한다.

DG Trésor는 경제재정부를 대신하여 공동사무국 활동에 참여하며, 재

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정책을 수행한다. DG Trésor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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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업무는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개도국 부채문제, 프랑화 지역

(Zone franc) 국가들과의 통화협력, WTO 내 국제금융 및 무역정책협력 

등이다. 이밖에도 DG Trésor는 신흥경제국들과 주로 유상협력을 위한 다

양한 재정수단들을 활용한다. DG Trésor는 DGM과 공동으로 AFD에 제

공한 공공신용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일종의 공동감독자의 역할이라고

도 할 수 있다.

AFD는 프랑스 개발협력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중추기관(pivot organ)

이다. AFD는 양자 유‧무상 프로그램 원조의 65% 내외를 집행하며, 2009년 

CICID의 결정에 따라 재정적 원조수단의 확대와 함께 지역적‧부문별로 

그 업무를 넓혀가고 있다. 또 AFD는 중추집행기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는 이 기관들의 전략방향 설정에 참여하며 재정지원계획을 채택한다.

더 나아가 AFD는 다음 절에서도 보듯이 프랑스 특유의 사례인 ‘국가

(프랑스)-AFD’ 사이에 체결되는 목표‧수단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복잡한 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를 종합한다면 명

실공히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기조가 CICID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국과 전략방침심의회(COS)가 중점협

력국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또 실무차원에서는 전문기관으로서 AFD의 

역할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외무부와 경제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 대표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들 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중점협력 대상지역/국

가 선정, 지역/국가별 목표는 물론, 중요 원조규모 및 중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제원조정책의 틀

(청사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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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AFD의 특성과 역할

프랑스 원조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특성을 말해 주는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AFD(프랑스

개발청)의 권한과 역할이다. 70여 년의 역사를 갖는 AFD는 중추적인 원조 집행기관이면서도,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서 CICID 내에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많은 권한을 갖는다. AFD의 이러한 역할은 최근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AFD은 법적으로는 국가가 자본금(4억 유로)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 산업 ‧상업기관이며, 동시에 

특수금융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무도 담당한다. 외무부, 

경제재정부 및 해외영토부에 속하고 있어 이 부처들의 공동 지휘 ‧감독을 받는다. AFD는 프랑스

개발원조의 65% 내외를 집행하는 최대 원조기관이며, 대부분의 양자원조를 담당한다. 

최고의결기관은 집행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로서 현재(2012) 이사는 17명으로 구성

된다. 이들은 앞의 3개 부처 이외에도 각각 AFD 전문직, 의회 및 외부전문가들을 대표한다.

소속 직원수는 1,750명 내외이며 그중 45% 정도가 주로 70여 개의 해외지사 및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90개 수원국 원조를 관리한다. 기관 조직을 보면 크게는 실무집행(opération), 전략,

대외협력 및 파트너십, 인력 담당부서로 구분되며, 주로 양자원조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중에서 실무집행부는 5개의 우선연대지역별로 분류되며, DCP(CPS) 관리를 비롯한 개별국가

와의 협력은 파트너십부가 담당한다. 

AFD가 2012년 집행한 원조총액은 70억 유로에 달하며, 프랑스 양자원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하였다. 70억 유로 중에서 지역별 구성비를 본다면 우선연대지역이 70% 그리고 

그중 사하라 이남 지역이 거의 30%를 각각 차지하였다.

AFD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크게는 차관, 보조금, 보증, 부채경감 및 기금활용 등이다. 

차관의 경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Standard & Poor’s, Moody's 및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기준에 따라 수원국별로 국가보증차관, 비국가기관 보증차관, 무상차관 

및 비무상차관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한다.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은 최빈국이다. CICID는 2013년 6월 보조금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 총액

중에서 최소한 50%를 최빈국에게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AFD가 그중 3분의 2를 관리한다.

보증은 수원국 내 현지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활용된다.

부채경감은 우선연대지역 중에서도 과다한 부채를 갖는 국가에 제공되는 혜택이다. 그 내용은

이 국가들의 부채상환 능력을 확인할 경우 그 기한까지 무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국제적인 다자 차원의 결정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기금활용이란 AFD의 자회사인 PROPARCO의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이다. PROPARCO는

수원국 내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자본참여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AFD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PROPARCO를 비롯해서 CEFEB(은행재정경제연구

센터) 및 FFEM(프랑스세계환경기금) 등이 있다. PROPARCO는 개발담당 금융기관으로서 수원국 

내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2009년 프랑스 외무부는 AFD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그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즉 재정원조 규모뿐만 아니라 부문별 ‧지역별 권한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AFD가 국가(정부)와 체결하는 목표 ‧수단계약(COM)에 포함됨으로써 의회(개발예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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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계속

프로그램 209의 운영과 관련한 AFD의 역할)에도 통보되었다. AFD의 대외적 권한의 확대는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원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 실제로 모든 양자 및 다자 원조에

서도 AFD가 프랑스를 실질적인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하며, 특히 DCP(CPS)의 작성과정에서

프랑스 현지 대사와 함께 이행 후속조치를 관리하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또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도 담당하게 되었다.

자료: AFD(2009), pp. 4-17, AFD(2012b), pp. 7-16, AFD(2013b), pp. 4-10 및 다음 웹사이트의 자료를 기초로

저자가 작성함. http://www.afd.fr/jahia/Jahia/home/GouvernanceAFD (검색일: 2013년 9월 24일).

라. 개발원조 예산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앞에서 설명한 목표‧수단계약(COM)은 의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

의와는 별도로 그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는 문서이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위해 전반적인 개발원조정책을 파악하고 의견진술을 위해 요구한 자료이

며, 의회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 형태로 채택한다. 따라서 이 계약

은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실현에 옮겨진다.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재정법(loi des finances)

의 제정을 통해 원조예산이 집행된다. 3년을 단위로 하는 예산제도로서 

원조의 집행도 3년 예산기간에 맞추어지지만, 이와 병행하여 매년 재정법

이 도입되며 결산심의도 수반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발원조정책은 원조예

산의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집행단

계에 들어선다. 프랑스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며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프랑스는 제5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부가 예산과 결산을 

주도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2001년에 

들어서 의회의 주도로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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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du 1er août 2001) relatif au lois de finances, 이하 LOLF)’이 제정되

면서부터 여건이 바뀌었다. 즉 LOLF는 국가의 새로운 재정구조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가 크

게 강화되었다. LOLF의 취지는 정교한 재정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예

산을 통제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있다. LOLF

는 성과주의, 예산계획 및 예산체제 개편, 다년도 지출한도 설정 등으로 공

공재정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보장한다.79)

프랑스의 예산 운영의 특징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다년간 예산(budget 

pluriannuel)의 테두리 내에서 매년 재정법을 제정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확정한다는 것이다. 예산구조를 보면 부문별 상위개념으로 미션

(missions)이 있으며, 이 미션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programs)으로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다시 정부의 집행으로 옮겨지는 구

체적인 조치(actions)로 분류된다. 2012년 예산의 경우 32개의 미션과 

125개의 프로그램과 수많은 조치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프랑스 ODA와 관련된 예산은 32개 미션 중에서 정부 모든 

부처간 ‘공공개발원조’라는 한 개의 미션으로 종합된다. 다시 말해 개발

원조와 관련된 각 정부 부처의 예산은 모두 이 미션에 포함된다. LOLF는 

과거에는 정부예산이 주로 수단에 비중을 두었던 것을 이제는 그 틀을 바

꾸어 개발원조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각 상이한 공공정책의 목적

79) LOLF는 6장 68개 조로 구성된다. 상세한 내용은 김은경(2012)과 http://www.economie. 
gouv.fr/(검색일: 2013년 11월 14일)를 참고함. Sénat(2011), pp. 18-56에서는 개발원조 

관련 예산의 취지와 목적과 관련한 의회 내 논의가, Sénat(2010a), pp. 13-23에서는 개발원조정

책에 있어서의 예산의 역할에 관한 의회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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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은 예산구성과 함께 예산이 취지로 

하는 종합적인 전략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공공개발원조’ 미션은 종전에 3개의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으나, 

2013년부터 2개로 다시 정리되었다.80) 즉 ‘프로그램 209’는 “개도국에 

대한 연대” 그리고 ‘프로그램 110’은 “개발을 위한 경제 및 재정원조”로 

나뉜다. 전자와 관련된 주무 부처는 외무부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재

정부가 주로 담당한다. 따라서 의회가 정부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각 부처별로 포함된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미션 및 프로그램 별로 진행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재정관리 면에서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원조의 예를 든다면 

프랑스의 개발원조 정책기조로부터 이 기조에 따른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의회가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발 원조예산을 개별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대‧중 

주제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조예산을 부문 및 지역별로 연계하여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며, 또 논의의 중복을 피한다는 이점도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다년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결

과지향적 원조 및 예측가능한 원조사업 진행 등을 가능케 해준다.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원조예산의 심의와 의결 이외에도 정부의 개

발원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각료 및 책임당국의 출석

을 통한 빈번한 협의 및 토론 등에서 나타난다. 의회는 정보제공, 의견발

80) 2013년 폐지된 ‘프로그램 301(연대적 개발과 이민)’ 관련 예산은 ‘프로그램 209’로 배분되어 

외무부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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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권고 및 자문내용 등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 LOLF는 이러한 의

회의 역할과 권한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다년간 예산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법(안)에 추가하여 총체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문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중요한 문서는 �공적개발원조(APD) 

미션(개발원조 관련 계획)�과 범분야 정책문서(DPT)를 담은 �연 성과계획�

(PAP: Projet annuel de performance), 그리고 다음 해 예산집행 결과와 

관련된 참고자료로 �연 성과보고서�(Rapport annuel de performance)이

다.81) 이와 같이 매년 재정법(안)에 대한 심의에 맞추어 의회의 외무분과

위원회 및 재정분과위원회는 프랑스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재정법(안) 항

목별로 상세한 내용과 쟁점들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하나의 예로 ‘2010년 7월 27일 법’에 따라 상원 외무분과위원회(No 

497)는 2011~13년간 실시되는 ‘국가-AFD 간 목표‧수단계약에 관한 보

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제안된 권고들은 원조 집행과정에서 많이 반

영되었다. 또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프랑스 개발원조정책의 기

조를 담은 DCCD의 작성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도 하원

(l’Assemblée nationale)이 제시한 다자원조와 양자원조 사이의 균형 및 

상원이 프랑스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에 관한 권고 역시 정부의 정책운영

81)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범분야 정책문서(DPT)는 DCCD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원조의 

범(cross-cutting)분야 주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개발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에는 프랑스가 추구하는 

원조정책의 기조와 목표가 체계를 갖추어 부문별‧중점협력지역별로 진행 정도 및 성과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국무총리가 지명한 장관이 다른 관련 부처 장관들을 대신하여 대표자격으로 재정법(안)에 

부속자료로 첨부하여 의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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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었다. 

개발원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각각 209(개도국에 대한 연대) 및 110

(개발을 위한 경제 및 재정원조)이며, 이들은 해당 연도 예산심의를 위한 

‘연 성과계획’에 포함되었다. ‘프로그램 209’의 ‘연 성과계획’은 18개 지

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 7개 지표는 해당 수원국 또는 원조 집행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지표는 전략의 실현과 직접 연

결된다. 이 중 5개 지표는 다음에 설명하는 CICID의 양자원조와 관련된 

19개 지표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3개 지표는 EU 내에서의 공동원조정책

과 관련된 내용이다.82) 

‘프로그램 110’의 ‘연 성과계획’은 2개의 목표와 관련을 갖는 4개의 지

표로 구성된다. 2개의 목표란 다자은행과 기금의 테두리 내에서 프랑스의 

우선적 전략을 반영할 것, 그리고 개발원조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효율

적이고도 엄격한 관리를 할 것 등이다. 4개 지표 중에서 2개는 다자원조

의 지역별‧부문별 원조배분과 관련을 가지며, 나머지 2개는 각각 AFD와 

관련을 갖거나 앞에서 소개한 CICID의 19개 지표 중에서 선정된다.83)

총체적으로 이 2개의 프로그램에서 마련된 원조예산은 지역별 배분에 

따르지는 않으며,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차이를 구분하는 수단의 차이에 

기반을 둔다. 원조예산의 지역별 배분은 부문별 그리고 AFD에 배정된 예

산에 따른 원조의 목적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지역별 배분은 수원

국의 부문별 우선수요(예로 식량원조, 긴급한 원조의 필요, 거버넌스 등)와 

82) 다음 2절 라. 참고.

83) ‘프로그램 110’의 목표와 지표구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프랑스 정부의 범부처 기관에서 

발표한 Mission interministérielle(2012)의 프로젝트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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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DCCD)에 명시된 구체적인 목표치에 맞추어 실현된다. 이 목표치

는 국가(정부)-AFD 간 체결된 목표‧수단계약(COM)에서 다시 반복된다. 

한편 ‘공적개발원조 미션’은 2011년 총 개발원조정책에 할당된 프랑스 

개발예산 총액의 48%를 차지한다. 이 원조는 범분야 정책문서(DPT)에 

포함되며, 매년 재정법(안)에 부록(annexe) 형태로 첨부된다. AFD가 이 

원조를 집행하는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진다. 

범분야 정책문서(DPT)에는 두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도국에 대한 차관, 

연구 및 고등교육, 지속가능 개발 등을 비롯한 다른 주제별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공적개발원조 미션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역시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포함되는데, 주로 외무부와 경제재정부가 

관장한다. EU에 의해 운영되는 유럽개발기금(EDF)이나 다자원조에 대한 

기여를 비롯해서 이미 용도가 정해진 개발원조들도 여기에 속한다.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원조예산 배정

1) 중점협력국의 개념과 차등적 지원 대상국가 리스트의 작성

프랑스의 경우 중점협력국은 우선연대지역, 즉 차등적 지원지역/국 모

두를 지칭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지역은 우선빈곤국(PPP, 혹은 최빈곤

국)이라는 명칭 아래 따로 관리한다.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관련하여 크게

는 두 종류의 상이한 국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하나는 단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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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리스트이며, 다른 하나는 차등적 중점협력 대상국 리스트로서 CICID

가 2009년 확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빈곤국(PPP)은 차등적 

중점협력국에 포함된다.

이 두 리스트의 차이는 전자는 편의상 지역별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경

제‧사회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가지며,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

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CICID의 결정에 따라 5개 지역별로 정책기

조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원조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실질적인 중점협력국

(CPS 대상국)의 운영은 이 후자의 차등적 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차등적 협력대상국 리스트의 작성은 프랑스가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프랑스의 입장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다시 조정하여 원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차등적 리스트를 작성하는 또 다른 취지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원조예

산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원조의 제공과 함께 대외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원조정책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더해감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에 첨부하여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로 기조를 확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정

부는 LOLF의 취지에 따라 원조정책에 수반되는 부문별 예산과 함께 관

련 정책기조를 첨부해야 한다. 차등적 리스트는 원조대상 지역별로 원조 

목표를 첨부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2) 중점지역/국별 리스트

프랑스 정부가 2004년 이후 지역별로 선정한 중점지원지역/국에 해당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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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3개국): 알제리, 모로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인도양(40개국):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

카, 말리 등 40개국으로서 거의 전부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임.

∙중동(3개국):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아시아(4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카리브(4개국):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태평양(1개국): 바누아투 

3) 지역별 차등적 중점협력지역 대상국가

OECD DAC은 프랑스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국가(중점협력국) 중에서

도 특히 우선빈곤국(PPP)에 대한 선정기준을 좀 더 분명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4) 프랑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우선빈곤국가의 

선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기준 이외에도 문화, 언어 및 

이주민 사회의 측면에서의 프랑스와의 관계 정도와 같은 총론적인 요소

들을 고려한다.85)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가 어떤 구체적인 정량 또는 정성적 지표를 

작성하여 원조를 집행하기보다는 CICID의 테두리 내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들에 의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점지원국을 선정한다는 인상을 준다.

현재 CICID는 우선연대지역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우선빈곤국

을 포함하여 각각 이 5개 지역에 속하는 중점지원국들을 별도로 지정한

다. 이들 지역별로 프랑스가 선정한 중점협력국은 다음과 같다.86)

84) OCDE CAD(OECD DAC)(2013), p. 17.

85) OCDE CAD(OECD DAC)(2013),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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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빈곤국(PPP)

CICID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다고 판단되는 17개국을 선정하여 관리

한다. 17개 국가는 베닌,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콩

고민주공화국, 가나, 기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14개국이며, 부룬디, 지부티 및 르완다 3개국은 2012년에 추

가되었다.87) 거의 전부가 프랑스어권으로서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프랑

스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지원대상 지역으로 최빈곤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며, 올랑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원국의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데, 1인당 GNI(금액기준), 거시경제계획상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 기후변화대응 정도 등 5개 지표이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와

의 문화와 경제‧무역관계를 비롯한 ‘유대’ 정도를 내용으로 하는 4개 지표

에 근거를 둔다. 이 지표들을 뒷받침하는 정량지표는 알려지지 않는다.88)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40개국)

가봉 및 시에라리온 등 우선연대지역(ZSP)으로서 사하라 이남 모든 국

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빈곤국(PPP)도 여기에 포함된다.

86) 지역별로 추구하는 원조목표는 다음 절(나.)에서 설명한다.

87)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2), p. 44.

88) 프랑스 외무부(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내부 면담자료(2013년 5월 28일)인 

Liste des pays appartenant à la ZSP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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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15개)

알바니아, 리비아, 터키 및 시리아 등이며, 대부분 국가들과는 이미 오

래 전부터 무역확대를 취지로 하는 다양한 특혜지역 협정을 유지하고 있

다. 원조는 체계적으로 이러한 협정들과 연계되어 제공된다. 

라) 위기 국가(6개국)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및 예멘 등이며, 그 대상 국가들은 국제정치‧경

제적 상황에 따라 바뀐다.

마) 신흥국가(15개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 및 인도 등을 포함하는데, 타이, 인도네시아, 필

리핀을 비롯해서 일부 동남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추가된다. 

4) 올랑드 정부의 ‘차등적 협력국가’ 전략방향

올랑드(Hollande) 정부의 출범 이후 CICID 회의가 4년 만에 지난 2013년 

7월 말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종전의 개발원조정책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간단히 내용을 

요약한다.89)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의 개발원조전략은 큰 틀에서는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즉 의사결

정체계를 비롯한 제도나 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내용면에서 중

89) 본문에서 정리한 프랑스 정부의 원조정책에 관한 장기 전략은 2013년 7월 31일자 의회 

보도자료인 Premier Ministre, République française(2013)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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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어디에 두는 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색채를 

강하게 띤다. 종전의 전략에 비하여 단순하면서도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

망된다.

우선 원조전략의 명칭에 있어서 ‘우선연대지역’이라는 포괄적인 용어

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 ‘차등적 협력국가(partenariats 

différentiels)’ (차등적 중점지원국)와 같은 취지를 담은 내용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CICID는 개발원조의 취지를 다시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원조수단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문화, 외교 및 경제적 요소들을 결합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이라는 측면도 동시에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점이다. 앞으로 중점지원국의 선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요소’가 많이 반

영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차등지원 대상지역의 구분은 종전의 경우와 거

의 비슷하며, 단지 신흥지역이라는 제목 대신에 ‘아시아, 중남미 및 기타

지역’으로 묶은 점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본다면 2009년에 설정한 우

선연대 지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또 이 지역들은 

차등적 지원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구체적인 중점

협력국들은 각 지역별 그룹에서 다시 선정될 것이다. 

가) 최빈곤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제공되는데, 무상원

조의 50% 그리고 AFD를 통한 원조의 3분의 2가 계획되고 있다. 최빈곤

지역 리스트 대상국가는 16개국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17개국에서 르완다

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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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지역

사하라 이남 지역과 지중해 연안 남‧동부 지역에 프랑스 총 재정지원

의 85% 정도가 집중된다. 최빈곤지역은 모두 사하라 이남 지역에 위치한

다. 프랑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무상, 예산원조, 양허성 

차관, 정부 또는 민간원조, 자본참여 또는 그 이외 재정지원 등 모든 수단

을 동원해서 이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원조를 제공할 것을 공언하고 있

다. 프랑스는 지중해 연안지역에 대한 원조를 유럽‧지중해 간 지역통합이

라는 장기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원조의 형태는 주로 차관이며, 그 이

외 문화, 과학‧기술 및 직업훈련 등을 병행한다.

다) 위기 중 및 위기탈출 국가

원조대상은 아이티와 같이 최빈곤국가 지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서 

인적개발 및 경제개발 이외에도 법통국가를 수립하는 데 비중을 둔다.

라) 그외 아시아, 남미 및 카리브 지역

프랑스는 중소득국가 또는 신흥국가들로 구성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도전에 대해 협력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분담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존을 위한 기술협

력의 제공은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5) 장기 원조예산 전망

중점협력지역/국의 운영 중에서 이들에 대한 원조 규모만을 따로 정리

한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프랑스의 원조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90% 내외에 해당할 정도로 절대적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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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우선연대지역별 원조예산의 목표배정

우선연대지역(ZSP)의 구분 

원조수단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지역
신흥국가들 

위기국가들(위기 중 

또는 위기 후)사하라 

이남
최우선
빈곤국

보조금 목표 > 50% 10%

재정지원 목표 > 60% 20% 10% 이상

자료: OCDE CAD(OECD DAC)(2012), p. 28. 

이미 설명한 대로 CICID의 결정에 따라 작성되는 일반문서(DCCD)는 

프랑스의 10년간 장기적인 원조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원조

규모는 대내외 여건변화로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그 테두리는 유지될 것이다. 의회 역시 3년 단위의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

에 이 전략의 진행상황을 매년 점검한다. 원조집행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

략방침계획(POS)은 이 전망에 기반하여 섹터별 그리고 지역/국별 원조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유‧무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원조

가 총 원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면 중점협력지역에서도 가장 역점이 

두어지는 우선빈곤국(PPP)의 경우에는 양허성이 높은 조건의 원조형태인 

보조금(subsidy)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된다.90) 

90) 보조금(subsidy)이란 다음에 설명하는 의회 원조예산 항목 중에서 공공개발원조에 해당하는 

mission 내 프로그램 209(AFD 원조 프로젝트, 기술원조, 식량원조, 인도적 원조 등), 프로그램 

301(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110(총 예산원조(ABG), 민간부문 원조, 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세계환경기금 원조) 등을 총칭한다. 상환부담이 가장 작은 원조형태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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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조집행계획의 수립과 지역별 목표 및 원조배정

프랑스의 중점협력지역/국(우선연대지역)에 대한 개발원조정책의 총체

적인 의사결정은 CICID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실제로 핵심기관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DGM 및 DG Trésor이며 집행

을 담당하는 AFD로 요약된다. 

AFD는 정부를 대표하여 목표‧수단계약(COM)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

의를 거친 후에는 집행계획에 따른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문서(DCCD)로

부터 수원국가별 집행계획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종합하면 [그림 4-5]

와 같다.

그림 4-5. AFD의 지원체계

자료: Sénat(2010b), p. 109. 

여기서 일반협정(Convention cadre)은 국가(정부)와 APD 간 재정관계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협정이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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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기조에 별도의 변화가 없는 한 이 협

정은 항상 유효하다. 그러나 일반협정과 목표‧수단계약(COM)의 내용이

나 취지가 많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이 두 문서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다.91)

현재 실시 중인 목표‧수단계약(COM)은 2011~13년간 적용되는데, 구

체적으로 23개 지표를 통해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부문별 그리고 지역

별로 이미 실현된 사업내용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정리한 후 예산

수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접근들을 나열하고 있다.92) 

일반문서(DCCD)는 [그림 4-5]에서 보듯이 목표‧수단계약(COM)을 준

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전략방침계획(POS: Plan d’orientation stratégique, 

현재 2012~16 기간 중)의 작성으로 이어진다. 목표‧수단계약과 함께 이 

계획(POS)은 개발협력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략방침심의회(COS)에 제출

되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단 심의회가 이 두 문서를 심의한 후 AFD의 

운영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AFD의 안(案)으로 확정된다. AFD

는 이 안을 정리하여 국가(정부)와 목표‧수단계약(COM)을 체결한다. 

특기할 것은 원조정책의 수립에서 국별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부-집행

기관-의회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최종으로 채택된 목표‧수단계약(COM)

은 중점협력지역/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

음에도 보듯이 개별 수원국에 대한 원조예산 집행은 이 범위 내에서 CPS 

협상과 관련하여 현지 주재 프랑스 대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전략방침계획(POS: Plan d’orientation stratégique, 이하 POS)은 일반

91) Sénat(2010b), p. 110.

92) Ibid., pp. 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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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DCCD)에서 열거된 전략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목표‧수단계약

(COM)을 종합한 간략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무엇보다도 AFD의 원조집

행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행동 프로그래밍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이

어지는 준비과정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일반지침의 성격을 띤다.93)

전략방침계획(POS)은 종전에는 연도별로 작성되었으나 2009~11년부

터는 3개년 계획으로 발전했으며, 재정법 내 예산 부문에 부록으로 포함

되기 시작했다. 예산기간과 같도록 한 것이다. 

POS는 3년간 운영기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문서(DCCD)에 비

해 큰 틀 속에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전략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우선지원 부문과 지역별 목표를 설정한다. 

이 문서는 총체적인 프랑스 개발원조의 목표를 지속적이고도 공정한 성

장, 빈곤과 불평등의 개선, 국제공공재의 보존 및 법과 안정의 증진과 같

은 네 가지로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AFD는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중점협력국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집중지원 부문, 원조규모 및 방법 등을 다시 한 번 총괄

적으로 밝힌다.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프랑스 재원지원의 60% 

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인구증가, 도시화, 빈곤퇴치, 인적 및 

자연자원의 잠재력 개발과 같은 도전에 대응한다는 데 둔다. 그 방법으로

는 농업 및 식량안보 부문, 인프라, 건설 재생에너지 및 교통개발, 지속적

인 도시개발 등을 열거한다. 

이 지역 내에서도 최빈곤 17개국 우선집중협력 대상국에 대해서는 가

장 조건이 좋은 조건의 원조인 보조금(subsidy) 총액의 50% 이상이 배정

93) AFD(2011a), p. 6. 다음 절(라.)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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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최우선 협력국에 대해서는 특히 각국 내에서 사회구성원에게 최

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사

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총체적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

에 대한 원조는 농업 및 식량안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속적 도시개발

을 우선집중 부문으로 삼아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중해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제도의 수립과 정착 및 중소기업 생

태계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국토

개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직업형성 및 관련 서비스 

부문 증진(경제‧사회) 그리고 농촌지역 재편 및 도시취약지역 정비(국토)

에 집중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여기에 추가하여 도시인구 이동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대책 등도 지원

대상이다. 프랑스는 지중해 연안지역에 총 재정원조의 20%를 지원할 예

정이며, EU 차원의 ‘이웃지역정책’과의 공동보조 아래 주로 차관과 전문

가 파견의 형태로 추진된다.94)

AFD는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지원에서는 특히 이 지역이 경제활력의 

가속,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제고 등에 따라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생태

다양성의 파괴,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공간적 불평등의 증가에 큰 우려를 

갖는다. 프랑스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험

과 지식공유의 차원에서 기술전수를 수반한 재정지원에 우선을 둔다. 

프랑스의 접근은 신흥경제 지역과는 국제적으로 지속적 발전을 위태롭

게 하는 인류의 공동도전(기후 및 생물다양성 변화, 지속적 도시개발에 

94) EU는 공동통상‧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이웃정책(European neighbor policy)’를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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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협 등)에 대해 동반자적 공동보조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AFD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국의 예산원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재정원조

의 10% 미만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 집행 프로그램과 부문별 및 지역/국별 지원체계

전략방침계획(POS)의 수립까지가 개발협력장관이 주재하는 정부수준의 

공식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AFD가 주도하는 실무 작업단계

로 들어간다. [그림 4-5]에서 보듯이 집행 프로그램(Programme d’activité)

은 일반문서(DCCD) 및 목표‧수단계약(COM)에 기초하여 다시 분야별‧

지역/국별로 세부적인 실행집행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한다.

AFD 관련 전문부서가 작성한 보고서들은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시민

사회, 공무원, 이해당사자, 학계 및 연구계 대표들이 보통 200~300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AFD는 우선분야별 지원체계(CIS: Cadre d’intervention sectoriel)를 작

성하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가 국제개발전략을 위해 수원국들이 필요로 하

는 원조의 대상이 무엇인가부터 파악한다는 명분이 작용한 것 같다. 이에 

따라 다음 순서로 수원대상국들을 적절하게 선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AFD가 정책적으로 2012~14(부문에 따라 2015년까지)년간 선정한 총

체적인 전략부문 보고서들의 대상은 에너지, 보건과 사회적 보호, 물 및 

정수, 교육 및 직업훈련, 국내 및 국제이민, 농촌 및 농업개발(식량안보 

포함), 지역공동체 및 도시개발, 기후 및 개발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위

기예방 및 분쟁종식 그리고 역량강화 지원과 같은 범분야 부문이 별도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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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보고서들 사이에 통일된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각 보고서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 부문별 개발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몇 개 보고서의 예를 들어 개략적인 접근을 소개하면, 

우선 ‘식량안보’ 주제에 있어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8~9억 인구가 

당면한 식량사정과 경제‧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함께 프랑스 원조가 담당할 역할을 나열

한다. AFD는 매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평가서를 작성한다.95)

‘물 및 정수’ 주제 보고서는 AFD의 전략이 고려할 국제적 여건을 정리한 

다음, 그간 AFD가 추진하였던 사업의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전략과의 연

계 등을 밝힌다. 지원기간 중추전략 및 지원수단에 비중이 두어지며, 4개 

우선연대지역별로 당면한 도전, 국제적 차원의 원조상황 및 AFD의 집행

전략 등이 정리되고 있다. 이 보고서 역시 연도별 보고서 및 평가를 비롯

한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다.96)

‘건강 및 사회적 보호’라는 제목의 계획을 보면 수원국이 당면한 과제, 

국제 차원의 지원, 프랑스의 지원계획 및 능력, AFD의 임무, 최근 경험 

및 (수원국 내 지역별 현지 지원주체들과의 협력 가능성 등) 인적‧재정적 

자원동원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97)

95) 본문의 ‘식량안보’ 분야에서 AFD가 추진하였던 사업에 관한 간략한 내용은 저자가 

AFD(2012b), Cadre d’intervention sectoriel, Securité alimentaire en Afrique subsahariénne 
문서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96) 본문의 ‘물 및 정수’ 분야에서 AFD가 추진하였던 사업에 관한 간략한 내용은 저자가 

AFD(2012c), Cadre d’intervention sectoriel, Eau et Assainissement 2012-14 문서를 참고하

여 요약한 것이다.

97) 본문의 ‘건강 및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 AFD가 추진하였던 사업에 관한 간략한 내용은 

저자가 AFD(2011b), Cadre d’intervention sectoriel: santé et protection sociale 문서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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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리적으로는 부문별 지원체계의 작성은 지역별 지원체계(CIR: Cadre 

d’intervention régional)와 수원국가별 지원체계(CIP: Cadre d’intervention 

par pays)를 작성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즉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원조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원국별로 분야‧부문별 원조를 다시 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이 수원국별 원조대상과 규모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역별 원조목

표와 원조배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AFD 내 지역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중점협력국별 지원체계(CIP)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AFD가 수원국에 제공하는 

3년간 재정지원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다. 둘째는 해당 수원국 내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AFD가 제공하는 원조와 

다른 공여국들 원조간 조정작업, 즉 분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성 및 정량적인 분석

을 통해서 기대되는 결과를 사전적(ex ante)으로 예측하는 작업이다.98) 

이 국별 지원체계는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CPS(DCP) 작성에 있

어서 전 단계 또는 기본자료의 성격을 띤다.

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1) 세 가지 수준의 성과지향적 관리

프랑스는 일단 우선연대지역(ZSP, 중점협력지역/국)을 선정한 후에는 

98) AFD(2011c),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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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정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각 과정에서 관리한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를 체계

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과정이 결과지향적인가의 여부

에 달렸다. 바꾸어 말하면 관리의 핵심내용이 실제로 원조전략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계획화, 수원국 개발예산에의 통합운영 및 프랑스‧수

원국 간 긴밀한 협력이행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목

적이 원조의 재정 프로그래밍에 반영되며 어떻게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

되는가를 한 마디로 종합하는 것이 이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결과지향적인 원조집행을 목적으로 각 수준에서 예측과 집행

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 계량목표 설정, 비용 및 집행기관 그리고 집

행결과를 명시하는 지표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이 성과를 수원국과 공동

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책임당국에 전달한다. 수원국과의 

협의는 이 모니터링 지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랑스 의회는 예산 및 

결산 심의과정에서 연 성과계획(PAP) 및 연 결과보고서(RAP)를 통해 사

전 및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정부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총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

서 성과지향적 관리가 실시된다. 

첫째, CICID는 개발원조정책을 관장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지역별 전

략과 함께 총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원조의 목표 대비 집행상황을 정기적

으로 점검한다. 둘째, 의회의 개입으로서 예산심의를 계기로 국가와 AFD 

간 체결된 목표‧수단계약(COS)이 제출됨에 따라 목표는 물론 범 분야, 

그리고 구체적인 부문별로 원조의 이행을 상세하게 심의한다. 예산이 3년 

주기로 작성되므로 매 3년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매년 결산회기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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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예산의 집행결과 보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셋째, 프랑스는 우

선빈곤국을 중심으로 일부 수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국가협력전략

(DCP, CPS) 문서에 효과성을 취지로 하는 결과지향적인 지표들을 해당

국들과 공동으로 도입하고 있다. 

가) CICID 수준의 모니터링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CICID가 일단 우선연대지역과 함께 추구하는 목

표를 확정한 후에는 여기에 기초하여 원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발협

력 일반문서(DCCD)와 범분야 정책문서(DPT)가 작성된다. CICID는 범분

야 정책문서(DPT)와 일반문서(DCCD)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재정법에 

관한 재정조직법(LOLF)의 테두리 내에서 프랑스의 성과지향적 운영을 위

한 범부처간 그리고 포괄적인 정책기조를 담은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CICID 공동사무국은 2009년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연대지역

(ZSP)에 대한 양자원조의 연도별 집행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9개 지표체계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OECD DAC에도 전달하였다. 

이 지표들은 지역별 및 섹터별로 양자원조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예측

과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중 10개 지표는 우선협력대상 섹터에 대한 지원 결과를 말해 주며, 따

라서 투명성의 취지도 동시에 갖는다. 

[표 4-5]는 19개 지표의 매트릭스 내용을 보여주는데, 원조수단지표 및 

진행상황과 함께 결과지표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원조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단 및 부합지표 중에는 지역별로 보

조의 집중상태와 재정지원의 규모도 동시에 보여준다. 결과지표는 매년 

AFD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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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우선연대지역(ZSP, 중점협력지역) 모니터링 지표 매트릭스

순
번 

지표명
진행
상황

목표치 달성 정도(2010) 달성 정도(2011)

 수단 및 부합지표 

1 GNI 대비 ODA 집행 0.7%(2015) 0.50% 0.46%

2

재정지원 구성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지중해 연안지역
∙ 신흥국가 지역

약정
> 60%
 20% 
< 10%

미상 미상 

3
MDGs별 약정구성비
(해당 연도)

약정 후속지표

단위: 백만 유로
∙ MDGs1=106
∙ MDGs2=66
∙ MDGs3=0
∙ MDGs4=49
∙ MDGs5=56
∙ MDGs6=7
∙ MDGs7=2,383
∙ MDGs8=169
AFD합계:2,836

단위: 백만 유로
∙ MDGs1=69
∙ MDGs2=32
∙ MDGs3=0
∙ MDGs4=18
∙ MDGs5=38
∙ MDGs6=10
∙ MDGs7=2,971
∙ MDGs8=142
AFD합계:3,280

4
보조총액 대비 구성비
∙ 17개 우선빈곤국
∙ 위기국가 지역 

약정
 

> 50%
10%

 31%
 21%

  47%
 14%

5
지속가능개발
(MDGs7의 목표 9)

약정 - AFD: 1,353백만 유로 AFD: 1,385백만 유로

6
이민관리협정 체결국가
에 대한 양자 ODA

집행 -  미상 미상

7
비정부기구에 의한 ODA 
제공 구성비

집행 2%(ODA) 1.74% 미상

8
ODA 제공국간 지역별 조
정의 테두리 내 프랑스 원
조예산의 구성비

집행 80%(2013) 83.7% 85%

9
AFD의 양허적 차관 제공
(세계, 지역 및 CICID 부문
별 총 합계) 

약정 -

단위: 백만 유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2

지중해 연안지역=10.8
아시아=11.5
중남미 지역=미상
농업=5.5
물관리=6.2
교육=7.7
환경=17
인프라=7.7
보건=8.2
생산부문=11.8 
AFD 기타=9.1

단위: 백만 유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7.5

지중해 연안지역=11.7
아시아=14.8
중남미 지역=미상
농업=7.2
물관리=6.4
교육=4.7
환경=20.9
인프라=8.9
보건=미상
생산부문=7.1
AFD 기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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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순

번 
지표명

진행
상황

목표치 달성 정도(2010) 달성 정도(2011)

 부문별 결과지표

10
AFD 사업의 목표충족 결

과비중(사업완료 기준)
약정 - 76% 77%

11 보건관련 신규인력 공급 약정 - 873,270명 743,000명

12
초등교육 종료 아동 수(연

간)
약정 - 미상 61,700명

13
초급전문학교 취학 여학

생 비중
약정 - 42% 44%

14 직업훈련 수혜자 수 약정 - 28,000명 430,000명

15
농업 및 관개사업 수혜 인

구수
약정 - 1,450,735명 2,274,000명

16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탄

소량 감량(톤 환산기준) 
약정 -

2.9백만 

Teq CO2/년

2.1백만

Teq CO2/년

17 개량 음료수 접근 인구수 약정
800,000명

/년
905,000명/년 1,317,200명/년

18
낙후 주거지역 개량사업 

수혜자 수
약정 - 319,750명 1,894,633명

19 투자사업 수반 규모 약정 - 1,304,670,533유로 1,136,000,000유로

자료: OCDE CAD(OECD DAC)(2012), pp. 118-119.

참고로 이 표에서 보여주는 지표들은 사전적(ex ante)으로 측정되었으

며 동시에 각 원조사업이 종료된 결과를 가정한 지표로서, AFD가 각 원

조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진행상황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 2011년 프랑스의 다른 원조기관들과 함께 AFD

가 재정지원한 성과도 보여준다. 

나) 의회수준의 모니터링

의회수준에서의 관리는 의회 관련 분과위원회 내 원조예산의 심의와 

결산과정에서 토론과 의원들의 의견개진 및 권고의 형태로 진행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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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예산안 중에서 미션 ‘공공개발원조’ 그리고 프로그램 209(개도국과

의 관계) 및 110(개발원조)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AFD는 국가(정부)와 목표‧수단계약(COM)을 체결한 

후 DCCD(일반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중점지원지역/국별로 목표와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한

다. 목표‧수단계약(COM)은 CICID가 제시한 우선연대지역별로 원조전략 

추진을 위한 원조예산의 총체적인 배분계획(표 4-4 및 표 4-5)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상세하게 작성한 문서라고도 할 수 있다.

3년 단위의 예산이므로 이 목표‧수단계약(COM)은 3년간 집행될 단계

별 실적과 계획(2011~13)을 담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 원조에 

해당한다. AFD는 실적 및 목표달성 정도 그리고 최종연도 달성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 내 정치‧경제적 상황, 장애요인 등 여건변화도 첨부한다. 

AFD는 2011~13년의 경우 23개의 지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부속 

지표를 첨부하여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99) 23개의 지표들은 또다시 

수많은 세부지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참고로 몇 개의 세부적인 대

표지표들을 소개한다. 이들을 통해서 원조집행 초기 설정된 계획들은 매

년 실적에 따라 목표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조정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사하라 이남 지역은 프랑스가 가장 우선을 두고 집중적으로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이다. [표 4-6]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지원 비중의 실적과 목표치를 말해준다. 

99) Sénat(2010b), pp. 51-106. 앞의 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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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지원의 비중 

구분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3년

(목표)

사하라 이남 전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구성비 
59% 74% 63% 54% 57% > 60%

우선빈곤국에 대한 무상비중

(보조금 및 총 예산원조에 대한)
59% 57% 42% 33% 55% > 50%

우선빈곤국에 대한 무상원조 중 

사헬 지역 6개국 비중* 
57% 63% 57% 62% 61% > 50%

주: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자료: Sénat(2010b), p. 55.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문서(DCCD)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에 대한 재정원조의 비중(총 재정원조에 대한)을 60% 이상으로 예정했

으나, 2008년 및 2009년에는 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우선빈곤국

에 대한 원조(보조금) 실적치의 경우에도 2007~08년에는 목표치 50%(이

상)를 하회하였다. 사하라 사막 남쪽지역의 사헬(Sahel) 지역 6개국의 경

우에는 오히려 목표치를 꾸준히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따라서 2013

년에 제시된 목표치는 원조 집행기관인 AFD가 당초 일반문서(DCCD)에

서 제시된 전망을 지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표 4-7]은 이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중 교육부문의 일부이다. 

[표 4-7]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보건이나 농업부문 지원과는 독립적으

로 인력개발만을 취지로 하는 핵심 원조계획의 집행실적과 목표를 보여

준다. 이 표에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무

상원조가 총 무상원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문이 MDGs

의 두 번째 목표로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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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교육부문 지원 

구분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3년

(목표)

교육 및 직업훈련 무상원조(기 

배정)(MDGs 2) 비중
15% 17% 19% 7% 12% > 30%

동 예정사업(백만 유로) 37 55 58 15 28

예정사업 무상원조 총액(백만 

유로)(보조금 209)*
248 326 313 222 229

기초교육 무상 비중 15% 9% 13% 5% 8% > 20%

기초교육 예정사업 무상(백만 

유로)
37 30 40 12 18

예정사업 총액(백만 유로)(보조

금 209)*
248 326 313 222 229

주: * ‘보조금 209’는 앞에서 소개한 ‘프로그램 209’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자료: Sénat(2010b), p. 66.

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초교육의 경우 역시 비슷한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표 4-8]은 프랑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우선빈곤국(PPP)에 대한 

모성 및 유아보건에 대한 지원(보조금)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부문 지원(차관 및 보조금) 실적과 전망을 보여준다.

표 4-8. 부문별 지원 내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

(실적)

2013년

(목표)

우선빈곤국 내 모성 및 유아보건에 

대한 보조금(프로그램 209)(MDGs 

4 및 5)

15 34.6 33.9 74.1 13.9
2011~13

14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부문 약정(차관 및 보조)
81 85 138 71 172

2011~13

1,000 

자료: Sénat(2010b),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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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가 의회에 제출한 목표‧수단계약(COM)에 따르면, 모성 및 유아

보건에 대한 무상원조는 당초 연간 3,400만 유로였으나, MDGs 목표 4 및 

5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1~13년 기간에 연 1,400만 유로가 증액된 48백

만 유로를 3년간 매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표에서 보듯이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2009년에 비해 

2011~13년의 3년간 대폭 증액하여 총 10억 유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원조는 보조금 및 차관으로 구성된다.

다) 국가협력전략(DCP, CPS) 수준의 모니터링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중점협력국별로 작성되는 CPS(DCP) 형태로 국

별지원체계(CIP)의 내용이 반영된다. 

CPS(DCP)는 기본 항목들은 동일하나 그 이외는 대상국에 따라 상이

한 내용을 담는다. 다음에서 보듯이 제2기 CPS(DCP)의 일환으로 최근

(2013. 4)에 채택된 문서의 하나로 모리타니(Mauritanie)와 조인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문서에 나와 있는 협력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관

리하는지 소개한다. 프랑스와 모리타니 간 정부(대표: 모리타니 경제개발

부 장관 및 프랑스 현지대사)와 민간 대표로 구성된 국가협력문서(CPS) 

이행위원회는 매년 CSLP III100) 지표의 항목별 진행과 결과를 모니터링‧

교환한다. 제3기 CSLP(CSLP III)에 열거된 결과점검 지표의 내용은 [표 

4-9]와 같다.

100) CSLP III은 프랑스‧모리타니 간 조인된 “제3기 빈곤퇴출을 위한 일반전략(Cadre stratégique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III)”를 의미한다. 즉 세 번째 국가협력전략(CPS)이 조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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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이행 모니터링 지표

우선 

부문
분야/목표 점검 지표

거버

넌스 

법치국가

∙ 마약 밀거래 및 테러 퇴치

∙ 인권

∙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건수

∙ 고문: 확인된 건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도입 

및 감소한 건수(UNHCDH/비정부기구 자료 조회)

경제 ‧ 재정 거버넌스

∙ 개혁의 도입(공공재정의 투명성 보장 및 

부패방지)

∙ 국내자원 동원(분석방법의 개선, 

중기재정지출 및 지방예산제도) 

∙ 다년간 재정지출정책 전망이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목표지표(PEFA No PI 12, A)

∙ 예산분류의 개선(지표 PEFA No PI-5, B)

∙예산자료정보의 충분 정도(지표 PEFA No PI-6, B)

∙ 회계조정보고서의 기한 준수 여부(PEFA No 

PI-24, B)

∙ 지역자원의 개선 여부

보건 거버넌스

∙ 직업교육 장학 프로그램

∙ 보건정책 전략 및 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

∙ 건강 및 관련 연구분야 장학금 지출 건수

∙ UN MDGs No4 및 5 달성을 위한 

국가위생발전계획 

지역 거버넌스 

∙ 지역능력 강화 ∙ 지역공공서비스 

강화

∙ 지역발전기금 육성 ∙참여절차 개선

∙ 지역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지수

∙ 지역결속위원회 수/지역(자치)수

문화 

및 

과학

분야 

협력

문화교류 공간의 개선

∙프랑스어 증진, 발전 네트워크, 지역통합 

및 유대강화

∙ 시위지원 건수

∙노사협력 실현 건수

∙ 훈련과정 혜택을 거친 지도자 및 교육자 수

∙ 프랑스어 학원(AF)이 자격을 인정한 강의 수

과학지식 잠재력 증진 
∙ 모리타니 기관과 외국 협력기관 간 적극적 ‧

지속적 제휴 건수

지속적 

개발

물 및 정수시설 접근개발

∙ 농촌 및 준 도시지역 내 식용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2015년 74% 이상 -지표CSLP III)

∙ 정화수 개선시설 접근가능 가구 비율(2015년 

목표 70%이상-지표 CSLP III)

대체에너지 생산 및 재생에너지 접근의 

지속적 개발

∙태양 광전지 전화(電化) 

프로젝트-Kiffa지역

∙ 가스발전시설에 대한 기여 

∙국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의 

개선(2015년 15% 이상, 지표CSLP III )

∙ 전기 접근 인구수

광물자원의 지속적이고도 투명한 개발 

유지

∙협력적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

∙광물자원의 투명한 경영의 모범사례 전파(자료 

ITIE, PCQ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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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우선 

부문
분야/목표 점검 지표

인적 

개발

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 공급의 개발 및 개선

(국가교육부문 개발 프로그램(PNDSE II) 

지원)

∙ 총 기초교육 취학률(2015년 TBS 100%)(지표 

CSLP III)

∙ 총 중등교육 취학률(2015년 TBS 32%)(지표 

CLSP III)

∙ 대학입시자격 합격률(2015년 30%)(지표 CSLP 

III)

∙ FTP 학교 및 센터 졸업생(2015년 2,868명)(지표 

CSLP III)

모성 및 유아보건 개선 기여

∙ 산과전문의의 개선 및 확대지원 

∙ 산후 사망률(2015년 10만명 당 300명)지표 

MDGs/CSLP III 

자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a), p. 16.

[표 4-9]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표의 내용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프랑스가 오랜 경험과 연구

를 통해 모리타니의 경제상황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개발원

조 대상부문은 ‘선택과 집중’이 두드러지며 앞으로 EU 차원의 공동다년

프로그래밍의 반영과 함께 분업의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 지표는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CPS(DCP)에서 구체적으로 섹터별‧사

업별‧지원기관별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프로그래밍으로 연결된다.

2) 평가제도

프랑스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집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하나는 OECD DAC에서 권고한 평가기준을 반영한 일

반적인 차원의 평가이며, 이는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수원국

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별도로 CPS(DCP)를 조인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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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에 대해서는 이 문서 본문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

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중점협력국(CPS)에 대한 평가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평가가 양국간 합의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점을 두는 항목도 다른 국가들과의 경우에 비

해 서로 다를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수원국 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제도는 DGM, DG 

Trésor 및 AFD 사이에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 세 기관

은 각각 담당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담당 부서를 통해 평가 프로그래밍, 

방법 및 (예정)합동제안체계 등을 작성하여 CICID 공동사무국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은 후 평가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평가보고서는 수원국 국

별, 분야별, 범(cross-cutting)분야별, 수단별(또는 집행추체별)로 진행되며,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101) 

DGM은 주로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로 프랑스의 원조전략

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DG 

Trésor는 차관원조와 무상지원의 다자원조를 중심으로 전략과 예산 사이

의 연계 여부에 비중을 두어 평가한다. AFD는 특히 진행 중에 있으며 상

호 연계되면서도 분산된 구체적인 원조사업, 사업의 전략적인 측면, 메타 

평가사업 또 범주제 사업 및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의 네 가지 부문에 대

한 평가에 비중을 둔다. 

평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 세 기관은 서로 정보나 자료교환뿐만 아

니라 담당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또 2008년 이후부터 EU의 

101) OCDE CAD(OECD DAC)(2013),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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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공동작업을 추진하며, 많은 경우에 

양자 또는 다자원조 차원에서 다른 공여국들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밖에도 AFD는 분산된 구체적인 원조사업에 있어서는 때로는 수원국 

현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킨다. 

평가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작

업으로서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AFD 및 외무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작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국별지원체계(CIP)

와의 적합성, 다른 국제기구(해당국과 관련이 있는) 실행 기준과의 비교, 

정부 내 다른 부서 지역전문가들과의 정보교환 및 각종 토론회 등을 거쳐 

보완 내지는 검증의 기회를 갖는다. 셋째 단계는 결론 및 정책 제안으로 

마감한다. 

흥미로운 것은 CPS(DCP) 조인 국가에 대한 일반평가는 프랑스의 입

장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되지만, 국별지원체계(CIP)와 체제면에서

는 연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 단지 CPS(DCP)는 해당 수원국과 공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02)

프랑스 정부는 OECD DAC의 EVALNET망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이 세 기관은 공정성 및 신뢰성 등과 같은 

OECD DAC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각 평가제도를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적인 실무작업 그 자체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외부전문가들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단지 AFD의 경우 대상원조 사업에 대한 

102) AFD(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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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질을 필요

로 한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적으로 내부인력을 동원한다. 

국별 정기적인 평가 이외에도 AFD는 2년마다 ｢프랑스의 개발원조정

책의 평가결산｣이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 보고서는 프

랑스 원조정책의 기관별 활동과 협조,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동향, 계획과 

집행 간의 일치 여부, 원조 집행실적, OECD DAC의 기준 및 원칙 반영 

정도 등을 비롯한 중요 항목별로 2년간 실적을 평가한 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담고 있다.103) 

한편 CPS(DCP) 수준에서는 해당 수원국별로 이 문서 기간 동안 매년 

이행 정도 및 성과평가를 취지로 하는 조문이 삽입된다.104) 앞에서도 보

았듯이 CPS(DCP) 문서에는 재정 프로그램(financial programing)에 의한 

원조 집행계획이 의무적으로 별첨형태로 첨부되어야 한다. 

평가는 기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와 매년 이행 정도를 말해

주는 성과지표가 대‧소 주제별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는 매년 어

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중간 기간에는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종연도에는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이 기준이 된다. 

이 평가작업에는 프랑스 및 수원국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수원국 

측에서는 경제계획, 경제, 재정 및 국제협력 그리고 관련 장관이 참석하고, 

프랑스 측에서는 현지 프랑스 대사 및 AFD 대표가 참여한다. 그 이외에

103) AFD(2013c), p. 10.

104) 이에 관하여 프랑스‧가나 DCP 문서인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France-Ghana 
2013~16과 프랑스‧모리타니 DCP 문서인 Document entre France et Mauritanie 2013~15가 

있다. 각각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b)와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c)를 참고.



166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도 CPS(DCP)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측간 별도의 정기적인 모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프랑스 측에서는 CPS(DCP)의 준비에 참

여했던 AFD는 물론 협력 및 문화 담당자(COCAC), R&D 전문가를 비롯

해서 실무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더하여 CPS(DCP)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문서기간(3~5년) 동안 

중점지원 성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평가보고서가 추가된다. 이 보고

서는 CPS(DCP) 제도가 탄생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도인데, CPS(DCP) 

문서에 명시된 평가와는 프랑스 정부의 원조정책의 일환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수원국 원조에 대한 국별 

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접근 방법이나 기준에 있어서 중기

적 차원에서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정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CPS(DCP) 평가는 외무부의 DGM의 주도와 지휘 아래 AFD가 수행하는 

사후평가이다.

CPS(DCP) 제도가 2000년대 하반기에 들어 도입되었고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이 약 2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국별로 2012년 말 

이후부터 최초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 예로 코모르(Union des Comores)와의 CPS(DCP)(2006~10)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면, 평가방법론, 코모르에 대한 원조의 취지와 실적, 

CPS(DCP)의 논리와 재정원조 수단별 분석, 섹터별‧범주제별 원조제공 

및 시민사회 협조 분석, 평가대상 분석, 평가결론 분석 그리고 향후 평가

를 위한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종합보고서 이외에도 구체적인 섹터별 분

석과 평가방법론이 2개의 별도 보고서로 첨부되었다.105)

105) DGM(2012a), pp. 17-57. 예로 CPS의 취지와 체계, 재정지원의 실현, 협력 수단 및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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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CPS의 의의와 준비절차 

2005년 CICID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CPS(DCP)(안)은 원조계획(CIP, 

국별지원체계)을 배경으로 수원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문서이다. 이문서는 

다년간(3~5년) 원조예산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프랑스 원조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기정책 방향의 투명성과 예측

성을 높여준다. 또한 개별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해당국의 여건에 따라 

CPS(DCP) 기간 동안 원조규모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정책의 일관

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3년부터는 EU 차원의 제안에 따라 가

능한 한 CPS(DCP) 기간을 각 해당 수원국이 개발전략 기간과 일치시키

고 있다. 

그 중요한 이점으로 양국 차원에서 특별 관리한다는 의미를 들 수 있

다. 우선연대지역(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대상이 50~60개국에 달하므로 

모두에 제공할 원조계획은 국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를 동

일하게 집중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PS(DCP) 작성은 이 중

에서도 특히 우선빈곤국가(PPP)를 중심으로 별도의 문서를 통해 우선적

으로 관심을 집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프랑스의 경우 현지(수원국) 대사는 CPS(DCP) 준비, 작

성,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큰 권한을 누린

다.106) 프랑스 대사는 2008년부터 ‘개발 축(pôle)’이라는 개념이 도임됨

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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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명실공히 정부를 대표하고 프랑스 측 참여 주체들을 총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체제는 수원국과의 협상에서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이

점이 있다.

현지에서는 외교부 협력 및 문화담당, 경제재정부 정책당국자, AFD 

재정원조 실무담당자 등 정부대표 이외에도 협력‧문화실 담당자(SCAC), 

R&D 연구소 연구원, 이민국 실무자 등 상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기관

의 실무대표들이 이 문서의 작성과정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문

화‧교육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원조정책을 CPS(DCP)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현지 대사는 이들간 조정업무를 주재한다. 관련 정부대표들이 합의하

면 이 문서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대사는 프랑스를 대표하여 CPS(DCP) 

협상을 책임진다.107)

프랑스 측은 현지 대사관 실무 담당자와 수원국의 관련 행정부서 당국

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사와 수원국 관련 부처 장관과의 협상으로 이어

지는 다단계 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CPS(DCP)를 조인한다. 협의와 

협상은 주로 우선지원 대상부문의 선정 및 원조조건 등을 중심으로 전개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업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서 동일한 수원

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원조국 실무책임자들과 특히 우선지원 

대상부문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대해 논의한다. 

프랑스 측은 수원국별로 현지 당국자들과 협의 아래 양자 프로그램 원

106) OCDE CAD(OECD DAC)(2012), p. 201.

107) AFD(2011c), p. 16. 저자가 프랑스 외무부(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담당자와

의 면담(2013년 5월 30일)과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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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집중 대상을 위해 최대한 3~4개 정도의 우선지원 부문을 선정한다. 

그 취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랑스가 EU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공여

국들과의 분업의 원칙에 따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

를 목표로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을 다년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데 있

다. 따라서 선정부문은 수원국별로 여건에 맞추어 다소 차이가 나며, 동시

에 이 부문들에 있어서는 프랑스 경제‧산업의 비교우위를 반영한다. 3개 

정도의 우선지원 대상부문이 원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내외이

며, 나머지 20%는 그 이외 부문에 배정된다.

이 협의를 통해 프랑스는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추어 MDGs의 핵심인 

빈곤감소를 추구한다는 최우선 목표와 전략에 맞추는 한편, 수원국의 ‘필

요’들 사이에 분야별로 적절한 조화를 모색한다. 많은 경우에 농업, 식량

안보 및 인프라 건설 이외에도 민주적 거버넌스, 역량강화, 이민 및 지속

가능개발과 같은 범(cross-cutting)분야와 관련된 과제들 중에서 공통적인 

목표가 선정된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CPS(DCP) 작성은 많은 경우 NEPAD(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가 권고하는 원칙을 따른다. 

CICID 공동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수단별 개괄적인 재정 프로그래밍

(programmation financière indicative)과 이행지표가 의무적으로 부록형

태로 CPS(DCP)에 첨부된다. CPS(DCP)는 초안 준비에서부터 문서의 작

성 완료가 끝나기까지 모든 과정에 보통 12개월이 소요된다.108)

108) O’Riordan 외(2011),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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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S의 수행

CPS(DC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개발원조와 관련된 상이한 주

체들간의 긴밀한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특히 현지 프

랑스 대사의 산하에 있는 COCAC(협력 및 문화활동 담당관)109)은 상이

한 실무자들의 작업을 조정하는 한편 현지 수원국 책임자들과의 협의를 

담당한다. 따라서 COCAC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기

관은 이 작업에 더하여 CPS(DCP)에 부수된 원조예산 운영과 새로운 사

업 프로그램의 기획까지 책임진다.110)

CPS(DCP) 협상이 끝난 후 이 문서는 프랑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CICID 공동사무국의 동의를 얻은 후 그 효력을 발휘한다. 앞에서도 보았

듯이 공동사무국은 외무부 및 경제재정부을 주축으로, 그리고 AFD를 포

함하여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CPS(DCP)는 프랑스 측에서는 현지 대사 또는 관련 부처 장관에 의해 

조인된다. 그러나 CPS(DCP)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의지의 선언’

이기 때문에 정부간 협정에서 요구되는 형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CPS 

(DCP)는 정부간 협정이 아니며 일종의 합의문서이다. 일단 CPS(DPC)가 

조인된 후에는 COCAC가 문서에서 예정된 전략에 맞추어 협력사업의 진

행에 따르는 예산지출의 프로그래밍과 담당부서의 문화행사도 담당한다.

109) COCAC(Conseiller de coopération et d’action culturelle)는 프랑스의 해외공관에 속하면서 

다양한 경제‧외교활동을 담당한다. 예로 수원국과의 건강, 지속가능개발, 에너지, 민주주의 

거버넌스 등에서의 협력사업을 주도함으로써 DCP 이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의 해외주재 문화원장에도 비교할 수 있으나, 외무부 소속으로서 전반적인 경제협력까지 

주도한다는 점에서 활동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110) 프랑스 외무부 내부 2013년 5월 30일 면담자료. Les documents cadres de partenari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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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은 5년 단위로 계획되며, 중간 점검기간(2년 6개월) 종료에 맞

추어 조정될 수 있다. 재정 프로그래밍은 수원국 국별로 국가개발계획의 

주기와 맞추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에도 프랑스가 CPS와 관련하여 별도

로 수원국 지원을 위한 전략계획을 병행하여 운영하지는 않는다. 원조집

행 실적이 당초 예측된 재정지원 예산에 못 미치는 경우 잔여기금은 수원

국의 일반 예산으로 편입된다.111) 물론 프랑스는 필요한 경우 수원국과의 

합의 아래 CPS(DCP)와는 독립적으로 해당 수원국 지원을 위한 재정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 제2기 CPS의 추진과 전망

2005년 CPS(DCP)가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우선빈곤국(PPP) 17개국

은 최우선 대상지역이다. 여기에 우선연대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추가되어 

CPS(DCP) 적용 대상국이 39개국으로 확대되었고, 그중 3분의 2에 해당

하는 국가들이 2010년에 만료되어 현재 대상국별로 새로운 CPS(DCP)가 

준비 중이다. CPS(DCP)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5년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제1기 CPS(DCP) 확산시기를 거쳐 이제 제2기 

새로운 CPS(DCP) 실시기간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EU 차원에서의 공동

원조정책의 추진에 맞추어 체결 대상국가나 CPS(DCP)의 내용 개선을 시

도하고 있다. 참고로 EU는 경제‧사회 통합이 심화112)됨에 따라 2005년 

‘개발에 관한 유럽합의(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ECD)’의 

111) O’Riordan 외(2011), p. 153.

112) 김종섭 외(2012),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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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이후 공동원조정책을 목표로 회원국간 원조정책의 조정과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EU 차원의 공동 프로그래밍의 권고를 새로운 CPS(DCP)

문서에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적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제적 차원

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범의 준수이고, 다른 하나는 EU 차원의 

정책조정‧접근을 통한 공동정책의 추진이다. 

EU는 이미 ‘유럽공동 프로그래밍(programmation conjointe européenne, 

European joint programming)’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2012년 

5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통지’ 형태로 회원국 정

부에 전달하였다(글상자 4-2 참고).

글상자 4-2. EU의 공동다년 프로그래밍 채택과 프랑스의 CPS(DCP) 운영

프랑스는 2013년 하반기 제2기 DCP를 협상하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EU 차원에서 채택한 

공동다년 프로그래밍(Joint Multi-annual Programing)의 내용을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세계

총 개발원조의 55%를 제공하고 있는 EU와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라도 필요한 조치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프로그래밍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직접적으로 채택의 계기가 

된 것은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관련하여 파리선언(2005)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원조일치(alignment)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공여국(들)과 수원국 간 원조정책의 조화가

요구된다. 아크라 행동계획(Acra Action for Action, 2008)은 파리선언을 한층 보완하였으며, 

이 계획은 EU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가 2006년 이후 준비해 온 CPS와 공동다년 프로그래밍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EU 최고의결기구인 각료이사회(EU이사회)는 2011년 11월 말 부산 원조에 관한 제4차 고위포럼

에 대비한 공동보조를 확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공동다년 프로그래밍의 강화를 결론으로 채택

하였다.

공동다년 프로그래밍의 취지는 ① EU와 회원국들 간 원조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② 영향과 보다 낳은 결과를 제고하며, ③ 분절화를 지양하는 한편, ④ 투명성, 예측성 및 책무성을 

높이며, ⑤ 적절한 개발 관련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참을 개방하자는 데 있다.113)

공동 프로그래밍은 수원국과 유럽은 물론 그 이외 공여국들이 참여하는 공동절차이다. 또 

이 프로그래밍은 수원국 선정과 재정원조의 배분에 관한 EU 회원국들의 주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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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계속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은 우선(중점)지원 부문 선정과 관련하여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그 취지는 수원국 내에서 참여국

들 그리고 부문별로 분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및 공여국별

로 재정원조 배분에 관한 개괄적인 계획이 CPS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공동 프로그래밍

이 구체적으로 각국이 CPS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고, 단지 공여국들이 공동으로 

분업원칙에 따라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서 EU 각료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① 이 프로그래밍은 수원국에 의해 주도된다. 즉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기초해야 하며, 

수원국의 전략과 프로그램 주기(cycle)에 맞추어야 한다. 개발원조와 수원국의 개발전략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수원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수원국의 수준에

맞추어 간단, 명료하고 실리적이어야 한다. ③ 수원국 내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EU회원국들은

현지에서 EU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공동 프로그래밍(CPS)은 분업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현지 공동 프로그래밍에 참여하지 않는 EU 회원국들도 EU의 공동행동을 강화하

는데 기여해야 한다. ④ EU의 공동 프로그래밍은 배타적인 절차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의 원조효과

성 제고를 위한 선도적 행동이다.

2011년 현재 EU 28개 회원국 중 EU를 포함하여 거의 모두가 공동다년 프로그래밍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대부분 CPS(DCP)에 반영하고 있다.114)

자료: A.O’Riordan et al.(2011), p. 18; European Commission(EU)(2006); Furness, M. and F. Vollmer(2013); 

European Union(Council)(2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1년 11월 말 부산총회(제4차 고위포럼)를 계기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공동 프로그래밍의 제안은 특히 원조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성의 강화 그리고 분절화 및 분산화의 지양에 큰 비중이 두어진다.115)

EU가 제안하는 공통핵심 내용은 ① 해당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대한 

존중, ② EU 회원국간 국별 그리고 부문별 분업 협력 및 ③ 개괄적인 

재정 부록 첨부 등으로 요약된다.

113) Eurupean Union(Council)(2011), p. 12. 

114) O’Riordan 외(2011), p. 112.

115) European Union(Council)(2011),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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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CICID 공동사무국은 앞으로 CPS(DCP)의 도입의무 대상국

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우선빈곤국에 대해서는 계속 CPS(DCP)

를 필수조건으로 의무화한다. 그 이외 우선연대지역(중점협력국)에 대해

서는 프랑스가 해당 수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양 당사국이 필요로 하

는 경우에만 CPS(DCP)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CICID 공동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CPS(DCP)의 내

용을 종전에 비해 좀 더 간결하게 정리‧종합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에 비중을 둔다. 첫째는 수원국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프랑

스와의 정치관계, 해당 수원국의 개발전략, 프랑스와의 개발계획 협력 현

황 등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둘째는 프랑스의 수원국 개발

전략에 대한 지원을 요약하는 것이다. 초점은 집중지원 부문의 선정, 프랑

스 내 해당 수원국 지원에 간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활동 그리고 EU 회원

국들을 비롯해서 해당 수원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공여국들의 

활동 현황에 두어진다. 특히 EU 회원국들과 다른 공여국들과의 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반영된다, 셋째는 원조집행계획을 보여주는 개괄적

인 예산재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록의 첨부이다. 중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과 예정되고 있는 사업 및 계획된 사업부문별 재정지원 총

액 등이다.116) 

총체적으로 볼 때 제1기에 비해 제2기 CPS(DCP)에 포함될 내용 중에

서 간단‧명료화 이외에 크게 바뀔 부분은 없을 것 같다.

프랑스 정부(외무부)는 지난 2013년 1월 2개의 새로운 양식을 마련하

116)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a)와 프랑스 외무부 내부 면담자료(2013년 5월 

30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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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일종의 표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기간은 2013~17년이며, 

앞에서 본 대로 EU 차원의 유럽공동 프로그래밍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거

의 전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PS(DCP) 표준(안)은 모든 수원국과의 

CPS(DCP)가 갖추어야 할 공통체계와 사항들을 제시하지만, 수원국의 여

건에 따라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상국간 여건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외무부는 2개의 형태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글상자 

4-3]에서 첫 번째 모델을 소개하였다. 이 밖에도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상

이한 내용을 여기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표준 CPS(DCP)는 정부안을 

포괄적으로 말해 준다. 여기서 X국이라 함은 각 해당 수원국을 말한다.

글상자 4-3. 표준 CPS(DCP) 구성목차(2013~17년)

I. 프랑스-X 국가가 당면한 도전

 1. 일반개황

  1.1. 정치적 상황

  1.2. 경제적 상황

  1.3. 프랑스의 개발협력전략과 X국 개발전략 간의 상호 연관관계

II. 2013~17 전망 

 1. 집중협력 부문

  1.1. 거버넌스

   1.1.1. 법치

프랑스는 X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법과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프랑스는 사법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1.1.2. 안보 및 방위

   1.1.3. 금융 ‧ 재정 거버넌스

프랑스는 경제 및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1.1.4. 분권화

  1.2. 지속발전

   1.2.1. 제도적 기반

   1.2.2. 농촌개발 및 농업

   1.2.3. 인프라: (에너지, 물 및 정수) 및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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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3. 계속

    1.2.3.1. 에너지

    1.2.3.2. 물 및 정수

 1.2.3.3. 개발과 도시수송

   1.2.4.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 및 사막화 대응노력

 1.3. 교육, 연구 및 직업양성

   1.3.1. 교육

   1.3.2. 고등교육 및 연구

   1.2.3. 직업양성

2. 집중지원 이외 부문

   2.1. 문화활동

   2.2. 민간부문 지원

   2.2. 건강

III. 부록(Annex) 

부록 1: CPS(DCP) 2006/2010 최종 성과

 1. 성과

  1.1. 집중부문 성과 

   1.1.1. 교육 및 직업양성

   1.1.2. 생산부문 성과

   1.1.3. 인프라

  1.2. 집중부문 이외 부문 중 건강 및 농업부문 성과

   1.2.1. 건강

   1.2.2. 농업개발 

  1.3. 프랑스 원조의 범부문 성과 

   1.3.1. 국가의 법통성 확립 및 제도 거버넌스의 개선

   1.3.2. 고등교육의 질

   1.3.2. 문화 다양성

부록 2: 협력 수단

 1. AFD

 2. 기술전문성

 3. 프랑스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관 네트워크

 4. 문화 네트워크

 5. 연구기관

 6. 프랑스 대사관의 비 정부 기관과의 협력 축(軸) 

* 2013~17년간 재정 프로그래밍

자료: 프랑스 외무부(Direction g n rale de la mondialisation)의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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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기 CPS 사례 

제2기 CPS(DCP)의 첫 사례로 지난 2013년 5월 가나와의 CPS(DCP)가 

조인되었고, 같은 해 7월 프랑스‧모리타니 CPS(DCP)가 조인되었다.117) 

이 두국가가 모두 프랑스가 선정한 우선빈곤국(PPP)으로서 가장 중점이 

두어지는 원조대상국에 해당하며, 가나는 예외적으로 프랑스어권에 속하

지 않는 국가이다. 이 두 국가별로 각각 CPS(DCP)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한다.

1) 프랑스․ 가나 CPS(DCP) 2013~16

프랑스가 최근 가나 정부와 합의하여 채택한 CPS(DCP)는 새로운 형태

로서는 최초의 예이다. 프랑스 정부는 종전에 비해 내용이 좀 더 간결해졌으

며, 선택과 집중에 비중을 두었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OECD가 권장하는 기준들을 충

족시키는 모델이라고 자평한다.

이하 17쪽으로 구성된 CPS(DCP)의 전문(全文) 내용을 요약한다.118)

117) 프랑스는 가나 및 모리타니 이외에도 2013년 10월까지 알제리(2013~17), 브룬디(2013~ 
15), 코모르(2013~15) 및 세네갈(2013~17) 등과도 CPS(DCP)를 체결한 상태이다. 이들 

국가와 조인한 CPS(DCP)에 첨부한 재정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부속문서는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총체적인 본문의 내용은 가나와 모리타니와 비슷한 형태를 띠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우선 본문 자체는 20쪽 이내이며, 형식은 다 비슷하고 내용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속문서 역시 10쪽을 넘지 않는 것 같다. 
유효기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에 따라 진행되는 지원사업이나 국가별 

개발계획 기간을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CPS(DCP)는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거버넌스, 교육‧문화, 인력개발 항목 등을 포함하며, 단지 중점협력 분야는 각 

수원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내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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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우선 프랑스‧가나 CPS(DCP 2013~16)가 담고 있는 목차는 [글상자 

4-4]와 같다. 

글상자 4-4. 프랑스 ‧가나 CPS(DCP)(2013~16년) 목차

I. 서론

  1.1. 정치대화

  1.2. 가나의 개발전략

  1.3. 파트너십의 주축(중점협력 분야) 요약

II. 파트너십의 우선주축(중점협력 분야)

  2.1 지속가능개발(중점부문)

    2.1.1. 농업 및 식량안보

    2.1.2. 에너지

    2.1.3. 국제공공재

  2.2. 성장지원(중점부문)

    2.2.1. 도시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 

    2.2.2. 민간부문 지원

  2.3. 거버넌스 

    2.3.1.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원 

    2.3.2. 공공부문 개혁 및 분권화 지원

    2.3.3. 시민사회 지원

    2.3.4. 안보 및 방위 협력

    2.3.5. 총 예산원조(ABG)

  2.4. 문화, 언어, 대학 및 과학협력

    2.4.1. 문화협력

    2.4.2. 언어협력

    2.4.3. 대학 및 과학 협력

III. 협력의 효과성 제고

118) 본문의 내용은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b)의 전문 17쪽(Annex 4개 포함)을 

저자가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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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4. 계속

부속 문서(Annex): 

① (예정)재정 프로그래밍 및 결과지표

② CPS(DCP) 2006~10 결산

③ CPS(DCP) 2006~10 재무결산

④ 참여 공여국 및 공여 주체들의 가나에 대한 기술 및 재정 협력 상황 

자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b), p. 2. 

CPS(DCP)의 서론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프랑스의 가나에 대한 원조의 

취지와 중점지원 분야를 요약하고 있는데, 특히 가나의 새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개혁에 비중을 둔다는 점이 강조된다. 

가나는 2011년 1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 7.9%로 

하락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코코아와 같은 일차상품의 가격불안이나 원유생산량의 감소는 산업다

각화를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 지역간 소득격차는 

빈곤감소와 함께 중요한 도전으로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원조는 가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계획(2010~13)의 테

두리에 맞추어 제공된다. 기본적으로는 2012년 가나 정부와 프랑스를 포

함하는 15개 공여 주체들간 체결된 “Compact”가 예정하고 있는 8개 중

점협력 분야 중에서 프랑스가 비교우위를 갖는 4개 분야에 집중될 계획이

다. 이 4개 분야는 지속가능 개발, 성장지원,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 언어, 

대학 및 과학협력이다. 이러한 중점협력 분야들은 가나에 대한 15개 공여

주체들간 그리고 가나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EU의 공동 

프로그래밍에서 제안한 취지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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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협력 분야

(1) 지속가능 개발(중점협력 분야)

지속가능 개발 대상은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농업 및 식량안보

를 취지로 하는 프랑스 원조는 AFD를 통해서 제1차 CPS(DCP)에 이어 

2012~16년 기간 중에 주로 두 가지 형태의 지원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하나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년 단위의 농산물 생산을 현대화하는 것이

다. 특히 쌀 및 목화 생산확대에 비중이 두어지며, 원조수단은 정부차관 

형태로 집행된다. 다른 하나는 남부지역의 영구작물(야자유 및 코코아 

등) 생산의 현대화로서 민간부문에 의한 원조가 제공된다. 즉 가나 정부

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지 은행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에너지 부문은 가나의 최대 전략산업이다.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력 부문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전력생산, 송배전, 가스개발의 확대를 

위해서는 물론, 가나로 하여금 지역 내 최대 공급자로 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AFD는 CPS(DCP)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수단

들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개발에 참여한다. 그밖에도 프랑스 정부는 환경 

및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공공재 부문에서 가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조

해서 대응책을 수행한다. 

(2) 성장지원(중점협력 분야)

도시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과 관련하여 AFD는 도시개발을 위한 인

프라 및 지역공동체 내 주거거점 마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프랑

스는 물과 정수시설을 위한 투자에도 비중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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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부문 지원에 있어서 프랑스가 비중을 두는 대상은 영세기업

과 중소기업의 육성이며, 주로 투자금융 리스크 보험과 마이크로 금융 및 

메조 금융 자원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3) 거버넌스

민주주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특히 거버

넌스의 법통국가 수립에 기반이 되는 핵심제도 확립에 비중을 둔다. 예로 

의회, 감사원, 인권위원회, 사법행정 및 책무적 문화의 도입 등이 그 대상

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과 분권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시민사회의 활동 중에서도 프랑스가 역점을 두는 부문은 대화와 토론

의 기반 조성과 함께 비정부기구(NGO) 기구와 협회의 제도화이다. 이 목

적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사회개발기금(FSD)을 조성하여 활용한다. 

프랑스는 안보 및 방위협력이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

고 이를 상호 연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기술, 제도 및 교육적 지원

이다. 범죄, 마약거래, 테러 및 불법이민 등 안보의 정착을 위해 프랑스는 

미국, 영국 및 독일 등 8개국과 공동으로 국제 플랫폼을 구성하여 가나를 

지원한다. 또 방위협력은 고위급 장교 육성, 프랑스어 교육 및 해양안보 

강화 등이 중요 내용이다.

한편 프랑스는 총 예산지원(ABG)과 관련하여 가나가 민주주의, 거시

경제 및 공공재정적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총 예산지원(ABG)을 받

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는 가나 정부가 

원하고 있는 다자원조국 예산지원(MDBS: multi donor budget support)

을 계속함으로써 체계적이고도 조율된 대화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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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언어, 대학 및 과학 협력

프랑스는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국가간 예술교류, 프랑스의 영

상 및 시청각 기술 전수, 창조적 예술인 발굴, 문화 대화 및 문화 다양성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나로 하여금 프랑스어를 제2 외국

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네트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프

랑스의 가나에 대한 대학수준의 협력은 특히 자연과학 및 공학 부문에 비

중이 두어진다.

다) 협력의 효과성 제고

프랑스‧가나 CPS(DCP)는 국제적으로 채택된 규범을 존중한다. 특히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고위급 포럼인 파리선언(2005), 아크라 행동계

획(2008) 및 부산 파트너십(2011)에서 채택된 원칙들을 두 국가가 서명한 

협약에 반영하고 있다.

(1) 모니터링 및 평가 양식 

가나 주재 프랑스 대사 및 가나 재정‧경제계획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이행위원회는 매년 CPS(DCP) 집행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고 필

요한 권고를 제안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 이 CPS(DCP)는 2013년 5월 

28일 파리에서 프랑스의 외교부개발장관과 가나의 재정‧경제계획장관에 

의해 조인되었다.

(2) 부속문서(Annex) 4개

(가) (예정) 재정 프로그래밍 및 결과 지표(2013~16)

CPS(DCP) 문서에는 2013~16년간 연도별 지원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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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분량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문서의 양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큰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종합하여 [표 4-10]에 

정리하였다.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로축에는 부문별 지원 항목마다 중점

협력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열거된다. 중점협력 분야는 이미 소개

했듯이 지속가능 개발, 성장지원, 거버넌스 협력 및 문화‧언어‧대학‧과학

협력 4개이며, 각 분야별로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표 4-10. CPS(DCP) 재정 프로그래밍 및 결과 지표(2013~16년)

(단위: 백만 유로)

2012년 현재 원조 확정 신규원조 2013-15 집행예정 

부문별 

지원

원조

기관

집행

상황

무상 원조 차관/보증 총액
신규원조 

2013-16
무상
원조

차관 총액 지표 
총액

집행

예정액
총액

집행

예정액
총액

집행

예정액

1.지속가능 개발

1.1 농업/

농촌개발

- - - - - -

1.2 에너지

- - - - - -

AFD 등 집행 9.14 6.02 252.60 231.14 261.74 237.16

1.지속가능 개발

1.1 농업/

농촌개발

1.2 에너지

4-12
96-

158

100-

170

1.1 소득증가 

농촌가구수 등

1.2 추가적인  에

너지접근 인구

수(전기공급 포

함)

2. 성장지원

2.1 도시개발

/지역공동체

- - - - - - 

2.2 

민간부문지원

- - - - - - -

AFD 등 집행 9.25 6.56 206.20 177.94 215.45 184.60

2. 성장지원

2.1 도시개발

/지역공동체

2.2 

민간부문지원

2.7-

5.7

127-

196

129.7-

201.7

생활수준향상 

도시인구수 등

3.거버넌스 협력 

- - - - - - 

외무부

등
집행 25.10 7.55 - - 25.10 7.55 3.거버넌스 협력 

1.8-

2.4

15-

21

16.8-

23.4

수혜공무원 수 

등 

4.문화 ‧언어 ‧대

 학 ‧과학협력

- - - - - - 

외무부 

등
집행 1.80 0.21 - - 1.80 0.21

4.문화 ‧언어 ‧대

학 ‧과학협력 

3.5-

4.9
-

3.5-

4.9

프랑스어 교수, 

연구원 및 학위 

소지자 수 등 

2013-16

지원총액 
45.29 20.44 458.80 409.08 504.09 429.52

자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b),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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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에는 원조 집행기관, 2013~16년간 연도별 사업진행 계획(예정), 

원조형태별 총 지원 금액(약정) 및 잔여 (예정)지원금액 등이 구체적인 수

치와 함께 나타나 있다. 또한 양국간 합의를 본 신규 사업들에 대한 연도

별 지원과 인력 및 기술 등이 사업명과 지원금액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마지막 지표란에서는 이러한 원조의 집행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창출 

규모, 소득 증가 또는 문화협력의 경우 예상 교수 파견 수, 신설 학교 수 

및 졸업생 수 등의 효과가 명시될 예정이다. 

(나) 제1기 CPS(DCP) 2006~10의 결산 

Annex 2에는 5년간 CPS(DCP) 운영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항목별

로 열거되고 있다. 물론 이 자체가 평가제도에 의한 것은 아니며, 이를 위

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평가보고서가 따로 작성된다. 여기서는 단순히 항

목별로 개괄적인 결론만 간략하게 나와 있다. 

중요한 항목은 총결산, 강점(AFD, SAAC 등의 원조에 대한 평가), 약

점(예측 지표의 약점, 일부 기금의 지원 부족 등), AFD 역할에 대한 평가, 

SCAC(협력‧문화실)의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점협

력 사업인 도시 및 농촌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농업 및 식량안보 지원 프

로그램, 물 및 정수사업의 진행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밖에도 범분야 부

문(문화다양성, 프랑스어 교육, 법치, 거버넌스, 분권화, 고등교육, 연구, 

사회개발기금 등)의 성과가 추가되고 있다. 

(다) CPS(DCP) 2006~10 재정결산

Annex 3에서는 제1기 CPS(DCP)(2006~10)의 재정결산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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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식은 앞에서 본 제2기 CPS(DCP) 재정 프로그래밍과 비슷하나, 제1

기 기간 동안 추가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부문별로 중요한 내용을 보면 핵심 부문(인프라, 농업 및 식량안보), 비

핵심 부문(환경보호, 연구기금, 민간부문지원 등), 범분야 부문(문화다양성, 

프랑스어, 상업능력 배양, 법치‧분권화‧거버넌스, 고등교육‧연구‧과학 

등), 총예산 원조(프로그램 원조(2007~09), 프로그램 원조(2008~10) 등), 

사회개발기금 지원 및 신규원조 부문 등으로 지원기관, 지원금액, 신규 사

업원조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라) 참여 공여국 및 공여 주체들의 가나에 대한 기술 및 재정협력 상황

Annex 4는 가나 내 개발원조 주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원조상황을 정리

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현재 GNP의 4.75% 그리고 국가예산의 23%

를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가나에 대한 총 원조의 약 

30%가 총 예산원조(ABG)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공여국은 프랑스

를 비롯한 10개국이다. 그 이외 다자공여 주체는 세계은행, EU,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UN 산하기관 등이다. 

Annex 4에서는 공여국을 포함하는 공여주체들의 원조제공의 특징들을 

요약하고 있다. 특히 10개 전통적인 공여국 이외에도 새로 등장한 국가들

이 열거되고 있다. 중국(주로 에너지 부문), 인도(농촌 전력공급, 인력양

성), 한국(에너지, 교육, 보건 및 물 공급) 및 브라질(농업)등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2) 프랑스‧ 모리타니 CPS(DCP) 2013~15

프랑스‧가나 CPS(DC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모리타니 CPS(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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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3~15년 간 프랑스의 4개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4개 부문은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 개발, 인력개발 

그리고 문화 및 과학 협력 등이다. 전문 13쪽과 3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된 

CPS(DCP) 내용을 항목별로 추구하는 개발목표를 종합‧요약한다.119) 

가) 서론

[글상자 4-5]의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CPS(DCP)의 작성 형식이나 

구성면에서 가나나 모리타니의 경우는 거의 일치하며, 단지 중점협력 대

상분야 및 협력의 운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글상자 4-5. 프랑스 ‧모리타니 CPS(DCP) (2013~15년) 목차

I. 서 론 `

II. 파트너십의 우선 주축(중점협력 분야)

 1. 거버넌스(중점부문) 

 2. 지속가능 개발(중점부문)

 3. 인력개발(중점부문)

 4. 문화 및 과학협력

III. 협력의 효과성 제고

부속문서(Annex) 3개:

 ① (예정)행동 프로그레밍

 ② 결과지표

 ③ 다른 2자 및 다자 참여 주체들의 협력상황 

자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c), p. 2.

CPS(DCP)의 서론은 프랑스‧모리타니 간 정치관계 현황, 모리타니의 

개발전략 및 프랑스의 역할 등을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모리타니 

119) 이하 본문의 내용은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c)의 전문 13쪽(Annex 3개)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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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이 국가의 독립 이후 꾸준히 긴밀하게 발전해 왔으며, 프랑스는 

특히 모리타니의 경제개발을 비롯해서 좋은 거버넌스 구축, 인권존중 체

제의 확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방위와 안보는 프랑스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서, 인근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모리타니는 반테러 

활동의 중심국가이기도 하다.

모리타니 개발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UN MDGs를 실현하는 데 있다. 

빈곤퇴치를 위한 일반전략(CSLP)120) 제II기(2006~10)는 목표달성에 크

게 미흡했으며, 그 종요한 요인은 국제 금융, 식량 및 에너지 위기와 함께 

석유개발의 결과가 부진했다는 데 있다. CSLP 제III기(2013~15)에 있어

서는 거시경제 안정의 유지와 성장촉진, 빈곤경제 부문의 성장축 형성, 인

적자원 및 기초서비스의 확대, 거버넌스의 개선과 역량강화에 비중이 두

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모리타니의 개발전략에 대해 최대의 공적개발 원조국

(2011년 4,100만 유로 제공)인 프랑스의 입장은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두어진다. 즉 ①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선린 인접국으로서의 발전, 사회통합 및 국제경

제질서 속에서의 원만한 경제개발 추진, ② 지속적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국토관리와 연계된 경제성장 정책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 경영, ③ 동시에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개발, ④ 그밖에도 모리타

니의 지식 및 문화 공유의 제고를 통한 세계화로의 동참 등으로 종합된다.

120) CSLP(빈곤탈출을 위한 일반전략, Cadre stratégique de lutte contre la pauvreté III)’은 

프랑스‧모리타니 간 조인된 협정이며, 제I 및 II기를 거쳐 CPS(DCP)(2013~15)에서는 

CSLP III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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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협력 분야 

(1) 거버넌스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서는 모리타니 내 테러리즘, 마약 밀(密)거래 

및 돈세탁, 불법이민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프랑스는 우선 모리타니 법무부 

및 관세청에 국제적인 전문가 자문을 파견할 것이다.

경제‧금융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는 프랑스는 IMF와 세계은행이 

제안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주문한다. 모리타니의 공공지출의 안정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프랑스는 2013년 포괄적 

예산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EU와 함께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부패방

지를 위한 개혁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운영과 관련하

여 프랑스는 경기분석, 경제예측 자문 및 모델수립, 중기재정계획의 도입, 

2011~15 빈곤퇴치 전략의 수행 등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자문

과 전문가 파견과 함께 장학생 유치를 약속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보

건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보건의 정립과 계획수립을 위

해 자문관을 파견하고 장학생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 거버넌스

와 관련하여 모리타니가 당면한 최대 과제의 하나는 분권‧분산화이다. 프

랑스는 2010년 이래 ‘지역 거버넌스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 아래 누악쇼

트(Nouakchott)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주주의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프랑스의 AFD를 통한 지원은 확대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

여 분산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전문가를 유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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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 개발

프랑스‧모리타니 협력은 주제별로 지속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내용은 네 가지 주제로서 물 및 생수에 대한 지속적 접근, 대체연료(가

스) 및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리고 광물자원의 

지속적 개발 지원 등이다. 

(3) 인력개발

두 국가간 협력의 대상은 주로 교육과 보건에 집중된다. 첫째는 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의 공급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모리

타니는 국가 교육부문 개발 프로그램(PNDSE)을 중심으로 2001~10년간 

인력개발전략을 운영하였다. 프랑스의 AFD는 2013년 3월까지 이 프로그

램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제II기 PNDSE가 확정된다면 계속 협력을 제

공할 예정이다. 

둘째는 고등교육 부문으로서 모리타니 고급인력의 형성과 능력제고이

며, 그 내용은 제II기 PNDSE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비중이 두어지는 

부문은 2007년 이래 문을 연 의과대학의 육성이다. 또한 프랑스는 모리타

니에 연수 장학생을 초청하여 연수기간 동안 대학과 그랑제콜(고급전문

대학원, grandes écoles)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모성 및 유아건강 개선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 모스코카

(Muskoka) 지역을 중심으로 AFD가 협력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MDGs 목표 4 및 5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비중이 두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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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및 과학협력

문화와 과학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은 지식과 문화의 공유 증대를 통해

서 모리타니가 세계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서 문화공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국가간 문화협

력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방에 기여함으로써 모리타니에 자국문화, 아

랍문화 및 흑인(négro)‧아프리카 문화의 다양성 가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된다. 

프랑스어 사용 확산은 지역통합 및 유대강화를 위한 전파매체를 실현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프랑스어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학내외 교

과과정은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교사 및 공공행정의 고위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프랑스어 보급을 위해 모리타니 프랑스 연구소 

및 프랑스‧모리타니어 학원(Alliance française)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한다. 과학지식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는 현존의 대학 및 모리

타니 연구소의 연구활동 증진을 취지로 하는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다) 협력의 효과성 제고

가나의 경우와는 달리 프랑스‧모리타니 CPS(DCP)는 국제규범 및 EU

의 지침과 관련된 원조의 효과성을 간략하게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CPS(DCP)는 두 국가가 동시에 당사자인 파리선언(2005)과 아

크라 행동계획(2008)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시 구체화한 부산 파트

너십(2011)의 원칙을 준수한다. 즉 네 가지 중요한 원칙으로서 수원

국 내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 결과지향적 원조,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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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방된 협력 그리고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등이다. 

∙프랑스‧모리타니 협력에 있어서 그 이외 공여국들과의 원조조화 및 

조정은 지속적인 공동 관심사이다. 프랑스는 모리타니가 주도하는 

다른 공여국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고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이 국가들과의 공동 재정원조의 가

능성을 체계적으로 모색한다. 

∙두 국가는 모두에게 협력의 기회를 개방한다. 그 대상은 두 국가 내 

민간부문, 지역 자치단체, (프랑스 내) 이주민 공동체, 시민사회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한다.

∙ CPS(DCP)에 명시된 약속에 대해서는 두 국가가 공동 책무성을 갖

는다. 

(1) 모니터링 및 평가양식

프랑스 및 모리타니 DCP 당사자와 두 국가 내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

된 CPS(DCP) 이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 위원

회는 모리타니 경제‧개발장관과 프랑스 대사가 주재하며, 연 1회와 CPS 

(DCP) 기간 만료 시 모임을 갖는다. 

Annex 2에(앞의 표 4-9) 첨부된 CSLP III(빈곤퇴치를 위한 일반전략 

III)에 나와 있는 지표들은 CPS(DCP)의 추진상황과 달성된 결과를 말해

주며 그 내용을 매년 점검하고 두 국가 대표에게 전달한다. 

이 CPS(DCP)는 2013년 4월 15일 누악쇼트(Nouakchott)에서 모리타

니 외무‧협력장관과 프랑스 외무장관에 의해 조인되었다. 이 CPS(DCP)

에는 부속문서(Annex) 3개가 첨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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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문서(Annex) 3개

(가) 개발원조 집행의 (예정) 행동(재정) 프로그래밍

CPS(DCP)에는 프랑스가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제공할 원조가 부

문별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이므로 

여기서는 문서의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 4-11]에 큰 

항목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이 표에서도 보듯이 프랑스‧가나 CPS 

(DCP)와는 달리 모리타니에 대한 재정 프로그래밍 표에는 연도별 구체적

인 집행계획(수치)은 나와 있지는 않으며, 단지 사업별로 2012~15년 4년

간 연도별 원조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연도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앞으

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예정) 재정 집행 프로그래밍 

(단위: 백만 유로)

부문별 

지원

원 조

기 관

집 행

상 황
무상/차관

재정분담

비고
프랑스 모리타니

집행예정

(2013년)

신규

(2013~15년)
정부예산 

1. 거버넌스 협력 

.- - - - - - - - - 

외무부/

AFD
집행중 무상 11.5  10.1 0.3

2. 지속가능 개발

- - - - - -  

외무부/

AFD
집행중 무상/차관 44.9  77.6 1

3. 인력개발

- - - - - - - - 

외무부/

AFD
집행중 무상 10.3   8.5 2.1

4. 문화 및 과학협력

- - - - - - - - 
외무부 집행중 무상  0.1   5.4 0.0

기타

- - - - - - 

외무부/

AFD
집행중 무상  0.0  12.0 0.0

총계 66.7 113.6 3.4

자료: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2013c),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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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로축에는 중점협력 분야로 거버넌스, 

지속가능 개발 부문, 인력개발, 문화 및 기술 부문별 구체적인 사업들이 

열거되고 있다. 가로축에는 AFD를 비롯한 원조집행기관, 진행상태(전부

가 진행 중), 원조의 형태(거의 모든 사업이 무상임)와 함께 사업별로 협

력규모 금액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측이 사업별

로 2013년 현재 집행해야 할 금액과 2013~15년 동안 새로운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모리타니 측은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에 소규모 투자를 부담할 예정이다.

(나) 결과지표

부속문서(Annex 2)에 첨부된 결과지표는 2013~1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결과)(CSLP III)를 실현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이다. 세부적인 사

업별로 구체적인 지표들이 열거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CSLP III기 이행 

모니터링 지표) 소개한 [표 4-9]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 다른 양자 공여국 및 다자 참여 주체들의 협력 상황

Annex 3은 모리타니가 프랑스 이외 미국을 비롯한 다른 공여국 및 다

자기구들로부터 받은 개발원조 상황을 종합하고 있다. 분업과 협업을 계

획하는 데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모리타니는 2010년의 경우 총 3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빈곤

국 중에서 인구(350만) 대비 가장 많은 원조의 혜택을 누렸다. 이 국가에 

대한 최대 공여국은 프랑스이며, 다음 스페인(교육, 보건, 수산업 및 문화 

등), 독일(농촌개발, 자연자원 경영, 거버넌스 등), 일본(수산업 및 식량안

보), 중국(인프라) 등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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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원조로서 아랍기금이 최대 공여 주체이며, 세계은행, 아프리카개

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UN기관(UNDAP) 등이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IMF도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4. 프랑스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하나는 초

기부터 합리적으로 중점지원국을 선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원조정책이 과거 식민지 국가와의 특수관계

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점을 갖는 것 같이 보이나, 반면에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정 국가에 전통적으로 개발원조

를 오랜 기간 제공한다면, 대등한 입장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

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시에 중단 또는 소홀히 하거나 대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 외교상의 현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상 중점협력국 수가 많은 것은 분산에 따르는 비효율

을 수반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측면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오

랜 유대와 전통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의 유지

를 통해 그 나름대로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과거 특정 수원국들과 전통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과 스웨덴을 비롯하여 인도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국가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EU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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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운영하는 유럽개발기금

(EDF)의 활동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다.

원조 제공의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명분과 원조정

책의 흐름 그리고 국가 이익을 고려한 원조정책의 수립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수원 대상국을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대안을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 이러한 원칙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수원국을 자주 바꾸는 조치는 쉽지 않을 뿐더

러 갖가지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외교적인 부담이 수반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예측가능성이나 지속성과 같은 원조의 

효과성 원칙을 고려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121)

프랑스의 개발전략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정책기조의 설립에서부터 중

점협력국 원조의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

춘다는 것이다. 즉 관련 기관들 사이 유기적인 운영에 바탕을 두고 의사

결정과 집행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일반문서(DCCD)→목표‧수단계약

(COM)→전략방침계획(POS)→분야별‧지역별(CIR) 원조계획→국별지

원체계(CIP)→ DCP(CPS)로 연결된다. CICID가 작성한 현재의 기본문

서(DCCD)는 프랑스의 10년 중기전략의 비전을 담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실천에 옮겨지는지는 알 수 없으

나,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원조정책의 체계와 운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큰 차질을 빚는 것 같지는 않다. 어찌 보면 오랜 기간 원조운영의 경험과

121) 이 보고서와 연관을 갖는 보고서 박복영 외(2013)에서 한국의 중점지원국의 선정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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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운영체제는 제한된 특정 관료 중심의 원조

행정이 갖는 자의성의 개입이나 독단과 같은 폐단이 수반될 수 있다는 비

판이 따른다.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관

료행정이 초래할 수 있는 단점들은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프랑스의 원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정

책수립과 집행의 체계 확립 및 일관성의 유지에 있다. 우선 개발원조의 

기조확립과 함께 여기에 바탕을 둔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을 위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국가별로 차등적인 목표를 수립하

는 것은 당연하다. 수원국별로 개발수요가 차이가 나고 여기에 맞추어 동

원하는 원조수단 및 규모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원조 세계전략을 수립하고 총체적인 

운영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범부처적인 핵심기구(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 기구에 해당한다. 한

국의 국제개발위원회는 그 설립취지와 역할이 프랑스의 CICID 경우와 

비교된다. 중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기조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

처간 원조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지의 여부이다. 

CICID의 경우 장관 수준의 공식적인 모임은 자주 갖지 않으나, 실제로 

중추적인 테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책임 장관의 주재 아래 또는 외무부 

및 경제재정부 정책 책임자 그리고 AFD 책임자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모

여 개발원조의 운영을 논의‧결정한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원조정책의 기조에 기초하여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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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별로 국가 차원의 차등적인 전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조의 

효과성 원칙에 따라 정책이 체계를 이루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려면 이 위

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프랑스의 원조정책이 갖는 이점 중의 하나인 의회 예산심의 절차

개선은 관련 재정법 체계 및 내용과 관련을 가지며 또 한국적 현실로 인

한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는 있

을 것이다.

프랑스는 의회에 의한 3년간 집행 예정인 개발 원조예산의 심의에 있

어서 개별 부처 예산에 포함된 원조예산 부문들을 한 미션(mission)이라

는 큰 테두리 아래 크게 두 주제(프로그램)로 나누어 심의한다. 이런 방법

은 총체적인 개발원조정책의 취지 및 목표와 함께 수원국별 원조를 이런 

테두리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조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원조예산을 국민 모두가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점 이외에도, 체계적인 원조의 집행

이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에 있다. 

한편, CPS(DCP)는 원조정책이 최종단계에서 어떻게 수원국별로 집행

되는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여국의 원조정책이 

수원국별로 개발수요에 맞추어 제공됨으로써 당초 의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도 CPS(DCP)의 내용과 운영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CPS의 준비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준비과정 지침 혹은 매뉴얼이 



198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따로 없다는 것이다. 외무부, 재정경제부 및 AFD는 오랜 경험과 관행을 

통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략방침계획

(POS)에 따라 작성된 원조정책의 마지막 단계가 (수원)국별지원체계

(CIP)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뉴얼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CPS는 국별지원체계(CIP)에 바탕을 두고 해

당 중점지원국에 제공하는 원조계획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는 의미를 갖는다. CPS의 작성과 성공적인 운영은 공여국의 전반적인 원

조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수립된 개별 국가별 지원계획에 달렸다.

선진 공여국들은 이제 CPS 작성과 운영의 초기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원조정책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조의 효과성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다소 수정‧보완 및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제 수원국별로 서로 합의 아래 CPS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시행착

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수원국별로 CPS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

가들이 공통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이른바 공동 프로그래밍을 

수용한 CPS를 참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표준 CPS는 무엇보다도 간결‧명료하면서도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사항들을 종합한다는 이점이 있다. 

원조제공의 초기단계에서 원조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CPS에 

담길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무엇보다

도 CPS 본문에서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관련된 한국의 집중지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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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중심으로 연관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

원국의 개발전략에서 한국의 집중원조 부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

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조를 제공받는 입장에 있는 수원국의 개발전략이 어느 단계

에 와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수원국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년 개발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주기에 맞추어야 하고, 따라서 예산원조나 프로그램 원조가 

바람직하며, 프로젝트 원조는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원국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둘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선(중점)지원 부문

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로 굳히고 있다. 그 대상으로 

3개 부문 내외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의 실행이다. 개발경험을 전수해 준다고는 하지만, 정작 수

원국의 현실과 개발수요를 고려한다면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

정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또 많은 부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범(cross-cutting)분야적 성격을 띠며, 개발취지에 따라 부문간 원활

한 협업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목표를 중심으로 서로 직접

연계를 갖는 부문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 해당 수원국에 대한 실사를 통해 CPS 작성 착수 이전에 

국내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제한된 지원대상 부문을 적절하게 선

택해야 한다. 이 경우 한 부문에서의 개발효과를 기대하려면 연관부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 한 시행착오를 빚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

두지 못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 예로 농촌개발을 든다면, 관련 인프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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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행정제도 개선 또는 새마을운동 사업과의 연계 등을 비롯해서 원조주

관 기관들 사이에 체계적이고 원만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CPS에 중점부문을 선정할 때 단순한 비교우위 측

면뿐만 아니라 현지여건은 물론 각 부문별로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협업

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뒷받침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수원국 내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분업과 협력에 참여할 것

인가를 CPS에 구체적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발원조 공여 주체들 중에는 공여국 정부도 있지만 다양한 국제기구

들이 포함된다. 해당 부문에서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분야에 경

쟁력이 있는가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해당 수원국 내에서 중복투자, 분절화 및 분산화를 초래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다른 공

여 주체들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내용이 CPS에 명기되

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넷째, 이 이외 CPS 본문에 추가되는 부록(annex)에서는 수원국과의 합

의 아래 양국이 원조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제한

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부문

별 재정지원 프로그래밍이다. 그 내용은 CPS 기간 중 연도별 지원내용이

며, 부문별‧연도별로 원조형태 및 수단별로 원조금액과 함께 가능한 세부

적인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총회 선언에서도 나와 있듯이 원조

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재정

지원 프로그래밍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1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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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산제도 아래서는 그리고 예산 및 프로그램 원조가 확대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 이외 양국간 합의에 따라 서로 원하는 주제들을 부록에 추

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

으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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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기본 미션 및 정책 초점

뉴질랜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비전으로 ‘Development that Delivers’

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

고 빈곤퇴치를 통해 더 안전하고 공평하며 번영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

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을 전략적인 핵심지역으로 설정

하고 개발협력 지원금의 대부분을 이들 국가들에 할당하고 있다. 그럼에

도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 지역 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에 대해

서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발

전을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이 외에 인적자본 개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의 건설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첫째, 경제개발은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미션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이다. 많은 개발도

상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기회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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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그리고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

공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둘째,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양질의 기초교육은 문맹퇴치, 언어능력 향상, 수

학 및 논리능력 개발, 그리고 기타 사회성 개발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등 및 고등 교육은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향상, 사

회통합 및 거버넌스 향상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한편 건강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위험을 줄이며 자산 및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

로, 건강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

라서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들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뉴질랜드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재난 및 위기

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악화시켜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뉴

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충격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폭력과 범죄는 경제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개발도상국

들을 빈곤과 갈등의 덫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갈등과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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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표면적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이후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부정적 후유증

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

진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것도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나. 대외원조정책 구조

뉴질랜드에서 대외원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은 기본적으로 외교통상

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모

든 외교정책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총괄하지만 대외원조의 실무적인 운영

은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NZAP: New Zealand Aid Programme)이 담

당하고 있다.

원래 국제개발협력의 전담기구였던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2002년 노동당 정부

가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of Poverty’라는 새로운 대외원

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NZAID는 2002년 설립 당시 준독립

기구로 출범했지만, 2009년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외

교통상부의 한 기능인 NZAP로 통합되었다.

NZAP는 외교통상부의 국제개발그룹(IDG: International Development 

Group)에 의해 관리되며,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중점 항목에 맞추어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개 부서는 개발협력 중점주제를 담

당하고, 2개 부서는 중점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 경제개발부(SED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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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는 경제발전, 기초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인적자원 개발, 장학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122) 개발전략 및 효과성부(DSED: Development 

Strategy and Effectiveness Division)는 원조효과성, 개발협력 전략 및 성

과 검토, 원조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 파트너십, 인도주의 및 재난관리

지원부(PHDMD: Partnerships, Humanitarian and Disaster Management 

Division)는 다자 및 지역 개발협력관계,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관리, 

기타 개발정책의 협력 파트너 및 기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

역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뉴질랜드 주변의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담당하는 

태평양 양자간 개발부(PBDD: Pacific Bilateral Development Division)와 

기타 다른 지역의 국가들을 담당하는 글로벌 양자간 개발부(GBD: Global 

Bilateral Division)가 있다.

표 5-1. NZAP의 구성

외교통상부

∙ 장관

∙ Chief 

Executive

국제개발

그룹

∙ 차관

지속가능 

경제개발부

∙ 경제개발 ∙ 인프라 및 에너지

∙ 인간개발 ∙ 장학금

개발전략 및 

효과성부

∙ 원조효과성 ∙ 전략 및 성과

∙ 계약

파트너십, 인도주의 

및 재난관리지원부

∙ 다자간 및 지역 ∙ 인도주의 및 재난관리

∙ 파트너십 및 자금

태평양 양자간 

개발부

∙ 통가, 사모아, 쿡제도

∙ 피지,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나우루 

글로벌 양자간 

개발부

∙ 아세안 지역, 메콩, 인도네시아

∙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지역, 남미 및 카리브 해 

지역, 티모르 

자료: http://www.aid.govt.nz/about-aid-programme/our-people/organisational-structure.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122) 개별부서에 대한 명칭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경우 어색한 경우가 많아 편의상 이후 영문명의 

약자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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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총 24개의 개별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크게 국가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

별된다. 국가별 프로그램은 중점협력국 정책과 관련된 15개국에 대한 협

력 프로그램이다. 이 중 12개국은 뉴질랜드 주변의 태평양 도서국가들로

서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3개국은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티모르 등 아시아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 5-2.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구성

분류 프로그램 대상 및 명칭

국가별

프로그램

∙ 아프가니스탄 ∙ 쿡제도

∙ 피지 ∙ 인도네시아

∙ 키리바시 ∙ 나우루

∙ 니우에 ∙ 파푸아뉴기니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티모르 ∙ 토켈라우

∙ 통가 ∙ 투발루

∙ 바누아투

기타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 아프리카 지역 ∙ 아세안 지역

∙ 메콩 ∙ 남미 및 카리브 해 지역

대행기관(agency) 

프로그램
∙ 태평양 지역기구 ∙ 다자간 지역기구

기타
∙ 뉴질랜드 동반관계 및 기금 ∙ 인도주의적 대응기금

∙ 기타 

자료: http://www.aid.govt.nz/about-aid-programme/how-we-work/programme-framework.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기타 프로그램은 지역 프로그램, 대행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외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프로그램에는 아프리카 지역, 아세안 

지역, 메콩 강 지역, 남미 및 카리브 해 지역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대행기관 프로그램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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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프로그램과 태평양 지역기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그 외의 프로그

램에는 뉴질랜드 동반관계 및 기금 프로그램, 인도주의적 대응기금 프로

그램, 그리고 기타 국제개발협력 지원 관련 재원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등

이 포함되어 있다. 

다. 뉴질랜드 개발협력 추이

2011년 현재 뉴질랜드의 ODA는 4억 2,900만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25.4% 증가했다. 이는 GNI 대비 0.2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DAC 회원

국 평균인 0.31%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이 중 76%를 

양자간 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원조의 대부분인 

89%를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고 있고, 구속성 원조는 전체의 11%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 뉴질랜드의 공적원조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원조규모(백만 달러) 309 342 429 25.4%

GNI 대비 비중 0.28% 0.26% 0.28%

양자원조 비중 73% 79% 76%

자료: http://www.oecd.org/dac/NewZealand_DCR2012_21jan13_Part17.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뉴질랜드는 원조의 상당 부분을 중점지역으로 선정한 남태평양 도서국

가와 일부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할당하고 있다. 뉴질랜드 공적원조 10대 

수원국을 보더라도 8개국이 남태평양 도시국가들이고, 2개국이 주변 아

시아 국가들이다. 이들 중점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 프로

그램에 할당된 금액의 90%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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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뉴질랜드 공적원조의 지역별 분포

지역별 종합(2억 49백만 달러)

자료: http://www.oecd.org/dac/NewZealand_DCR2012_21jan13_Part17.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그림 5-2. 뉴질랜드 공적원조의 10대 수원국

(단위: 백만 달러)

1

2

3

4

5

6

7

8

9

10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사모아

토컬라우

퉁가

니우에

쿡제도

인도네시아

티모르

26

19

14

14

11

9

9

6

6

6

자료: http://www.oecd.org/dac/NewZealand_DCR2012_21jan13_Part17.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한편 뉴질랜드 공적원조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공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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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0%를 교육과 건강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18%를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에, 8%를 긴급구호자금을 포함하는 인도주의 원조사업에, 그리

고 7%를 경제 인프라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가 핵심 지원

분야로 선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림 5-3. 뉴질랜드 공적원조의 분야별 분포

자료: http://www.oecd.org/dac/NewZealand_DCR2012_21jan13_Part17.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1) 개요

현재 뉴질랜드의 대외원조는 2011년 3월에 발표된 “International Develop-

ment Policy Statement: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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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소규모 공여국으로서 개발 효율성에 중심을 둔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구

축과 외교 및 무역 정책의 접근방식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이다.123)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국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

하여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디자인된다. 따라서 뉴질랜드가 어업, 농업, 관광, 신재생 에너

지, 교육, 법 등의 분야에서 가진 강점과 경험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요구

에 맞게 원조 프로그램을 개조하여 적용시켜 가고 있다.

그림 5-4. 뉴질랜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초점

자료: http://www.aid.govt.nz/about-aid-programme/how-we-work/focusing-new-zealands- 

strengths.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123) NZAP 홈페이지, http://www.aid.govt.nz/about-aid-programme/how-we-work/focusing- 
new-zealands-strengths.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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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McCully 뉴질랜드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뉴질랜드 신정부 ODA 

정책방향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McCully 장관은 “뉴질랜드는 소국

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으므로, 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을 인근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 중점지역 및 국가

뉴질랜드는 크게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가니스탄, 남미, 아프

리카 지역으로 구분하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

만, 어느 국가 및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

칙이 있다. 즉 “뉴질랜드의 원조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의 개발원조가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역 및 활동에 초점을 둔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뉴질랜드와 문화적 연계를 가지고 있고 아주 어려움에 처한 지역

을 도울 때 뉴질랜드의 능력과 전문성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한다”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124) 

이러한 방침에 비추어 볼 때 뉴질랜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원조를 필요로 할 만큼 궁핍한 상황에 처한 

국가 및 지역이라야 하며, 다른 하나는 원조를 제공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제적‧문화적 연계를 포함한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전략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제협력 프

로그램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지역은 뉴질랜드 인접국인 태평양 국

가들이다. 태평양 지역은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의 핵심 지역으로 전체 

124) MOFAT(2011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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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절반 이상이 할당된다. 이들 국가들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기

준을 충족하고 있다. 우선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

이며, 동시에 자연재해로 인해 늘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뉴질랜드

의 이웃국가로서 문화‧경제‧사회적 연계가 두터워 뉴질랜드의 대외원조

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두 번째 조건도 만족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지역에서의 뉴질랜드 원조는 크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인도네시아, 메콩, 동티모르의 4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점 분야는 

각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표 5-4 참고).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궁핍한 상황

에 있으며, 발전을 추구해 나갈 때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또한 뉴질랜드는 이들 국가들과 경제적 및 문화

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뉴질랜드의 중점협력국은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국가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14개 국가

라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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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아시아 지역 국가별 전략

국가 전략 기간
검토‧

평가

아시아 

전략과의 

일치

비고

인도네시

아

2002~07

2009~19
2008 불일치

∙기초교육, 지역사회 발전, 천연자원 발전, 평화, 거버

넌스의 5개 부문 집중

∙ 빈곤퇴치를 최우선시하므로 동쪽 섬에 원조 집중

∙ ‘인도네시아의 평화적인 번영을 도모한 거버넌스 향

상을 통한 경제발전’은 국가전략과 일치하지 않음.

∙ 농촌생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초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

필리핀 2003~07 2009 부분일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결과 

미언급

∙토착민 거버넌스, 농촌생계도 본 프로그램 계획에 포

함됨.

캄보디아 2005~10 - 일치

∙ 지속가능한 농촌생계 개발을 통한 캄보디아 빈곤퇴

치 목적

∙가난지원 관광, 천연자원 개발, 무역 및 민간부문 개

발,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부문에 원조 집중

라오스 2005~10 - 일치 ∙ 캄보디아 국가전략과 매우 비슷함.

베트남 2005~08 - 일치
∙빈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농촌생계 및 기본교육체

계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활동

동티모르
2005~06

2005~10
2008 불일치

∙ 초점분야: 교육, 지역사회 개발

∙ 초점분야: 민간부문개발 ‧ 고용, 교육 ‧ 기술, 보안

자료: http://www.aid.govt.nz/webfm_send/40.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표 5-5. 뉴질랜드의 중점협력국

국가

태평양 지역

∙ 쿡제도

∙ 피지

∙ 키리바시

∙ 나우루

∙ 니우에

∙ 파푸아뉴기니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토켈라우

∙ 통가

∙ 투발루

∙ 바누아투

비태평양 지역 ∙ 인도네시아 ∙ 티모르

자료: 저자 작성. [표 5-2]를 이용해 일부 수정함. 



216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1)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작성

외교통상부에서 계획하는 전략적 중장기 계획안인 “IDG Three Year 

Strategic Plan”은 3년 주기로 마련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국제개발 비

전을 이루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전반적인 ODA 전략에 대한 목표 및 실

행계획을 설정한다. 이는 개발정책과 관련된 외교통상부 내 부서 및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다년도 

연동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장기협력체계와 같은 3년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실태조사, 

영역별‧지역별 원조예산 등을 집행한다. 

중장기 계획안에는 크게 국제개발협력의 비전 및 미션, 계획을 갱신하

게 된 환경변화, 새로운 계획의 초점, 소요 예산, 구체적 실행방안,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중장기 계획은 “Strategic Plan 2012~15”이며, 경제복지 

향상, 인적자원 개발, 재난‧재해 피해복구 및 회복역량 향상, 평화를 위한 

보안‧거버넌스‧환경개선,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전략적 주요 테마로 

선정하고 각 테마별로 예상결과 및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125)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상의 주요 과제로서 개발효과성 확보, 개발 

혁신‧확장, 정책노력 집중과 개발협력체계 강화를, 그리고 조직상의 주요

과제로 직원‧역량에 대한 투자, 지식관리, 통신‧홍보, 결과 모니터링, 경

125) NZAP(2012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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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효율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Strategic Plan 2012~15”는 구체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국

가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 기타 프로그램(other program) 및 기타 

정부 프로그램(other crown program)을 선정하고 있다.126) 이 중 국가별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리적으로는 태평양 국가와 일부 

동남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자기관과의 협력, 개별국보다 

지역을 위주로 시행되는 지역별 프로그램(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별도의 장학지원 프로그램

도 추가되었다. 

그림 5-5. Strategic Plan 2012~15 개요

자료: http://www.aid.govt.nz/.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126) NZAP(2012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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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구분 2012/13 2013/14 2014/15 3년 지원액 합 

통가 12,000 12,000 12,000 36,000

투발루 4,000 3,500 3,500 11,000

바누아투 14,000 12,000 12,000 38,000

아프가니스탄 20,000 5,000 4,000 29,000

인도네시아 16,000 16,000 16,000 48,000

동티모르 8,000 7,000 7,000 22,000

국가 프로그램 합 199,300 177,300 161,500 538,100

지역 프로그램

태평양 경제개발 18,000 15,000 15,000 48,000

태평양 인간개발 15,000 15,000 15,000 45,000

태평양 지역사무소 21,000 20,000 20,000 61,000

태평양 지역 합 54,000 50,000 50,000 154,000

ASEAN 지역 5,000 5,000 5,000 15,000

아프리카 지역 5,000 5,000 5,000 15,000

라틴아메리카 지역 4,000 4,000 4,000 12,000

메콩 지역 15,000 12,500 12,500 40,000

지역 프로그램 합 83,000 76,500 76,500 236,000

사무소 프로그램

다자간 기구 94,000 94,000 94,000 282,000

사무소 프로그램 합 94,000 94,000 94,000 282,000

기타

장학금 54,000 56,000 58,000 168,000

파트너십‧기금 50,198 45,000 45,000 140,198

인도적 지원 17,000 17,000 17,000 51,000

전략적 평가‧연구 750 750 1,000 2,500

태평양 Head of Mission 기금 1,000 1,000 1,000 3,000

기타 합 124,948 121,750 124,000 370698

총합 524,248 502,550 494,000 1,520,798

할당금 499,143 494,945 494,945 1,489,033

자료: NZAP(2012d),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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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프로그램 운영체계

마스터플랜으로서의 3년 계획안이 마련되면 국가별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관리정책(PMP: Programme Management 

Policy)을 마련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정된 프로그램 매니

저(DPM: Designated Programme Manager)가 있는데, 이들의 주요 임무

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계자들간의 역할을 조율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운용목표는 개발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일관성(coherence), 우수성(quality) 세 가지

이다.128)

첫째, 모든 원조 프로그램은 개발효과성 향상을 위해 국제적인 약속, 

특히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에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 모든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즉 국가의 총 원조흐름과 다자 또

는 지역기구로의 자금 지원, 뉴질랜드 민간 부분,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

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 사이클을 통해 전략적 

혹은 정치적인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들은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을 참조해 

충족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 사이클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DPM은 외교통

상부의 표준양식에 의거해 해당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128) NZAP(2012c),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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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프로그램 관리 사이클

단계 필요한 자료

계획

(Planning)

∙ 프로그램 전략 및 결과 체계

∙ 개발 공동 프로그램(국가별 프로그램에 한함)

이행

(Implementation)

∙ 프로그램 연간계획

∙ 프로그램 연간보고서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국가별 파트너 지원 계획(FAP) (외부 및 내부)

∙ 기타 재정관리 정보

∙ 활동 및 계약관리 정보

검토

(Review)

∙품질관리 검토(내부)

∙ 프로그램 평가 

자료: NZAP(2012c), p. 5.

가) 계획단계

그림 5-6.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승인 절차

자료: http://www.aid.govt.nz/sites/default/files/PRO%20Develop%20and%20Approve%20a%20Programme%20 

Strategic%20and%20Results%20Framework%20Process.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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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전략 및 결과체계(PSRF: Program Strategic 

and Results Framework)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의 근거 논

리, 예상 결과, 측정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담당부서에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계획안을 제출하면 [그림 5-6]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PSRF가 승인된다.129) 

나) 실행단계

실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연간 사이클(ACPM: 

Annual Cycle for Programme Management)에 따라 진행된다.130) 이 자

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어떻게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

명해 주고 있다. 즉 Program Annual Plans, Program Annual Reports,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Financial and Information Management 

등이 그것이다. 

프로그램 연간계획은 PSRF의 단기 및 중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시행해야 할 방책을 설명하는 서류이다. 또한 그 해에 진행될 우

선과제와 이 과제들의 진척을 위한 정책, 해당 연도에 기획되고 실행되는 

사업의 수, 그리고 프로그램에 가용될 수 있는 금융재원을 나열한다. 연간

계획은 또 프로그램 파트너가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기입하고 프로

그램이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위험을 제시한다. DPM은 외교통상

부의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보고서 양식(Programme Annual Plan and 

Report template)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연간계획을 작성한다. 모든 프로그

129) NZAP(2012d), pp. 5-9.

130) NZAP(2012c), p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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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연간계획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련 부서 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연간 보고서는 한 해 동안 프로그램 내에서 달성되었거나 진

행된 결과를 기록한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이 계획했던 개발결과와 프

로그램 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또

한 사업의 계획, 이행, 및 완성 단계에서의 전체적인 진행 정도와 상태를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한 해 예상 지출과 실제 지출 간에 차

이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한다. 연간 보고서 또한 DPM이 

외교통상부의 주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관련 

부서 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토단계

검토단계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의 운영은 두 가지 자료(Quality Management Review, Program 

Evaluation)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외교통상부의 감사 및 위험관리 부서에서

는 매년 원조 프로그램의 샘플을 선택해 내부품질 관리 검토(QMR: Quality 

Management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팀(Programme Team)은 새로운 PSRF가 마련되기 전에 모든 

프로그램의 검토 및 평가 절차를 마쳐야 한다(보통 5년 주기). 모든 프로

그램의 약 20%가 전략적 평가작업에 포함되는데, DSE가 평가작업을 주

도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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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연간 실행계획 체계

자료: http://www.aid.govt.nz/ites/default/files/PRO%20Annual%20Cycle%20for%20Programme%20Management 

%20Process. 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다. CPS 작성 절차 및 내용

1) 개요

중점협력국과의 국가별 협력체계인 CPS는 뉴질랜드 정부의 개발협력 

목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별국 특성에 맞는 협력전략을 마련하기 위

한 것이다.

CPS는 크게 태평양 국가들(JCfD: Joint Commitment for Development)

과 비태평양 국가들(CSFfD: Country Strategic Framework for Development)

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JCfD는 태평양 지역의 수원국과 맺는 장관급 양자간 협정이다. CSF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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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뉴질랜드가 비태평양 지역의 수원국과 맺는 실무자급 협정으로서 장

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CPS는 뉴질랜드의 국가별 전략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개발성과를 내는 

데 있어 뉴질랜드가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국의 개발과제와 뉴질랜드가 문제해결을 위해 집중할 점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뉴질랜드의 개발정책 초점

∙뉴질랜드 원조의 우선분야와 우선분야 선정 이유, 달성 목표와 감독 방침

∙수원국의 참여 정도와 뉴질랜드 원조의 다른 공여국과의 조화 및 

보완 여부

∙뉴질랜드와 수원국의 상호 기대사항

∙경과 및 결과 공동 모니터링 방법

CPS는 6개월 내에 완성되어야 하는데, [표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직급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간다. 

표 5-9. CPS 작성 관계자 및 역할

직책 책임

장관 국가별 테마 및 협력체계 승인

차관

∙ Ministerial submission 검토 및 승인

∙국가별 협력체계(Country Strategic Framework) 문서의 최종 초안 검토 

및 승인

Head of Mission

∙ 전략체계 개발 담당자 선발

∙ 전략체계 개발, 조정그룹, 국내 자문에 있어 담당자의 참여 및 공헌 

예의주시

∙ 필요시 수원국(파트너국)간의 관계 관리

∙ 전략체계 진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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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직책 책임

국장
∙작업계획, Ministerial submission, 국가별 전략체계 최종 초안 검토 및 

승인

부국장
∙진척 상황 감독

∙ 조정그룹 미팅 의장직

개발 프로그램 

매니저(DPM)
∙ 국가별 전략체계 개발 편성 및 책임

조정그룹(Steering 

Group)

∙ 체계 진행 및 품질 촉진

∙ 사업범위 동의

∙ 문서검토 및 피드백 수렴

∙ 분석단계에서 조언 제공

피어 리뷰
∙ 전략체계 검토

∙ 조정그룹에 의견 및 조언 제공

자료: http://www.aid.govt.nz/sites/default/files/Developing%20a%20Country%20Strategic%20Framework%20 

for%20Development%20Guideline.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2) CPS 작성절차131)

CPS 작성절차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 5-8]에 나타나 있다. 총 9단계

를 거치며,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양식과 분량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검

토와 승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131) NZAP(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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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CPS 작성절차

자료: http://www.aid.govt.nz/sites/default/files/Develop%20a%20Country%20Strategic%20Framework%20or% 

20JCfD.pdf.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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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사업계획 마련

DPM이 사업계획을 구축한다. 사업계획에는 단계적 업무 사항과 각 직

책별 역할, 일정표, 조정그룹 멤버와 피어 리뷰 멤버 등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완성된 사업계획은 부국장의 승인을 거쳐 국장의 심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10. 1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1.1 프로그램 매니저 사업계획 준비

1.2 부국장 사업계획 승인

1.3 국장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자료: NZAP(2011a), p. 5.

나) 2단계: 사업 합리성 준비(2쪽 이내)

합리성(rationale)은 전략적 목표 및 우선분야,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수원국의 개발계획 및 정책과의 일치, 다른 공여국의 프로그램 및 사업과

의 조화, 젠더‧인권‧환경 등과 같은 주안점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한다. 

합리성에는 현행 국가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검토의견, 성과보고서, 

파트너 피드백 등과 같은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평가도 포함)이 반영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략목표 달성, 더 높은 수준의 개발성과 달성, 성

공 이유와 실패 이유, 향후 전략에 대한 시사점 등을 파악한다. 또한 합리

성에는 경제상황(거시경제 지표), 인간개발 지수(보건, 교육, 남녀평등)와 

거버넌스(책무성, 부패, 지방분권) 등 핵심영역에서의 수원국 국가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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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2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2.1 프로그램 매니저
다른 외교통상부 부서, 직책, 기타 IDG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별 

전략체계의 합리성 준비작업 주도권을 잡음.

2.2 프로그램 매니저
파트너국 이해관계자, 기타 외교통상부 부서, 기타 뉴질랜드 기관, NGO,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동분석을 수행

2.3 조정그룹 DPM이 작성한 합리성 검토

2.4 부국장 합리성 승인

자료: NZAP(2011a), p. 6.

다) 3단계: 전체 개요를 장관에게 제출(1~2쪽)

장관에게 제출되는 개요는 국가상황, 문제점 및 합리성을 바탕으로 원

조 개요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이 개요에는 국가상황, 제안 목표의 정당

성, 우선순위 등의 설명이 포함된다. 

표 5-12. 3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3.1 프로그램 매니저 장관에게 제출되는 개요를 준비하는 데 주도권 확보

3.2 조정그룹 개요 검토

3.3 부국장 개요 검토 및 승인

3.4 국장 개요 승인

3.5 차관 개요 승인 및 서명

3.6 장관 우선분야에 있어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거나 (3.1부터 반복) 개요 승인

자료: NZAP(2011a), p. 7.

라) 4단계: CPS 작성 준비(7쪽 이내)

개요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DPM은 CPS 작성을 준비한다. 이를 위

해 정책 부서, 국제개발그룹 직원, 수원국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

터링 및 평가 자문위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그룹 회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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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4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4.1 프로그램 매니저

개요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프로그램 매니저는 CPS 작성 준비. 관련 

부서 및 수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자문위원과 협력하여 핵심그룹 

회의를 조정

4.2 부국장 (내부 및 외부) 핵심그룹 회의 주재

4.3 프로그램 매니저 수원국과 의논

4.4 프로그램 매니저 CPS 초안 작성

4.5 조정그룹 CPS 초안 검토

4.6 부국장 CPS 초안 승인

자료: NZAP(2011a), p. 8.

마) 5단계: CPS 작성

주어진 양식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CPS를 작성한다. CPS에는 뉴질

랜드 원조의 주요 목표, 우선분야에서의 공동성과, 전략적 초점 영역, 수

원국의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 다른 공여국들과의 조화, 원조 수행 양식‧

구조, 상호 책무성, 기타 정부 기관과의 정책 일관성, 예산 상황, 감독 및 

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표 5-14. 5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5.1 프로그램 매니저 모니터링 ‧ 평가 자문위원과의 협력을 통해 CPS 작성 돌입

5.2 조정그룹 CPS 검토

5.3 부국장 CPS 승인

자료: NZAP(2011a), p. 9.

바) 6단계: 피어 리뷰 실행

피어 리뷰는 초안 문서의 품질이 조정그룹에 의해 인정되어야만 진행

될 수 있는데, 대개 2~3명의 전문가를 포함시킨다. 피어 리뷰의 참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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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참가자가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국가, 프로그램 기획, 관련 분야 등)을 소유하여 유용하

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예를 들어, 제안된 목표나 결과와 

비슷한 성과를 낸 다른 국가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지 여부), 둘째, 논쟁

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참가자가 CPS 개발에 있어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이에 해당된다.

표 5-15. 6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6.1 프로그램 매니저

피어 리뷰 진행 최소 2주 전에 피어 리뷰 참가자(의장 포함)와 함께 진행일

정 작성. 이때 프로젝트 매니저는 참가자에게 국별 전략체계의 초안, 피어 

리뷰 위임사항(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기타 국제개발그룹(IDG) 및 파트너

국의 관련 서류 제공

6.2 피어 리뷰 참가자
전략체계(결과체계도 포함) 초안을 검토. 의견서 혹은 구두로 CPS 초안

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제시

6.3 의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와 필요 

조치 등을 지시. 피어 리뷰의 의견에 따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 부분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포함. CPS에 대한 

종합 논평에는 뉴질랜드와 수원국 우선순위의 반영 여부, 결과측정 가능 

여부, 모니터링 세부과정 등을 명기

6.4 프로그램 매니저 피어 리뷰의 논평을 바탕으로 CPS 교정

6.5 조정그룹 수정본 검토

자료: NZAP(2011a), p. 10.

피어 리뷰 위임사항에는 CPS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사항이 고려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기타 뉴질랜드 기관 및 파트너국의 국가정책과 우선순위와의 일치 

여부

∙제안된 목표의 성공적인 구현 가능성

∙결과의 명확성과 측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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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진척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졌는지 여부

사) 7단계: CPS 완성

피어 리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CPS를 수정하고 최종본 내용을 

완성한다.

표 5-16. 7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7.1 부국장 CPS 최종본 검토

7.2 국장 CPS 최종본 승인

자료: NZAP(2011a), p. 11.

아) 8단계: CPS(JCfD 또는 CSFfD) 완성

국가별로 적합한 양식을 사용해 JCfD는 5-6쪽, CSFfD는 7쪽 내외로 

작성한다. 

표 5-17. 8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8.1
프로그램 

매니저

적합한 양식을 이용해 CPS 작성(파트너국이 태평양국일 경우 JCfD 양식, 

비태평양국일 경우 CSFfD 양식을 사용)

양식 선택이 끝나면 장관에게 제출할 준비

8.2 부국장 JCfD 혹은 CSFfD 검토 후 제출

8.3 국장 JCfD 혹은 CSFfD 승인 후 제출

8.4 차관 JCfD 혹은 CSFfD 승인 후 장관에 제출

8.5 장관 JCfD 혹은 CSFfD 승인

자료: NZAP(2011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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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단계: CPS 서명

표 5-18. 9단계 세부 절차

세부 단계 담당자 역할

9.1 DPM 및 파트너국 대표 CPS 서명 준비

9.2 서명 해당자
JCfD일 경우 양국 장관이 서명

CSFfD일 경우 양국 고위 실무대표가 서명

자료: NZAP(2011a), p. 12.

라. CPS 수행과 평가

1) 수행과 모니터링

CPS 수행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관리 연간 사이클을 따른다. 따라서 

CPS 수행을 위해서도 연간계획서, 연간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진행과정

에 대한 상황점검을 해야 한다.132)

연간계획서에는 CPS에 대해서도 단기 및 중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시행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연간보고

서는 한 해 동안 CPS 내용이 달성되었거나 진행된 결과를 기록해 프로그

램의 계획, 이행 및 완성 단계에서의 전체적인 진행 정도와 상태를 파악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사전적으로 예상했던 지출규모와 실제 

집행규모 간의 차이가 생길 경우 그에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DPM은 주어진 양식에 의거해 연간계획서를 작성해 7월 31일까지, 그

리고 연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련 부서 부국장의 승일은 받아

야 한다. CPS에 대해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로

의 모든 원조자금 흐름에 대한 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133) 

132) NZAP(2012c),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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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계획에 따라 CPS를 수행할 때 지정된 DPM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하나는 수원국 현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 및 정보관리이다. 첫째, 현지인과의 관계와 관련해 

DPM은 CPS의 수행에서 수원국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연례 검토회의(장관급 또는 실무자급)에 대한 보고에 

반드시 해당 국가로의 모든 원조자금 흐름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자금 및 정보관리와 관련해 DPM은 국가별 파트너 지원계획(FAP: 

Forward Aid Plans)을 작성해 7월 31일까지 해당 부서 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34) FAP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나타낸다. 또한 FAP는 반드시 수원국과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고위급 자문회의 및 연례 검토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회의들은 수원국의 예산 및 기획 일정과 합치해야 하며, 따라서 FAP 제

출은 수원국의 예산연도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다. 자금관리 외에도 기타 

정보관리를 위해 지정된 DPM은 CPS의 정확한 활동 및 계약관리 정보를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CPS 수행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

을 구비해 놓고 있다.135)

∙원조수행 편람(operation handbook): 뉴질랜드의 원조정책, 원조자

금 관리, 계약체결 및 자금조달, 현지인과의 관계에 관한 지침 등 

전반적인 원조수행과 관련된 설명을 포함

133) NZAP(2012c), pp. 7-9.

134) NZAP(2012c), pp. 9-10.

135) Comptroller and Auditor-General of New Zealand(200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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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무 안내서: 구체적 계약체결 및 자금조달 절차에 대한 실

무내용을 포함

∙업무수행 지침서(instruction form): 원조업무를 수행과 관련해 지켜

야 할 내용들을 포함(예: 이해상충관계의 신고 등)

∙기타 설명서: 기타 원조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음.

뉴질랜드 정부는 모니터링을 위해 수원국 정부에 대해 CPS 수행 진척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모니터링 보고지침서(guideline on activity monitoring)를 마련해 놓고 

개발 원조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원칙 및 실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NZAP의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CPS 수행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검

토하는 작업과 수원국 담당자들과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136) 

그러나 이 외에도 고위급 회담, NZAP 직원의 현지 방문, 세부적인 기술

지원 제공 및 개발원조 관련 국제기구 회원 가입 등을 통해서도 모니터링

을 한다. 

NZAP는 수원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원조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대해 검토내

용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원조 자금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아 당초의 계획이 차질을 보일 

136) Comptroller and Auditor-General of New Zealand(2008),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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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비해서도 몇 가지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원

조자금 지불을 보류하기도 하지만, 집행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들과 연관되

어 있는 경우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아울러 계획된 

내용과 집행과정에 차질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금조달의 재고 결정을 위해서

는 프로그램의 계획 및 수행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2) 평가 및 환류

가) 개요

뉴질랜드 정부는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결과중심

의 원조집행을 위해 원조전략이 3년 단위로 구성되며, 이 전략은 매년 사

업계획에 반영된다. 또한 원조 관련 부서 직원이 자기 조직의 성과를 스

스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조 관련 부

서는 원조집행기관의 책임감, 정책 개선, 전략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DAC 개발원조 평가원칙(DA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의 5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37) 

∙적절성(Relevance): 개발 원조활동이 수원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선

순위 및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사업목적 및 

설계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등을 평가한다. 

∙효과성(Effectiveness): 개발 원조활동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

137) 그러나 상황에 따라 5대 기준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평가기준이 포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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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평가한다. 

∙효율성(Efficiency): 경제적 의미에서 투입된 자원과 대비하여 성과

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업비용

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목표가 계획된 기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사업추진의 대안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는가 등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여국의 지원이 종결된 후에도 원조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환경 및 재정적 측면에서 나타내는 것

으로, 원조의 효과가 지원 종결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은 무엇인가 등을 평가한다.

∙영향력(Impact): 원조활동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

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와 부정

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NZAP에 의해 관리되는 전략평가 프로그램은 2011년에 만들어졌으며, 

검토 및 평가관리를 총괄하고 평가활동과 프로그램 개선 간의 긴밀한 피

드백 교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NZAP의 의뢰로 시행된 검토 및 

평가보고서는 외교통상부에 제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외교통상부가 보

고서의 제언에 대한 조치 및 응답이나 차후 개발원조 계획에 반영할 방침 

등을 결정한다. 

나) 평가 및 환류 절차

[그림 5-9]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뉴질랜드 CPS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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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뉴질랜드 CPS 평가체계

자료: http://www.hashdoc.com/document/17552/evaluate-an-activity-mfat-roles-and-responsibilities. 

(검색일: 201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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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팀 설립 이전 단계: 1~6

원조 평가정책의 규칙에 따르면, 원조사업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총 가치 1천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혹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5백

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사업은 수행 중 혹은 만료 

즉시 평가한다(다자기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제외).

∙중간 혹은 낮은 위험수위의 1백만 뉴질랜드달러에서 1천만 뉴질랜

드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사업은 평가할 수도 있다.

∙중간 혹은 낮은 위험수위의 1백만 뉴질랜드달러 내외의 사업이나 

높은 위험수위의 50만 뉴질랜드달러 내외의 사업은 이례적인 경우

에만 평가한다.

그림 5-10. 사업평가 결정 매트릭스

자료: NZAP(2012a), p. 9의 그림을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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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비단계에서는 어느 조직이 평가를 위탁 받을지에 대한 결정도 

내리게 된다. 

∙수원국 주도 평가: 수원국이 평가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예상 품질기

준을 계약 내용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예상 품질기준의 예로

는 평가 결과의 용도(개발원조의 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생성될지의 여부), 정보 자주성, 타당성 등이 있다.

∙공동 평가: 수원국이 주도하는 평가가 적절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

다고 여겨지면 공동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원조사업이 공동 출자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공여국 혹은 수원국과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공여국 원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평가를 수행할 

경우 흔히 이행된다. 공동 평가에 있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파

트너’로서 행동한다. 이는 뉴질랜드가 수원국 기관과 주도권 및 관

리 책임을 공유하고, 평가 절차의 원칙, 기준 등을 협상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교섭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공동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 범위 및 방법, 교신법, 의사결정 방

법, 계약방법, 행정, 비용분담 등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합의를 보아

야 한다. 

평가 시기는 평가 자체의 목표, 범위, 혹은 복잡도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평가의 목적에 맞게 평가 관련 정보가 준비되고 평가 작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평가 시기는 충분히 일찍 잡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를 수행할 

때 자문 및 파트너십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

히 피드백을 얻기 위해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1주일 정도, 그리고 평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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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초안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정

부는 평가 시간표 및 평가과정 스케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해 놓고 있다.

(2) 평가팀 설립 및 보고서 작성 단계: 7~14

사업 평가는 자주성 확립을 위해 대개 독립 평가단에 의해 수행된다. 

대외원조 사업의 이전 단계(예를 들어, 계획단계 혹은 수행단계)에 관련

된 외교통상부 직원이 평가팀에 소속될 경우 자주성 확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평가팀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혹

은 수원국 정부 직원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거나 전문성 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평가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조정그룹이 확립된 경우 조정그룹의 멤버

들이 평가팀 멤버를 선발한다. 

DPM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유인물과 주요 연락처를 제

공하여 평가팀의 모든 멤버들에게 크로스커팅 이슈나 기타 평가 관련 정

책에 있어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팀은 평가절차를 통한 평가목표 달성 방법, 위임사항에 기재된 

평가원칙과 접근법, 평가절차의 상세한 방법론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조정그룹은 제출된 평가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피드

백을 제출한다. 사업관리자는 이를 정리하고 요약하여 ‘평가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여 평가팀 전원에게 제공한다. 평가계획안이 미흡하거나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평가팀 업무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한다고 간

주되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계획안이 승인되면 평가를 수행한다. 이후 평가팀은 보고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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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한다. 아울러 별

도의 문서(사업 평가계획에 대한 피드백 혹은 보고서 템플릿)에 각 수정

사항에 대응하여 어떤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DPM이 최종보고서를 조정그룹과 기타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3) 보고서에 대한 외교통상부 평가 및 수정: 15~19

DPM은 평가보고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공식 답변을 작성한다. 부국

장 혹은 개발고문이 공식 답변안을 검토하고 승인하게 되면, 평가 결과는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된다. 

모든 승인절차가 끝나면 DPM이 보고서의 pdf 파일을 개발전략 및 평

가 담당부서의 개발지원 담당자게 전송하여 NZAP 홈페이지에 개시되거

나 외교부 도서관 장서에 추가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장이 매년 2회

(3월 말, 9월 말)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전략 및 평가 부서의 개발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후에 조정그룹에 전달한다.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파푸아뉴기니138)

뉴질랜드의 대(對)파푸아뉴기니 개발원조는 ‘10년 합동전략(2008~18)’

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다. 이 전략은 농촌인구를 위한 경제발전의 기회

138) MOFAT of New Zealand(2011d).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의 CPS 사례는 MOFAT of 
New Zealand(2011b, 2011c, 2011e, 2011f)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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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고 교육과 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최근 개발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장기

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설정하였다.

1) 서론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의 JCfD는 MDGs 성취를 포함해 파푸아뉴기

니 국민들을 위한 장기 발전을 성취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추진한다.

∙최상의 실용적 형태로 원조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협정문에 구체화된 중점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을 제공한다.

∙점차적으로 강건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파푸아뉴기

니의 금융 및 조달시스템을 통해 운용한다.

∙가능한 분야에서 다른 원조공여자들과 보다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참여해 활동한다.

∙중점분야별 협약내용을 준수한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분야별 계획을 개발해 국

가 및 지방 기획 및 예산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결과 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분야별 계획의 비용관리를 강화한다.



244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정기적인 분야별 실무그룹 토의를 통해 원조내역을 조율한다.

∙기획, 예산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조달, 지출관리 및 감사 등을 

포함한 공공재정관리를 개선한다.

∙뉴질랜드 정부에게 투자해 주길 바라는 분야를 명확히 제시한다.

∙중점분야별 협약내용을 준수한다.

2) 원조 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

중점분야 및 상호협조 내용은 네 가지 결과를 통해 전달된다.

∙파푸아뉴기니의 국가발전계획: 비전 2050, 발전전략계획 2010~30 

및 중기발전계획 2011~15

∙뉴질랜드의 원조정책

∙발전 협력을 위한 케언스(Cairns) 조약,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원

칙 및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PNG 선언

∙ NZAP에서 제공되는 재원관리에 대한 공동책임

또한 원조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모든 원조

자금 흐름은 매년 갱신된다. 이러한 원조자금 흐름은 뉴질랜드 정부의 파

푸아뉴기니에 대한 국가별 공적원조 할당량, 추가적인 분야별, 다자간, 지

방정부 및 NGO 자금 등 모든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파푸아뉴기니에 대

한 뉴질랜드 원조의 대부분은 국가별 할당량을 통해 중점분야에 대한 원

조로 이루어진다. 이는 낭비를 줄이고 보다 대규모의 장기적 투자에 집중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별 프로그램 외에 뉴질랜드 지방정부, NGO 및 국

제기구를 통한 원조도 때로는 지원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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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차원 및 재난구조 차원의 원조를 제

공할 것이다.

모니터링을 위해 양국 정부는 매년 합동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목표달

성, 제약요인 및 사전계획이 중점분야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점

검한다. 한편 정례적 장관급 회담을 통해 결과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과 과다한 지원을 피해야 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중점분야 및 협약내용에 대한 수정은 상호

간에 문서로 확정한다.

3) 중점지원 분야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중점 지원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2개 분야(농업, 에너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2개 분야(보건, 교육), 지

역안전(Bougainville 지역)의 5개이다.139) 

가) 농업분야

우선 뉴질랜드는 파푸아뉴기니의 농업부문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발전

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기업개발기구인 Bris Kanda에 백만 뉴질랜드달러 지원

∙모로베 주(州) 등 4개 주에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 백만 뉴질랜드

달러 지원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선물 개발청

139) 뉴질랜드 파트너십이라는 분야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국가별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분야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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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Produce Development Agency) 지원

∙신선물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년간 최대 1,2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지원

파푸아뉴기니 정부도 이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기로 했다.

∙건전한 정책을 개발하고 농부 및 영농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농업가축부(National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및 국립농업연구체계(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ystem)에 대

한 지원 증대

∙농부들이 시장에 보다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

양국 정부는 이러한 원조 노력을 통해 농업분야의 5% 성장 및 농업분

야에서의 고용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뉴질

랜드는 최근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 신선한 농산물 도매

시장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나) 에너지

에너지 분야의 지원은 전력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단독으로 원조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일본과 아시아개발

은행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4,5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Japan-ADB 

Improved Energy Access for Rural Communities” 프로젝트에 250만 미

국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00만 미국달러를 제공하고 PPL 



제5장 뉴질랜드 사례  247     

(PNG Power Limited)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또한 PPL을 통

해 전력공급 인프라를 건설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의 원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4,500가

구, 20개 학교 및 20개 의료시설에 전력공급, 가계의 에너지 지출비용 20% 

감축, 전력공급 지역에 20% 사업 확장 등이다.

다) 기초보건

뉴질랜드는 이어 보건부문 개선 프로그램(HSIP: Health Sector Improve-

ment Programme)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파푸아뉴기니 정부, 뉴질랜드 정부 및 기타 개발 공여국들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공공 의료서비스 전달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창시되었으며, 

건강, HIV 예방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호주와 더불어 20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Save the Children의 관리하에 이행되는 동세픽 주 여성과 아동 

건강 프로젝트를 위해 30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800여 개의 마을에서 

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주

로 HIV 전염의 주원인이 되는 행동 위험요인과 HIV 감염률에 대한 정확

한 상황판단을 위해 대규모의 가계조사를 지원한다.

이에 대응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가보건계획 2010~19(National 

health Plan 2010~19)에 맞추어 보건기금을 증대하고, 2010년 검토의견

에 따라 보건분야 개선 프로그램의 개혁을 추진하며, 양국간 고위급 회담

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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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학금 및 직업훈련

교육분야 지원의 기본 목적은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노동력을 길러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2011/12년부터 3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 국민들이 뉴질랜드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20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증대시키고, 국가기술 및 직업훈련원의 교사나 관리

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며, 뉴질랜드 및 파푸아뉴기니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에게 견습 및 고용기회를 촉진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의 장학금 제

도는 파푸아뉴기니의 농업연구기관 및 영농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조

율해 나가기로 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와 경제분야, 특히 상업 및 농업 분

야의 인적자원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장학금 제도에 적합한 

학생 선발을 지원하며, 장학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학금 수헤자들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을 증대시키며, 숙련노동자들이 광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국외 인력을 대체하도록 하고, 기술 및 직업 훈련기관에서 교육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마) 부건빌 지역의 안전 및 개발

또한 뉴질랜드는 지난 10년간 부건빌(Bougainville)140)의 재건과 법과 

정의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26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부건빌 지역사회 치안 프로젝

140) 파푸아뉴기니의 자치구로 1990년대에 긴 교전을 겪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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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Bougainville Community Policing Project)를 통해 부건빌 경찰 서비

스(BPS: Bougainville Police Service)의 지역사회 보조 경찰을 양성하여 

마을 법원 혹은 마을 지도자와의 상의를 통한 법과 질서 문제해결에 조력

하고 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정부, 부건빌 자치정부, 호주 정부와 뉴질

랜드 정부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부건빌 거버넌스 정책기금(Governance 

and Implementation Fund)에 매년 15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자치정부의 행정과 서비스전달을 돕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도 이에 대해 BPS의 예산을 매년 증대시켜 지역사

회 보조 경찰 양성에 대한 재정적 및 기능적 책임을 양도해 나가기로 했

다. 또한 부건빌 자치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예정대로 전달되도

록, 그리고 자치 기능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건빌 자치정부와 협

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BPS의 기능이 향상되고 부건빌 

지역에서의 범죄가 감소함으로써 BPS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신뢰가 증

진되었다. 

나. 비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인도네시아141)

뉴질랜드 정부는 2012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국 공동 우선순위 및 

뉴질랜드의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CPS인 개발협력체계(2012~16)를 체결하

였다. 이 협력체계의 목표는 자립적이고 선진적이며 공평한 인도네시아의 

번영을 위해 재난위험 관리, 농업, 재생에너지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동부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개발도 중요시하고 있다. 

141) NZAP(2011b), p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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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체결한 CSFfD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한 장기 발전목표를 성취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립적이고 선진화된 그리고 공평하고 

번영된 인도네시아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원조 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

중점분야 및 상호협조 내용은 네 가지 결과를 통해 전달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중기발전계획 2010~14, 그에 따른 발전계

획, 분야별 계획 및 원조정책

∙뉴질랜드의 국제개발 정책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개발효과성을 위한 원조

에 대한 자카르타 협정(Jakarta Commitment on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아세안‧뉴질랜드의 포괄적 파트너십 2010~15 공동선언(Joint Declara-

tion for ASEAN-New Zeal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또한 원조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모든 원조자

금 흐름은 매년 갱신된다. 이러한 원조자금 흐름은 뉴질랜드 정부의 인도

네시아에 대한 국가별 공적원조 할당량, 추가적인 분야별, 다자간, 지방정

부 및 NGO 자금 등 모든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뉴질

랜드 원조의 대부분은 국가별 할당량을 통해 중점분야에 대한 원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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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이는 낭비를 줄이고 보다 대규모의 장기적 투자에 집중하기 위

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 및 재난

구조 차원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CSFfD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상호 파트너십 및 신

뢰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실행될 것이다.

모니터링을 위해 양국 정부는 매년 합동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목표달

성, 제약요인 및 사전계획이 중점분야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점

검한다. 한편 정례적 장관급 회담을 통해 결과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과 과다한 지원을 피해야 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프로그램 실행 스케줄을 포함한 PSRF는 실행계획 첫 해 중 최종 확정될 

것이며, CSFfD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서로 인정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3) 중점지원 분야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점 지원 분야는 재생에너지, 재난위험 관리, 농

업, 인적자원 개발,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5개이다. 

가) 재생에너지

인도네시아의 전력수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기공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에 중요 요소 중의 하나임에

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에 현저히 미달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열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의 조기착공에 돌입했다.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 노력에 답해 인도네시아 지

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 극대화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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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생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페르타미나(Pertamina) 지역발전소의 에너지 생산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에 1,05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으

며, 지열개발을 위해 추가적으로 20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마다 대학교(UGM: Universitas Gadjah Mada)의 지열발전 훈

련 프로그램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나) 재난위험 관리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지나며 아시아, 태평양, 호주 지각판이 맞물리는 

지점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자연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재해는 지역사회, 자연환경, 인프라, 경제에 엄청난 

손상을 가했는데, 그중 특히 2004년 12월에 발생한 쓰나미(Boxing Day 

Tsunami)는 인도네시아의 전 부문에 대참사를 안겼다. 뉴질랜드는 이에 

대응하여 500만 뉴질랜드달러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의 중앙 및 지방정부

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요인 감소와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가자마다 대학교와 GNS Science의 기술지원을 통해 

재난위험 관리역량을 키우는 실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이는 인도네시

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004년 쓰나미 피

해를 입은 아체(Aceh) 지역의 재건을 위해 5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했

으며, 이 외에도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 재난기금(IDF: Indonesia Disaster 

Fund)’을 통해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기부금은 

2010년 10월 대규모 화산폭발의 피해를 입은 메라피 산(Mount Merapi) 

지역주민의 생계 향상과 2010년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믄타와이(Mentawai) 

섬 지역의 주택재건에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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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

인도네시아는 2014년까지 GDP 대비 농업 비율이 3.7%에 달하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립도 증가와 농업경쟁력 강

화, 농민소득 증대, 천연자원 보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행계획 첫 해 중 확정되는 분야에 대해 750만 뉴질랜드달

러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우선해서 뉴질랜드‧아세

안 장학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 인적자원 개발

인도네시아의 발전계획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발전과 경제성

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 개혁가 및 리더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6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

하기로 했다. 장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이 크고 재생에너지, 재난위험 관

리, 농업 및 동인도네시아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이 큰 인재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한 남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로 했다.

이 외에도 가자마다 대학교의 연구 및 개발지원 프로그램에 375만 뉴

질랜드달러를 지원하고, 뉴질랜드‧아세안 차세대 기업지도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기업지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인도네시아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지체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낙후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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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수반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인도네시아 발전계획도 도전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특히 낙후된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우선 뉴질랜드는 2007년부터 UNDP의 파푸아 주 사람중심 개발계획

(People-centred Development Programme)에 5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

원하여 동부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전력 및 보건‧교육‧인프라 개발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1단계). 또한 파푸아 지역의 사업환경 개선

과 재정지원 및 사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오고 있다(2단계).

4. 뉴질랜드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뉴질랜드는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대외원조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원조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체계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구체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운영체계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뉴질랜드의 사례

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의 배경이 무엇인지,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때 중

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뉴질랜드 사례에서 대외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최초 기획단계부터 최종 평

가단계까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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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대외원조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 및 조직들과는 어떻게 협조해 나가

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식민지 경험이 없으면서도 활발한 대외 원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중 적극적

으로 대외원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과거에 식민지를 

통치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외원조 전략 및 중점 

지원 지역은 과거의 특수한 관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사정과는 다르므로, 비록 발전된 대외 원조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

더라도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뉴질랜드의 국가 특성, 지리

적 특성, 대외관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당히 효과적인 대외원조 정책을 운

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우리 정부가 중점협

력국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질랜드는 매우 체계화된 통합 원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NGO 등 민간기관 및 외국과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된 유기적 관계

는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수원국의 사례심을 확보하는 데 상당

히 유용하다.

뉴질랜드는 전체적인 대외원조 정책의 틀을 마련할 때 자국의 특성에 

맞는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

장기 전략, 그리고 매년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운영계획을 전체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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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작성하고 있다. [그림 5-11]은 이와 같은 뉴질랜드 대외원조 정책

의 작성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외원조 정책의 비전으로 ‘Development that Delivers’를 

내세우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여 더 안

전하고 공평하며 번영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미

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외교부에서 계

획하는 “IDG Three Year Strategic Plan”인데, 보통 3년 주기로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안에는 크게 국제개발협력의 비전 및 미션, 계획

그림 5-11. 뉴질랜드 대외원조 정책의 작성 틀

비 전

Development that Delivers

미 션

“빈곤을 퇴치하고 세계 안전, 평등 및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reduce poverty and to contribute to a more secure, 

equitable and prosperous world)”

3개년 전략

배경
전략적 

초점
중점지역 프로그램 추진전략 예산 기타

(프로그램관리 사이클)

개요 기획단계
실행단계

(연간 사이클)
검토단계

PSRF JFcD PAP PAR EwS FAP OFMI ACMI QMR PE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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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갱신하게 된 환경변화, 새로운 계획의 초점, 소요 예산, 구체적 실행 

방안, 그리고 원조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스터플랜으로서의 3년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면, 각 프로그램에 대

해 프로그램 관리 정책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

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관리 사이클은 크게 기획단계, 실행단계, 검토단계

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점협력국 지원을 위한 연간계획은 기본적으

로 중장기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해당 연도별로 지원정책을 진행해 나가

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대외원조 체

계는 장기적 비전 제시부터 구체적인 실행까지 전 과정이 일관성을 가지

고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

둘째, 뉴질랜드는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자국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

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조 프로그램은 자국의 개발원조가 가장 긍정

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역 및 분야에 초점을 두고, 뉴질랜드의 비교

우위와 전문성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공여

국으로서 개발효율성에 중심을 둔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구축과 외교 및 

무역 정책의 접근방식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이에 부합하는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을 전략적인 

핵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원조 지원금의 대부분을 이들 국가들에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

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한편 지원 분야와 관련해,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인적자본 개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안전하고 안정

된 사회의 건설 등도 함께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원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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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수원국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도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디자인된다. 따라서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비교우

위를 가진 어업, 농업, 관광, 신재생 에너지, 교육, 법 등의 분야에서 자신

들의 노하우를 수원국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적용하고 있다. 

셋째, 중점협력국과의 CPS를 작성할 때 원조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매우 체계적인 작성절차를 거치고 실행계획들이 구체화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CPS는 뉴질랜드 대외원조의 목적 및 우선순위를 반

영해 개별국 특성에 따라 크게 태평양 국가들의 JCfD와 비태평양 국가들

의 CSFfD로 나누어진다.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CSFfD의 경우 법적

인 구속이 없다는 점을 명기한다는 차이가 있다. CPS의 작성은 총 9단계를 

거치며,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양식과 분량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검토와 

승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CPS는 6개월 내에 완성되어야 하는데, 다양

한 직급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간다. 

CPS에는 뉴질랜드의 국가별 전략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개발 노력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와 수원국 정부가 해야 할 일, 

뉴질랜드 원조의 우선분야와 우선분야 선정 이유, 달성 목표와 감독 방침, 

수원국의 참여 정도와 뉴질랜드 개발협력의 다른 공여국과의 조화 및 보

완 여부, 뉴질랜드와 수원국의 상호 기대사항, 원조효과 개선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등을 포함시킨다. 

CPS를 작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원국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CPS를 작성할 때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수원국의 분야별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대외

원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 검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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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현지에 있는 대외원조 담당자들이 수원국 기관 담당자들과 지속적

으로 대화하고 협의하여 협력할 분야를 결정한다. 실무담당자들이 최종 

문서를 완성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대하여 수원국 정부와 협약을 체

결한다.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 담당자들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의 필요를 반영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

서 뉴질랜드처럼 CPS 작성과정에 현지 담당자들과 수원국 담당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대외원조 체계와 부합

되고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뉴질랜드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포함한 전체 원조과정에서 표준화된 절차

와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 최초의 기획단계부터 최종 평가단계까지 모든 

과정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며, 각 과정에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해당 업

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또한 각 과정을 수행할 때 필

요한 양식을 제시하고, 그 양식을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그리고 심지어 각 양식의 개별 항목에 대해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해

야 할지 세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이는 업무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관계자들의 업무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공식적인 문서 외에도 안내서, 지침서, 설명서 등 실무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일선 부서 및 수원국 현지에

서 대외원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실무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제시

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실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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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

화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체계적인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

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다섯째, 이 외에도 뉴질랜드는 끊임없는 동태적 개선작업을 통해 원조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뉴질랜드는 업무효과성을 중시해 지속

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단기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 

계획도 정기적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동태적인 개선과정은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NZAP에 의해 관리되는 평가 프로그램은 평가활동과 프로그램 개선 

간의 긴밀한 피드백 교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평가과정은 총 19단

계로 상세하게 세분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또한 세밀하

게 제시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연도별 계획안에 단기 및 중기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시행해야 할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으

며, 또한 사후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연도별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

된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사전적으로 계획했던 것과 실제 진행된 결과 간에 차이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중점협력국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때도 프로그램이 완결되면 반드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

고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경우 사후적인 평가 부실로 원조의 효

과성이 저하되곤 하는데, 뉴질랜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 및 평가 

관리를 총괄하고 평가 내용이 반드시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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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국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가. 국가 원조전략 및 정책과 국가협력전략

국가협력전략(CPS)의 등장은 2000년 UN MDGs가 채택된 이래 원조

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배경으로 한다. 국제적 차원의 

원조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

하였으며 꾸준히 개선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예측성, 

원조일치(alignment), 분업, 투명성 등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여러 원칙들

이 채택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중점협

력국을 중요 수원국으로 하는 CPS 제도가 채택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부터 많은 공여국들이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계속 그 내용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CPS 문서는 한 마디로 공여국이 원조정책의 기조와 집행계획을 바탕

으로 수원국과의 합의 아래 “일정 기간 일정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약

속하는 ‘실행협약’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인 CPS가 성

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초 공여국의 원조정책이 당사국

들간 여건과 제공능력 및 필요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작성

되었는가에 달렸다. CPS는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개발의 촉진을 위해 어떤 내용의 원조를 받을 것인가에 초점

을 맞춘다.

사례연구로 살펴본 3개국은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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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 아래 다년 간(3~5년) 수원국의 개발전

략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범분야를 포함하는 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원조정책을 계획, 배분,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체계 자

체는 큰 틀은 유지하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세한 조정과정을 거친다. 

우선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국제협력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가 모든 

관련 정부 부처들의 모임을 통해 총체적으로 원조계획을 협의하는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실질적으로는 주무부처로서 외교협력부(MAEC)

가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그 산하 실무기관인 국제개발협력청

(AECID)이 집행한다. 절차에 따라 중점협력국이 선정되면 외교협력부를 

중심으로 각국에 대한 국별협력체계(MAP, CPS)가 작성된다. 스페인은 

상당한 정도로 분권화 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국별협력체계(MPA)의 작성

에는 참여하지만, 원조의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슷한 ‘정부 부처간 국제협력개발 위원회(CICID)’

라는 중추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는 달리 CICID는 

내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체계와 과정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행

사한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원조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중점협력국을 

선정한다. 주무부처인 외무부와 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대표는 물론 의회 

및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프랑스 개발청(AFD)은 집행기관이

지만 원조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스페인과는 달리 CPS 작성을 위한 매뉴얼이나 준비단계가 

없다. 최고의결기구인 CICID가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프랑스의 원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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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개관하는 일반문서(DCCD)를 작성하면, 이 문서에 기초하여 개발협

력부 장관이 주재하는 CICID 공동사무국이 조정을 거쳐 중기전망(3년 예

산에 맞추어)과 함께 당해 연도 총체적인 원조계획을 작성한다. 그 이후

부터는 외무부, 재정경제부 및 AFD를 중심으로 CICID 테두리 내에서 모

든 절차가 진행된다. 즉 이 문서는 전략방침계획(POS)의 수립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수원국별 지원체계(CIP)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지침이 된

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점협력 대상국별로 협의하기 위

한 CPS(안)를 마련한다.

한편 소규모 경제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체계가 비교적 단순

하다. 즉 원조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외교통상부(MOFAT)를 중심으로 진

행되며, 실무집행은 이 부처의 국제개발그룹(IDG)이 담당한 뉴질랜드 원

조 프로그램(NZAP)에 의해 수행된다. 외교부가 수립하는 3년 단위의 전

략은 마스터플랜에서부터 프로그램별 운영계획까지 계획단계, 실행단계 

및 검토단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연 

단위의 단기협력체계가 수행된다. 이에 따라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및 국별 전략이 수립되며, 이를 기초로 CPS(안)가 마련된다. 

이들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공여국 차원의 부문별 

및 지역/국별 중장기적인 원조전략 방향과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후

에 CPS는 그 구체적인 집행을 취지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CPS는 그 

배경을 이루는 총체적인 원조계획의 일부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비슷하게 원조정책을 총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제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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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국가차원의 유‧무상을 비롯해서 부문별 그리고 지역/국별로 원조수

단들을 상호연계 아래 일정 기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

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본부로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 

테두리 내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연도별로 그리고 지역/국별로 원조제공 계획이 확정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원조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그리고 그 취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제원조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원조지도(Aid 

map)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 위에 CPS는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수요를 최대

한 반영하여 원조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담아야 한다. 

나. 국가협력전략 작성을 위한 준비절차

CPS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은 3개국간 행정문화와 관행의 차이를 반영

하여 각각 다른 절차를 보인다. 

3개국 모두 중점협력국에 대해 국별로 CPS를 작성한다. 스페인(MAP)

의 경우에는 국별로 상세한 매뉴얼에 따라, 그리고 뉴질랜드 역시 태평양 

지역(JCfD) 및 비태평양 국가들(CSFfD)로 나누어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국별로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CICID 

체계 내에서 프랑스 개발청(AFD)이 준비한 부문별(CIS), 지역별(CIR) 및 

국별(CIP) 지원체계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 측 CPS(안)가 작성되지만, 

이 과정을 정리하는 매뉴얼은 따로 없다. 이 CPS(안)는 프랑스 측의 제안

을 기초로 수원국과 대화를 갖는 협의문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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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페인은 중장기 협력전략에 중점협력국과 중점협력 분야가 결정

되면 다음 단계로 중기전략과 일관성 있는 국별협력체계(MAP, CPS)를 

작성하고 있다. 이 MAP은 중점협력국과 각각 개별적으로 의견교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조인된다. 뉴질랜드는 태평양지역(JCfD) 또는 비태평양

지역(CSFfD) 국가별로 CPS를 조인한다.

이와 같이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3개국은 다 같이 CPS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12개월 내외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

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페인에 있어서는 외교협력부(DGPOLDE)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현실적으로는 각 수원국별로 조직된 현지조정그룹(GEC)이 국제개발협력

청(ACEID) 현지사무소와의 협력 아래 현지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국별

협력체계(CPS, MAP)를 준비한다. 국제개발협력청(ACEID)은 지역별‧기

능별로 내부 전문가 그리고 외교부 내 국가업무확대지원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돕는다. 여기에 더하여 현지조정그룹(GEC)은 국제개발협력청

(ACEID) 현지 사무소는 물론 스페인 문화센터, 훈련센터, 대사관, NGO

뿐만 아니라 스페인 자치공동체, 지방정부, 대학, 노동조합, 기업, 상공회

의소 등 해당 수원국에서 스페인 원조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들을 이 과정

에 참여시키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한다.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성절차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준비단계에서는 정부수준의 실무담당 원조 주체를 중심으로 작업일정

과 함께 개념문건이 작성된다. 다음 1단계인 분석단계(분야별‧국가별 분

석, 주인의식, 원조일치 및 분업 등 원조제공의 원칙 반영)에서는 현지 사

무소 및 국제개발협력청(ACEID)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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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 제2단계 전략선택(개입부문 및 우선순위 결정, 협력지도 작

성) 및 제3단계 국별협력체계 작성(성과관리, 효과성 제고, 정책의 일관

성, 예산 배정 등)은 조정그룹(GEC)이 주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외교협력부 및 조정그룹(GEC)이 담당한다. 

스페인의 CPS 준비단계가 갖는 이점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의 

제고, 분권화(현장주도) 및 수원국의 참여에 있다. 공여국인 스페인의 입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원조정책을 수행하지

만, 서로 비슷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정부대표와 함께 수

원국 현지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및 관심 민간기구(예로 NGO) 등 

폭넓게 사회적 공동행동이라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

춘다. 또 CPS(MAP)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지 사정에 밝은 정부 실무

자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수원국 측의 정부 및 민간 실무자들의 대

표와 함께 토론을 거쳐 현지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원조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도 지적된다. 우선 성과지향적 원

조정책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그 실질적인 결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설정된 목표가 수원국의 발표

자료에 근거하며 수원국 국가수준의 지표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스페

인의 부문별 원조규모가 수원국의 부문별 총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성과 결과를 여기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국별협력체계(MAP)의 준비과정 자체

에서 비롯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문건의 작성에 참여하는 주체가 

너무 많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조의 분절화 현상이 발생한

다고도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측면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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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즉 각 분야를 대표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현지조정

그룹(GEC)은 상근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협의체이므로 조정기능과 권한

이 제한된다. 따라서 각 대표들은 자기의 전문지식이나 입장에서 원조사

업 프로젝트를 평가하므로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거나 효율을 기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CPS에 해당하는 국별협력체계(MAP) 자체도 복잡하고 산만

하다는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EU 회원국들은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CPS 형식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스페인도 그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국별원조체계(MAP)는 본문만 60쪽 내외에 달하며 다양한 

내용을 담은 부록은 이보다도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다만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전망에 따르

면, 스페인도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EU의 공동다년 프로그래밍이 권

고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142)

프랑스의 경우에는 스페인에 비해 CPS 이전 단계인 국별지원체계(CIP)

라는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 이미 설명한 대로 프랑스의 CPS(안)를 준비

하기 위한 매뉴얼은 없으며, 지역별지원체계(CIR) 및 국별지원체계(CIP)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CPS는 간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이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CPS는 대부분 기간

이 종료되어 2013년 중반부터 제2기 CPS 기간에 접어들었으며, 2013년 

10월 현재 7개국 정도와 조인을 마친 상태이다.

제1기 CPS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개선점을 개선하는 한편, EU

142) 제4장 [글상자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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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의 권고와 CICID 결정을 반영하여 제2기 CPS 내

용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었다. 본문은 15쪽 내외이며 부록은 17쪽 

내외로 요약된다. 제1기에서 조인대상 수원국은 39개였으나, 원하는 국가로 

그 대상을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제2기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지 중점협력국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

으로 한 우선빈곤 17개국(앞으로는 16개국)은 CPS 조인이 필수적이다. 

스페인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CPS 준비과정에서 중앙집

권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CICID가 결정한 일반문서(DCCD)

는 단계를 거칠수록 구체화되며, 최종단계에 이르면 국별지원체계(CIP)

라는 명칭의 실용적인 집행체계로 발전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실무작업은 프랑스 개발청(AFD)이 담당하지만, 실

질적으로는 외무부 및 재정경제부 실무자들과의 협업형태로 진행된다. 

AFD 전문부서가 주관하는 부문별지원체계(CIS), 지역별지원체계(CIS) 

및 국별지원체계에서는 각 단계마다 공개적으로 시민사회, 정부 공무원, 

이해 당사자, 학계 및 연구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어 각계

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는다. 보통 200~300명이 참석하므로 대규

모 집회라고는 할 수 없다. 

국별지원체계(CIP)는 중점지원국별로 작성되며, 공통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3년) 프랑스가 제공하는 재정원조의 구체적인 대상, 다른 공여

국과의 분업관계 및 기대되는 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가 

CPS(안)의 골격을 제공한다. 

CPS 준비단계에서는 모든 권한이 현지 주재 프랑스대사에게 주어진

다. CPS는 대사 중심으로 작성되는데, 정부대표들은 물론 협력‧문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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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C) 담당자, R&D 연구소 연구원, 이민국 실무자 등 현지국 관계자

와 관련된 기관들의 실무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작업하며, 최종적으로는 

개발협력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이 단계가 끝난 후에는 수원국 관련 부서 실무대표들과의 폭넓은 협의

로 들어간다. 특히 중점협력 부문의 선정은 중요한 안건이다. 스페인의 경

우와는 달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속하는 대다수 소규모 경제로 구성

된 중점협력국들에는 프랑스의 재정원조는 부문별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 원조정책이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너무 복잡한 단계와 절차를 거치며, 때로는 정부 

주도의 관료적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CPS 준비단계에 이르

기까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매뉴얼이 없다는 점에서 각 단계에서 정책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소규모 원조제공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마스터플랜의 작성에서 지역별 그리고 중점지원국별 원조집행 계획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체계를 이룬다는 점은 다른 2국들과 비슷하다. 

단지 이들 국가에 비할 때 외교부가 원조정책의 계획 및 수행에 있어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들과의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한 가지 특징은 태평양 또는 비태평양 중점협력 국가들과 국별로 체결한 

양자협정은 국별협력체계와 연관을 갖는 다는 것이다. 즉 외교부장관의 승

인을 얻는 이 협정들은 이미 수원국과의 합의 아래 체결되었기 때문에 뉴

질랜드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지 않으며 국별협력체계 작성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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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경우 국별협력체계는 매뉴얼에 따르며 9단계를 거쳐 작성

된다. 일단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차관 책임 아래 사업

계획 마련에서부터 국별 전략 프레임워크 서명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담정

책 부서별로 진행된다. OECD가 권고하는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및 환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를 바

탕으로 CPS(안)가 마련된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수원국 내 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책임자나 민간기구 대표들과의 협의 또는 뉴질랜드 국

내에서 민간기구 대표 및 전문가들과의 대화 같은 절차는 별로 강조되지 

않는다. 

이상 3개국의 CPS 준비단계를 요약했으며, 이들 사례가 이제 CPS 제

도를 시작한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CPS 제도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

되었다는 점에서 주인의식 및 원조일치와 같은 원칙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CPS는 주로 총리실 

주재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수출입은행 본부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이 기관들 현지 사무소 

및 현지 대사관 원조담당 실무자들과의 대화는 물론, 현지 한국 민간기관

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수원

국 정부대표를 비롯한 원조 실수요자들의 ‘필요’와 관련된 협의절차도 중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CPS 작성에 있어서 수원국 관련자

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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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국내에서도 폭넓게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원조부

문별 전문가 그리고 특히 수원국 내 정부대표는 물론 민간대표들의 의견

을 가능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적할 사항은 우리나라 CPS가 이용하는 통계자료가 대부분 

수원국에서 발표하는 국가단위의 총량지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원조

의 성과평가를 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원조가 아직까지는 소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국 단위의 목표치보다는 집중 지원하는 소

부문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좀 더 정확성에 근접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통계원(源)을 동원하여 관련 

자료를 학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CPS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행을 정착시키고 투명한 운영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매

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 국가협력전략의 내용과 관리 

CPS가 담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과 관련하여 EU(Council)가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고위급 포럼 참가를 계기로 공동보조의 차원에서 

회원국들에게 공동 프로그래밍(Joint Programming)의 채택을 위해 제안

한 결론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된다.143) 이 제안은 2005년의 파리선

언 이후 이제껏 논의되어 온 원조의 효과성 원칙들의 실천적 측면을 요약

하는 의미도 있다. 이 중에서 모든 공여국들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내용

143) 제4장 3절 다. 및 [글상자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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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CPS라는 명칭에 맞게 원조의 제공은 가능한 한 수원국의 주도

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원국의 국가원조전략에 바탕을 두고 수

원국의 전략 및 프로그래밍의 주기(cycle)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도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을 공동으로 분석하여 공동으로 해답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는 공여국들은 수원국 내에서 상호 분업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

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수원국 내에서 어떤 원조 주체가 어떤 

부문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며, CPS에서는 

이들 서로간 비교우위 부문을 고려해서 집중지원 부문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 CPS 기간 동안 단계별로 공여국의 원조집행을 보여주는 부문별 

그리고 주체별(정부 또는 공공기관별) 개괄적인 재정원조 배정을 명시하는 

재정 프로그래밍(financial programming)이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CPS는 단순 명료하고 실천적이어야 하며, 수원국 국가별로 운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수원국 특유의 필요와 또 현지여건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제안은 오랜 원조경험을 가진 공여국들이 주인의식, 원조일치, 

투명성, 상호책무성 및 예측성 등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등장한 중요한 원

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결과

를 반영한다. 다른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개발원조 정책 역시 경

험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동태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

는 속성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의 취지가 결과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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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속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CPS 제

도를 실시할 때부터 이미 EU가 제안한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개별 수원국별로 협력체계(MAP)에 의존하여 CPS를 실시하

므로 수원국별로 공통된 양식이 없고 내용이 복잡하며 때로는 지원대상 

수원국들간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그 분량이 60쪽 이상으로 

방대하며 대상 수원국들간 비교도 쉽지 않다. 하지만 EU의 제안을 반영

하여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지원 계획에 있어서 CPS 

기간 매년 섹터별 그리고 원조 주체별 프로그램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의 핵심국가로서 제1기 CPS 기간 중 드러난 

문제점들은 보완하는 한편, EU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제2

기 CPS의 실시내용을 보면, 조인국 모두에 공통양식을 적용하고 내용면

에서도 제1기에 비해 크게 간결‧명료해 졌으며, 분량도 본문의 경우 15쪽 

내외로 간소해졌다. 단지 국가별로는 재정 프로그래밍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소규모 원조국가이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원조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일반적으로 CPS는 13쪽 내외의 분량으

로 되어 있으며, CPS의 취지, 양국 정부의 임무, 지원 내용, 중점 지원 

분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CPS 작성의 전 과정에서 담당자가 누구

인지,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할지, 그리고 심지어 각 양식의 개별 항목에 대해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언제까지 완성해야 할지 세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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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운영개선을 위한 제언

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한국의 경우에는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가 정

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구축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중점협력국을 유‧무상별로 각각 선정‧운영함으로써 국

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지원

전략(CAS)도 유상과 무상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동일 국가

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국가지원전략으로 인해 노정된 분절화나 분산화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당연한 결과로 원조집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원국과 접촉하였고 협의 

창구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어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웠

다. 중기지원전략 부재에 따라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낮았으며, 수원국의 

실정에 맞게 원조사업을 발굴‧수행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능이 취약하

였다. 

이러한 중점협력국 운영체계의 미비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관

계부처 합동)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으로 

그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중

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5개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다음 연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

획’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에 대한 개략적

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유상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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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조를 통합‧운영한다는 것이다.144)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립 및 계획에 있어

서는 일원화하여 지역별로 취지에 따라 제공됨으로써 종전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크게 개선될 것 같다. 이와 같이 지역별 그리고 주제별 또는 범 

분야별로 수행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었던 분절화나 분산화 문제가 개선

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한편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서는 OECD DAC 수원국(152개국) 중 중

하위 소득국 그룹에서 국제적인 기준, 원조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무상으로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을 26개국으로 통합하여 이 지역에 양자예산의 70% 이

상을 집중한 후, 이를 다시 수원국별로 그리고 유상과 무상별로 각각 배

분하였다.145)

중점협력국 운영에 있어서는 유‧무상 기관별로 수립했던 국별지원전

략(CAS)을 통합작성하여 국가차원의 ODA 지원 기본지침으로 활용하도

록 하고 있다.146) 20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의 개발계획 수립시기와 

연계하여 통합 CAS 수립을 완료하고 3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국가

별 지원전략과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외교부는 다른 무상제공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전망이다.

총리실에서 CAS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수립과정에서 CAS 초안을 

144)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a), p. 18,

145)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b), p. 9, p. 40. 

146)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a),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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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여 내용의 충실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원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은 앞에서 사례로 살펴본 3개국의 

경우와 같다. 

또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와 외교부(KOICA)는 합동으로 통합 CAS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을 분석하여 우선개발 수요를 파

악하고, 중점지원 분야를 국가별로 2~3개 선정할 계획이다. CAS 수립과

정에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연구소, NGO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통합 CAS 초안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된다. 

이상에서 종합 요약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우선 그 방향의 

설정 자체는 총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참고할 것은 본문에

서 살펴본 3개국의 경우에는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들 국가에 있어서는 이 틀이 부처간 원조정책을 협의하는 단순한 ‘모임’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정‧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CPS는 국별지원체계와 같이 최종단계에서 윤곽이 확정된 국별 

원조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문서이다. 또한 ‘부처간 개발협력위원회’

(스페인 및 프랑스)의 차원에서 원조집행의 진행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도 갖추어져 있다.

이밖에도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원조 취

지, 개발경험에 기초한 비교우위 부문 및 빈곤과 같은 수원국의 공통적인 

수요를 포함하는 지역별 ‘특유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원조제공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원조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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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명확히 설정된 다음 국별로 원조배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1~15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마련에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2010년 12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 

15년’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 문

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유상협력/다자협력[국제금융기구]’ 부분과 외

교부가 작성한 ‘무상협력/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부분으로 나

뉜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원의 65% 내

외를 배분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상위 10개국에 재원의 45%를 

집중하기로 한다.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우선 글로벌 개발 파트너

십 강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에 전체 한도의 20%를 배

정하여 국별 한도와 별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조융자 일부를 중

점협력국에서 실시하여 중점협력국 배분목표 70%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중점협력국별 재원배분 계획도 제시된다. 또한 연 1회 열리

는 EDCF 정책협의회는 26개 중점협력국 중 재원배분 기준상 상위 10개

국을 대상으로 점검의 기회를 갖는다.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CAS 수립

과의 연계, 중기 지원규모를 포함하는 EDCF 기본약정(F/A)의 체결을 통

한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협력대상국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도 열거된다. 

외교부의 계획은 26개 중점협력 대상국에 대한 양자 무상원조 재원의 

70% 우선배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국별 배정계획도 보여준다. 국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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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지역별 예산배분 계획범위 내에서 각국별 상황에 맞게 차등 배분할 

것으로 보이며, 국별 중점 지원 분야 및 사업은 CAS 수립을 통해 확정하

기로 하였다.147) 이 문서에서는 연도별 CAS 수립계획도 제시된다. 즉 

20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 대상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유‧무상 통합 국

별지원전략(CAS)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유‧무상 공통으로 중요한 국가

에 우선적으로 CAS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CAS 수립절차 및 주요 

지원분야 등은 총리실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

으며, CAS 수립과 개정 일정에 맞추어 ODA 정책협의 개최를 확대‧정례

화할 예정이다. 

이상에서 정부가 이제껏 지적되었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수정

하는 한편, 앞으로 국가차원의 원조정책 체계를 갖추고 일관성 있게 운영

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간단히 종합하였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행과 집행’은 현재의 체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원조정책의 ‘수립 및 계획’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유‧무상을 비롯한 원조수단별로 통합운영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청사진(마스터플랜)의 제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정책의 운영 측면에서 분절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입장에서도 복잡하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원조의 수립과 계획은 총량 개념에 기초하여 취지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배분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기관

들 간 협의‧협업을 통해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결정한다면, 앞에서도 제안했듯이 이 범위 내에 

147)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b),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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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조정‧심의과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성격의 부처간 관련 정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도입할 수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취지로 하

는 명료성, 일관성 및 예측성 제고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명분을 위해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다.

물론 선진 공여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조정책 체계는 오랜 기간 경

험과 시행착오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또 이 정책은 꾸준히 개

선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당초의 취지와 원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달렸

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과감한 개선이 시도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CPS(CAS)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채택된 이후 정부는 원조의 집행을 위한 

CPS(CAS) 문서와 관련하여 중점협력 대상국별로 포함되어야 할 공통항

목과 기준을 설정‧작성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CPS(CAS)의 내용을 볼 

때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 

첫째, CPS(CAS)는 총리실에서 마련한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기준은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치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모호한 느낌을 준다. 이 방법보다는 CPS(CAS) 작성을 위한 구체적이

고도 체계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 절차에 따라 중점협력국의 CPS 

(CAS)를 작성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CPS(CAS)에는 작성 주체, 단계별 

절차 및 항목별 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지 어

떤 양식의 매뉴얼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행한 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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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에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에 관

한 행정관행이 정착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바람직하다. 

둘째, CPS(CAS)는 원조집행 문서로서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은 특히 본문에서 전문을 요약‧소개한 프랑스나 뉴질랜드의 CPS 사례

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준비한 문서가 총체적으로 항목별로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

만,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

되고 있다. CPS(CAS) 자체는 공여국이 수원국의 개발전략과의 연계 아

래 구체적으로 원조제공의 취지와 기대하는 기여를 중심으로 요점만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서(CPS)가 3~5년 

동안 수원국에 대한 한국 원조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원국의 개발과정에서 원조대상 부문과 관련하여 항상 참고하여

야 할 문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이외 상대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 또는 개발전략 등의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 원조집행과 직

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한국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된 핵심적인 항목들만을 CPS(CPS)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

원국의 모든 분야와 여러 공여국들의 원조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보

다는, 한국이 원조하는 제한된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 

분야에 지원하는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원조의 효과성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 내 분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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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대상 원조부

문에 있어서 수원국 내 다른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의 원조상황을 면밀하

게 분석하여야 한다. 즉 수원국 내 다른 공여 주체들의 참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들이 지원하는 세부적인 부문과 규모 그리고 이

들이 갖는 강점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EU의 권고, 스페인 및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CPS 

(CAS)는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며, 공여국의 원조는 

상호 협의 아래 수원국의 주도로 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현장 실

무자들보다는 EDCF 또는 KOICA 본부 주도로 CPS(CAS)가 작성되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들이 수원국 담당자들과 정책 대화를 통한 수원국의 

현실적인 개발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CPS(CAS) 작성에 있어서 한국의 

현장 실무자들이 수원국과의 폭넓은 대화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든가 

최소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에 주재하는 한국 측의 현

장 실무자들이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앞

으로 CPS(CAS)에 수원국과의 합의 아래 본문에 공동 모니터링 조항 그

리고 부록으로 재정원조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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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 implementing their global commitments such as th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in 2005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in 2008,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have long been con-

cerned about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ir international devel-

opment programs and aid policie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sometimes referred to 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is a widely 

adopted policy instrument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an effective and 

efficient aid program at the country level. As a result, most of the OECD 

DAC countries are actively adopting the CPS policy by carefully selecting 

priority recipient countries and establishing detailed and practical CPS im-

plementation plans with guidelines. 

This study basically aims to examine such country-level aid strategies 

as CP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framework 

of three selected countries - Spain, France and New Zealand. Each of the 

cases has its own merit that is considered in the study, when compared 

to Korea’s current CPS framework and management.

Before beginning an in-depth case study of the 3 countries, Chapter 2 

describes significant roles of the CPS in promoting efficient resource alloca-

tion, enhancing country-level aid effectiveness and fortifying evaluation 

system and management. It further discusses general features of the CPS 

operation and manage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cedures of prior-

ity country selection, methods of planning and establishment of practical 

strategies through close consultation with recipients, and systems for evalu-

ating the results of previous CPS operation and reflecting the outcomes 

to a subsequent CPS operation.

After a brief overview of the general aspects, the next three chapters 

Case Studies on the Operation and 

Managing Framework o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ae-One Kim, Chong-Sup Kim, and Yeongseop Rhee 



successively explore in detail specific features of each country. Chapter 

3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Spain’s CPS management and operational 

framework. It thoroughly reviews Spain’s CPS framework, i.e., priority 

country selection procedures, establishment of detailed plans and strategies,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based on close interaction between local 

depart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bodies. Spain has recently made 

substantial efforts to overcome its relatively fragmented CPS management 

structure, and their recent amendments contain valuable lessons and im-

plications for Korea’s development of its own CPS framework, which still 

lacks sufficient structural integrity and efficiency. 

Chapter 4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France’s CPS management and 

operational framework. It particularly takes note of the multi-layered but 

fairly interactive and well-organized ODA decision-making process as well 

as efficient CPS operation and framework. France’s systematic and in-

tegrated CPS framework for resource allocation among priory countries/re-

gions, CPS operation,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vide 

Korea with valuable lessons to consider. 

Chapter 5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New Zealand’s CPS management 

and operational framework. New Zealand shares several common features 

with Korea, which include relatively short experience of implementing 

ODA policy, no past colonies to refer to in selecting priority aid recipients, 

and recent attempts to reform and improve the overall CPS framework. 

The New Zealand’s recently successful reforms may suggest a directly ap-

plicable model to follow for Korea to improve its own CPS framework.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and compares the three case studies in 

order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Korea’s development of CPS manage-

ment and operational framework. For instance, it suggests ways to improve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uch as by creating a more actively function-

ing and responsible coordinating body, establishing more comprehensive 



plans and long-term visions for overall ODAs as well as CPS policies and 

setting up more concrete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managing the CPS. 

This study especially proposes to make available sufficient time in preparing 

CPS documents to consult the recipient countries concerned on what their 

needs regarding its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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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방안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개발의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G20 체제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차별화된 개발협력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기반 확대 차원에서 수원국의 성장기반 확충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ODA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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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 프랑스 및 뉴질랜드 3개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점협력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정립하고, 부처간의 원조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심의·결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CPS 문서의 

구체성, 체계성, 핵심적 사항 제시 및 수원국과의 상호 협의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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